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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회복소식에 세계경제는
장미빛 꿈을 꾸고 있다. 재기불능으로
평가되던일본경제가꿈틀거리고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아직도 지속될 전망
이고인도가새로운고도성장국가로떠
오르고있다. 남미국가들도견조한성장
을 지속하고있어서세계경제의문제아
처럼여겨지던시절은이제아득한이야
기처럼우리의 기억에서사라져 가고있다. 국제경
제환경이이런정도라면수출로먹고사는우리경제
는 지금쯤 축제분위기여야할 것이다. 그런데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일자리만들기가최대현안
과제가될만큼고용사정이나쁘다. 정부는내수진작
을 위해서라면무슨일이라도할태세다. 

왜 우리만세계경제의회복대열에서낙오되어있
는가? 어떻게해야이침체의늪에서벗어나다시견
실한성장의경로로복귀할수있을것인가? 

1 9 9 0년대후반의경제위기이후구조조정이라는
구호를힘차게외치기는하였으나4 0∼5 0대 인력을
노동시장에서몰아낸것말고는내세울수 있는구조
조정이별로없었다고판단된다. 구조조정이란틀을
바꾼다는뜻이고그 틀은 주로제도적인것과그 제
도를운영하고그 제도에적응하는경제주체들의사
고의틀을 포함한다고본다. 현재이러한틀이바뀌
지 않은것은아니므로상당한구조조정을이룩했다
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경제를 살
리기보다는그것을누르는쪽으로더 많이기울어져
있다면 구조조정을 했노라는주장이 설득력을얻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있다. 정부의가장큰 책임은
시장경제의이념에투철하지못한것에
서 찾을수 있다. 물론정부의경제적인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정부의 성향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다.
그러나시장실패를보완한다는것은 시

장의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이
며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게 그렇게 큰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시장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정부 정책은 시장
을 성공시키기위한것이라고이해할수 있고그 역
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스스로가철저
한시장경제이념에뿌리를내리고있어야한다. 

그러나그동안의정부 정책들은경쟁원리, 규제개
혁등친시장적인용어들로화려하게장식되어있었음
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시장원리와거리가먼경우가
허다했다. 마치민주주의와상관이없는정권들이민
주주의를강조해서표방해온것과비교될수있다.

개발연대우리경제의고도성장을‘정부주도에의
한 경제성장’이라고 흔히 규정한다. 개발독재라는
표현은 당시의 경제정책이거의 중앙집권적인계획
경제 수준이었던 것같은 인상마저 준다. 그러나 당
시의정권이비민주적인성향을강하게가지고있었
고 관주도적인경제운영을해왔던 것은사실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시장원리를거역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시 성공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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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0년대후반의경제위기이후도덕적해이라는
용어가매우광범하게사용되고있다. 이용어가어
떤 의미로 사용되었건 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해이한자세가우리경제와사회의발전을지체시키
고 있다는인식을잘 나타낸다. 도덕적해이는정보
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규칙이 공정하지못하게 운영
되거나 규칙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때 흔히 발생한
다. 열심히일한사람이나그렇지못한사람이똑같
이 보상을받으면모두가 열심히 일하지 않게된다.
설사그것이선의에의한것이더라도, 예를들어사
회의취약계층에대한보호의차원에서이루어진것
일지라도, 해이현상은 나타난다. 이와같은계열의
정책은흔히사회통합이라는명분을앞에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처럼 분열과 갈등이 심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있었는가?

정부의 이와같은 행동의 궁극적 책임은 물론국
민에게 있다. 그러한 정부를 선택했고 또 정부에게
그러한정책을요구했기때문이다. 경제주체라는관
점에서보면기업경영자나근로자그리고소비자모
두 겸손하지못했던것이근본적인원인이었다고생
각된다. 우리의소득이겨우1만달러일때우리는선
진국이다 된 것처럼 행동했다. 힘든일은사양했고
너나할 것 없이명품이아니면외면하기일쑤였다.
누구나 일류를 누려야 평등하다고생각했고그것을
위해 무리한 출혈을 감수했다. 무조건 남을 탓하고
사회를탓하고머리띠를두르고떼지어가서꽹과리
를 두드려대는 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
런행동은나쁘지않은보상까지가져다주었다.

우리경제가‘저성장의단계’로 들어갔다는일부
의 주장은이런분위기와깊은 관련을가지고있다.
여기에는우리 경제가 이미성숙단계에진입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을 추구할 여
지가 크지 않으며 공평한 분배에 더 주력해야한다
는 주장을담고있다. 과실을보다공평하게나누어
함께누리자는주장은정당화될수 있지만겨우1만
달러 내외에서허덕이면서저성장론으로잘못된 정
책에의한성장탄력의상실을합리화하는것은참을
수 없는일이다. 만일우리경제가 정말로 성숙단계
에 들어가서 저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다면그것은더큰착각이다. 

경제를 살리자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무엇보다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
다. 2만달러시대의 꿈을제시한 것은 설사그것이
구호뿐이라고 해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나 기업 그리고 소비자나 근로자의 의식
이 이 목표를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물론정부는 시장에 간섭하
고 규제하는 단기 대증적 처방을 지양하고 중장기
적 전략개발에힘을써야한다. 고용을늘리기위해
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나 투자를 더 많이하라
고 기업가들을독려하는일, 소비를더하게하기위
해서 신용질서를파괴하는일 등은도움이 되지않
는다. 노동시장이더 유연해져야 하고 일관된 정책
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한반도의불안요인을줄이기위한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발목을 잡고 팔을비틀면서
기업들에게일자리창출과투자확대를독려하는것
은 앞뒤가맞지않는행동이다. 이러한정책은실업
과 경기부진의책임을교묘하게기업에떠넘김으로
써 가뜩이나악화된일반의대 기업인식을더욱악
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
져올뿐이다.

경제살리기의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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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Ⅰ. 서론

1 9 9 0년대중반까지우리경제에서실업은 그리큰 문제가아니었다. 1990년대중반까지

실업률은2 %의 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는데, 이는여러선진국중 낮은실업률로경이의

대상으로여겨지던일본보다도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1 9 9 7년의IMF 위기로인해한꺼

번에많은실업자가생기면서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 9 9 8년부터 2 0 0 3년까지 정부는 2 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교육훈련, 노동시장유연화및 사회안전망확충등에노력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정

책과기업들의노력으로인해실업률은2 0 0 0년 이후급속히감소하여2 0 0 3년 1 2월 현재실

업률은IMF 위기이전의2 %대까지는아니지만3 . 6 %로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2 0 0 3년 이후대학을졸업하고도취업을하지못하는청년층실업과, ‘사오정’, ‘오

륙도’가 상징하듯장년층의조기퇴직에 따른실업내지는 비경제활동인구화가새로운 사

회적인문제로대두되면서, 정부도2 0 0 3년 9월, 청년실업대책을통해2 0 0 4년에5 , 4 0 0억원

을 투입하여청년층일자리를창출할것을제시하였고, 중장년층의고용을확보하기위해새

로이고용자를채용하는기업에게세금을감면해주는조치를취하는등 많은노력을경주하

고있다.

그러나실업의원인이나구조에대한정확한이해없는실업대책은비효율적일수밖에없

으며, 비효율적인재정지출의증대는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 있다. 따라서적절한실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원 종 학 전문연구위원( j w e o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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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조변화와실업대책▶▶

업대책을세우기위해서는1 9 9 7년 이후발생한실업의원인및 구조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 1 9 9 0년대의 실업, 특히 1 9 9 7년 이후의 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1 9 9 7년 이후의

실업구조에대해살펴보고, 최근문제가되고있는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 그리고그 해결

책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Ⅱ. 1997년이후실업구조

1. 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구조의변화

실업구조의변화를 살펴보기에앞서1 9 9 0년대의 노동공급현황을 개관하기 위해경제활

동참가율과취업구조의변화를살펴보기로하자. 먼저1 9 9 5년부터2 0 0 2년까지의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표 Ⅱ- 1 >에 제시하였다. <표 Ⅱ- 1 >로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I M F

직후인1 9 9 8∼1 9 9 9년에는6 0 . 6 %로 IMF 직전인1 9 9 7년의6 2 . 5 %에 비해서는약 2% 포

인트감소하였으나, 2000년이후에는서서히상승하고있음을알수 있다. 이러한경향은남

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0 0 2년 현재

4 9 . 7 %로 IMF 위기이전의수준으로완전히회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 고연령층의경우 남녀모두1 9 9 7년 이

후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저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0 0 0년 이후꾸준히증가하여2 0 0 2년에는1 9 9 7년 이전수준으로회복하였으나, 남성의경

우2 0 0 0년이후소폭 상승하였으나1 9 9 7년이전수준까지는회복하지못하고있다.

3 0∼5 9세의핵심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남녀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남성의경

우IMF 위기이후경제활동참가율이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데반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은 2 0 0 0년 이후소폭이나마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1 9 9 7년 이

후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은불황으로인해취업활동을포기하여노동시장에서퇴출하

는이른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가남성에많음을시사하는것이라하겠다. 

마지막으로1 5 ~ 2 9세 사이의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기로하자. 먼저1 5∼1 9세

실업의원인이나구조에대한정확한이해없는실업대책은비효율적일수밖에없으며, 비효율적

인 재정지출의증대는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 있다. 따라서적절한실업대책을세우기위

해서는1 9 9 7년이후발생한실업의원인및구조를파악할필요가있다. 



8 2 0 0 4년2월호

현
안
분
석
( 1 )

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1 9 9 7년까지 감소추세를보였는데이는이 연령대가대부분 학

생이라는것을고려할때, 동연령층의진학률상승으로인해경제활동참가율이저하한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IMF 직후인1 9 9 8년부터 특히남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

하다가다시경기가회복되는2 0 0 1년 이후에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지는등 다른연령층과

는 확연히 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여성의경우도1 9 9 8년 일시적으로대폭적인저하가

있었다는것을제외하고는남성과비슷한경향이라고할수 있다.

2 0∼2 9세 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남녀간에차이를보이고있다. 남성의경우1 9 9 7년

의 7 6 . 2 %에서1 9 9 8년 7 4 . 8 %로 줄어든 이후계속하여줄어들어 2 0 0 2년에는 7 0 . 7 %까지

줄어들었다. 같은기간동안2 0대 남성의경우학업, 병역, 기타여러이유로인해비경제활

동인구로된 비중이늘어나고있음을알 수 있다. 여성의경우1 9 9 8년 경제활동참가율이전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전체

15 ~ 19세 1 2 . 0 1 1 . 1 1 0 . 8 1 0 . 5 1 1 . 1 1 1 . 9 1 1 . 6 1 0 . 6

20 ~ 29세 6 6 . 3 6 6 . 8 6 7 . 5 6 4 . 8 6 4 . 0 6 4 . 6 6 4 . 7 6 5 . 5

30 ~ 39세 7 5 . 6 7 6 . 3 7 6 . 8 7 5 . 2 7 5 . 1 7 5 . 1 7 4 . 9 7 5 . 1

40 ~ 49세 8 0 . 0 8 0 . 3 8 0 . 5 7 9 . 0 7 8 . 7 7 9 . 1 7 8 . 8 7 8 . 9

50 ~ 59세 7 1 . 8 7 1 . 5 7 2 . 0 7 0 . 1 6 9 . 7 6 8 . 5 6 8 . 5 6 9 . 4

6 0세이상 3 8 . 8 3 9 . 3 4 0 . 2 3 7 . 6 3 8 . 2 3 8 . 2 3 8 . 5 3 9 . 1

전연령 6 1 . 9 6 2 . 1 6 2 . 5 6 0 . 6 6 0 . 6 6 1 . 0 6 1 . 3 6 1 . 9

남성

15 ~ 19세 9.5 8.8 8.7 9.1 10.6 11.5 10.7 9.4 

20 ~ 29세 76.9 76.5 76.2 74.8 73.1 72.0 70.7 70.7 

30 ~ 39세 97.0 96.9 96.8 96.3 95.7 95.5 94.9 95.0 

40 ~ 49세 96.0 96.2 95.5 94.8 93.9 93.6 93.5 93.6 

50 ~ 59세 87.8 87.7 88.1 87.1 85.8 84.0 83.4 84.7 

6 0세이상 54.1 54.3 55.0 51.6 50.7 49.6 50.5 51.7 

전연령 7 6 . 4 7 6 . 2 7 6 . 1 7 5 . 1 7 4 . 4 7 4 . 2 7 4 . 2 7 4 . 8

여성

15 ~ 19세 14.5 13.5 13.0 11.9 11.7 12.4 12.6 11.7 

20 ~ 29세 57.1 58.3 59.8 56.0 56.1 58.1 59.5 60.9 

30 ~ 39세 53.3 54.7 55.9 53.2 53.7 53.9 54.2 54.4 

40 ~ 49세 63.4 63.9 65.0 62.7 63.1 64.1 63.9 63.9 

50 ~ 59세 56.4 55.8 56.4 53.4 53.9 53.3 53.8 54.2 

6 0세이상 28.7 29.2 30.2 27.9 29.5 30.1 29.9 30.1 

전연령 4 8 . 4 4 8 . 9 4 9 . 8 4 7 . 1 4 7 . 6 4 8 . 6 4 9 . 2 4 9 . 7

<표Ⅱ-1>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의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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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비해줄어든것은남성과같으나1 9 9 9년 이후꾸준히증가하여2 0 0 2년에는1 9 9 7년의

수준을능가하기에이르렀다.  

한편우리나라의산업별취업비율의변화를살펴보면( [그림Ⅱ-1]), 1973년전체취업자

의 약 5 0 %를 차지하였던농림어업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2 0 0 2년에는9 . 3 %로 10% 이하

로까지 줄어들었다. 광공업은 1 9 8 8년의 2 8 . 5 %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0 0 2년 현재1 9 . 2 %로 20% 이하로하락한상태이다. 그러나사회간접자본및 서비스업의

경우1 9 7 3년에는3 4 . 3 %였으나, 2002년에는7 1 . 5 %로 지난2 0여년간2배 이상비중이증

가하였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앞으로도계속되리라예상된다. 이상의산업별 취업구조로

부터향후새로운직업창출(job creation) 및고용창출도주로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발생

하리라는것을쉽게예측할수있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1 9 9 7년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은불황으로인해취업활동

을 포기하여노동시장에서퇴출하는이른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가남성에많음

을시사하는것이라하겠다.

[그림 Ⅱ-1] 취업구조의추이

주: 1992년이후는신산업분류에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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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자영업 무급가족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 9 9 3년 3 7 . 9 2 7 . 3 1 0 . 6 6 2 . 1 3 6 . 6 1 6 . 6 8 . 9

1 9 9 4년 3 7 . 1 2 7 . 1 1 0 . 0 6 2 . 9 3 6 . 4 1 7 . 5 9 . 0

1 9 9 5년 3 6 . 8 2 7 . 3 9 . 5 6 3 . 2 3 6 . 7 1 7 . 6 8 . 8

1 9 9 6년 3 6 . 7 2 7 . 4 9 . 3 6 3 . 3 3 6 . 0 1 8 . 7 8 . 6

1 9 9 7년 3 6 . 8 2 7 . 8 9 . 0 6 3 . 2 3 4 . 3 2 0 . 0 8 . 9

1 9 9 8년 3 8 . 3 2 8 . 2 1 0 . 2 6 1 . 7 3 2 . 8 2 0 . 3 8 . 6

1 9 9 9년 3 7 . 6 2 8 . 1 9 . 5 6 2 . 4 3 0 . 2 2 1 . 0 1 1 . 2

2 0 0 0년 3 6 . 8 2 7 . 7 9 . 1 6 3 . 1 3 0 . 2 2 1 . 8 1 1 . 1

2 0 0 1년 3 6 . 7 2 8 . 1 8 . 6 6 3 . 3 3 1 . 1 2 1 . 9 1 0 . 3

2 0 0 2년 3 6 . 0 2 7 . 9 8 . 1 6 4 . 0 3 1 . 0 2 2 . 0 1 1 . 0

<표Ⅱ-2> 고용형태별취업자수비중의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1 9 9 0년대중반이후의우리나라취업자구성특징을살펴보면비임금근로자가3 6∼3 7 % ,

임금근로자가6 3∼6 4 %로 매우안정적구조였음을알 수 있다. 1997년이후임금근로자의

비중이일시적으로줄었다가2 0 0 0년 이후다시그 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나, 다른여러나

라들과비교할때임금근로자비중이낮고, 자영업의비중이상당히높다( <표 Ⅱ-3>). 

이를보다더 상세히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의경우1 9 9 7년 이후무급가족종사자의비

중은감소하고있으나자영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임금근로자의구

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6 2 . 4

8 3 . 7

7 1 . 1

-

8 6 . 0

9 1 . 1

8 9 . 1

9 0 . 1

8 7 . 8

9 2 . 7

2 8 . 9

1 0 . 8

1 6 . 1

-

1 3 . 6

8 . 9

1 0 . 1

9 . 5

1 1 . 3

7 . 3

8 . 7

5 . 1

7 . 5

-

0 . 4

0 . 0

0 . 9

0 . 5

0 . 9

0 . 1

<표Ⅱ-3> 종사자별취업자 구성국제비교
(단위: %)

자료: 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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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 9 9 7년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비중은

1 9 9 7년 이후급격히증가하여1 9 9 9년 이후는임시·일용근로자가상용근로자수를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임시·일용근로자가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1 9 9 7년 이후노동시장에서의고용안정

성이낮아졌음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다.

성을보면, 상용근로자의비중은1 9 9 7년 이후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으나, 임시·일용근

로자의비중은1 9 9 7년 이후급격히증가하여1 9 9 9년 이후는임시·일용근로자가상용근로

자 수를능가하기에이르렀다. 임시·일용근로자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1 9 9 7년이후노

동시장에서의고용안정성이낮아졌음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 있다.

2. 실업구조의변화

앞 절에서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구조의변화에대해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보다직접

적으로 1 9 9 0년대이후의 실업동향을 살펴봄으로써IMF 위기이후실업구조의변화를 살

펴보기로한다. 먼저1 9 9 1년 이후우리나라의실업률변화를 [그림Ⅱ- 2 ]에 제시하였다. 

[그림Ⅱ-2] 실업률의추이: 1991∼2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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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IMF 위기 이전까지는 3 %에도 미치지

않은아주낮은상태를 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 9 9 7년의외환위기여파로1 9 9 8년에실

업률이 급상승하여 1 9 9 8년에는 7 % (남성 7.8%, 여성5 . 7 % )까지치솟았다. 1998년이후

실업률은점차 하락하여 2 0 0 2년 현재 3 . 1 %까지낮아졌다. 이렇듯1 9 9 8년 이후 실업률이

외환위기이전의 수준까지는완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있으나 빠른속도로 감소하고있다는

사실은 IMF 위기로발생한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 아니라 경기 후퇴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인한실업이었을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다. 

이하에서는1 9 9 7년 이후의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었는지, 경기순환적실업이었는가를보

다더 자세히살펴보기위해1 9 9 0년대의실업을여러각도에서조명해보기로한다.  

가. 연령별실업

연령별실업률의변화를보면1 5∼1 9세 연령층에서실업률이가장높으며, 60세이상연

령층의실업이가장낮아실업률은연령과반비례함을알 수 있다. 그러나[그림Ⅱ- 3 ]에서

알수 있듯이연령별실업률을시기별로볼때, 실업률수준의높고낮음의차이는있으나실

업률의동향이시기별로비슷함을알 수 있다. 이러한연령별실업동향은남성과여성모두

[그림Ⅱ-3] 연령별실업률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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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관찰되는것으로 이는1 9 9 8년 이후의 실업이 어느특정연령층에한정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기보다는경기순환적실업, 즉 경기침체로인한실업이었을가능성을보여주

는 것이다. 단, [그림Ⅱ- 3 ]에서알 수 있듯이1 5∼2 9세 청년층의실업률은수준도높을뿐

아니라경기에따른변동폭도크다. 

나. 학력별실업

1 9 9 7년 이전의학력별실업률을보면전문대졸이가장높고, 이하고졸, 대졸, 중졸순으

로 학력과실업률사이에뚜렷한인과관계가보이지않는다. 실업률추이를보면전문대졸

업자의실업률은감소하고있었는데 반해전문대이외의학력에서는현상유지나약간증가

하는추세였음을알 수있다. 

[그림 Ⅱ-4] 학력별실업의 추이

1 9 9 8년 이후실업률이외환위기이전의수준까지는완전히돌아가지못하고있으나빠른속도로

감소하고있다는사실은IMF 위기로발생한실업이구조적실업이아니라경기후퇴에따른 수요

부족으로인한실업이었을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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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 이후모든학력의실업률이급증하였으며특히중졸자의실업률이가장급격히증

가하였다. 대졸이상의경우경기에따른실업률의변동폭이적은데 비해, 나머지학력에서

는 변동폭이크게나타났다. 특히전문대졸의경우실업률회복세가가장완만하게나타나,

경기에따른실업에가장취약한학력으로나타났다. 

다음에는학력별실업률의특징이연령별로는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기로하자. 

먼저중졸·고졸자의연령별실업률을보면, 15∼2 9세 연령층에서다른연령층에비해압

도적으로높을뿐 아니라변동폭도크다. 30세이상연령층의실업률은1 9 9 7년 이후급격히

증가하였으나1 9 9 9년 이후경기회복과함께빠른속도로실업률이저하하고있다. 또한, 청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중졸이하

15 ~ 19세 7.4 8.4 10.2 24.2 25.3 15.5 22.4 14.5 

20 ~ 29세 3.4 4.3 4.9 15.3 14.1 12.2 13.6 11.1 

30 ~ 39세 1.3 1.2 2.0 8.1 7.0 4.8 3.9 3.0 

40 ~ 49세 1.0 0.9 1.3 6.3 5.5 3.5 3.0 2.1 

50 ~ 59세 1.1 0.8 1.1 5.3 5.0 2.9 2.7 1.7 

6 0세이상 0.5 0.4 0.8 3.2 2.9 2.2 1.5 1.3 

고졸

15 ~ 19세 7 . 6 6 . 6 9 . 4 2 0 . 3 1 9 1 3 . 3 1 2 . 3 9 . 7

20 ~ 29세 4 4 . 1 5 . 2 1 1 . 9 1 0 . 8 7 . 1 6 . 9 6 . 3

30 ~ 39세 1 . 4 1 . 4 1 . 9 6 5 . 7 3 . 5 3 . 1 2 . 7

40 ~ 49세 1 . 2 1 . 2 1 . 8 5 . 6 5 . 3 3 . 4 3 1 . 9

50 ~ 59세 1 . 3 1 . 6 2 . 1 6 . 7 6 . 4 3 . 6 2 . 9 2 . 1

6 0세이상 0 . 6 1 . 1 1 . 4 5 . 1 5 . 6 1 . 7 2 . 3 1 . 7

전문대졸

15 ~29세 6 . 2 5 . 4 5 . 4 1 1 . 1 9 . 6 7 . 6 7 . 2 5 . 9

30 ~ 39세 1 . 6 1 . 6 1 . 6 5 . 1 5 . 0 3 . 9 3 . 3 3 . 8

40 ~ 49세 1 . 1 0 . 9 1 . 2 5 . 8 7 . 0 5 . 3 4 . 1 2 . 4

50 ~ 59세 0 . 0 0 . 0 0 . 0 4 . 2 3 . 6 0 . 0 2 . 9 2 . 5

6 0세이상 0 . 0 0 . 0 0 . 0 0 . 0 1 2 . 5 0 . 0 0 . 0 0 . 0

대졸

15 ~ 29세 4 . 7 4 . 9 5 . 8 9 . 1 8 5 . 6 6 6 . 2

30 ~ 39세 1 . 3 1 . 4 1 . 6 3 . 7 3 . 4 2 . 4 2 . 4 2 . 3

40 ~ 49세 1 . 5 1 . 4 1 . 3 3 . 2 3 . 5 2 . 1 2 1 . 2

50 ~ 59세 0 . 8 0 . 4 1 . 2 4 4 . 3 2 . 9 1 . 9 1 . 5

6 0세이상 0 1 1 . 9 1 . 7 0 . 8 0 . 9 0 . 8 0 . 7

<표Ⅱ-4> 학력별·연령별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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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의연령별실업률을보면1 5∼2 9세 연령층의실업률이가장높은것은다른학력과마

찬가지이나, 경기변동에따른실업률의변동은다른학력에비해적어대졸자가상대적으로안정

성이높은직장에다니고있음을알수있다.

년층( 1 5∼2 9세)의경우중졸과 고졸사이에 실업률 수준에큰 차이가 있으나 3 0세 이후에

는 그다지차이가나지않는다는것도하나의특징이라할 수있다.

전문대졸업자의실업률을보면청년층의경우3 0세 이후연령층에비해실업률수준이높

고 변화폭도크나, 중졸이하나고졸자에비해수준이나변화폭이모두적다. 또한중졸이하

및 고졸자와는 달리 3 0세 이후의 연령층에서의 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따른실업률감소폭도적다.

대졸이상의연령별 실업률을보면1 5∼2 9세 연령층의실업률이가장높은것은다른학

력과마찬가지이나, 경기변동에따른실업률의변동은다른학력에비해적어대졸자가상대

적으로안정성이높은직장에다니고있음을알 수 있다. 30세이후연령층의경우1 9 9 7년

이후실업률상승도적었으며경기회복에따른실업률감소도빠르게전개되고있어경기변

동에따른실업의영향을가장적게받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실업기간별실업

실업률이실업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변수라 한다면 실업기간은실업의 질적인 측면

을 나타내는변수라할 수 있다. 비자발적실업은물론이거니와자발적실업이라고하더라도

실업기간이길어지면그만큼실업에따른고통이커지게마련이기때문이다. 

실업률은높으나 실업기간이짧다고 하면이는많은사람이 일시적으로실업상태에있으

나 곧 실업상태를벗어나는 것을의미하는것으로 실업이 사회적으로큰 부담이 되지않을

수 있다. 반대로실업률은낮으나일단실업상태에빠지게되면어지간해서는실업상태를벗

어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가된다고하면개인적으로나사회전체적으로나실업이큰 부담

이 될 수있다. 따라서실업률못지않게실업기간역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실업기간을측정하는방법으로는먼저실업상태에있는사람들이어느정도기간동안구

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평균구직기간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표 Ⅱ- 5 >는 지난

1 0년간의연령별평균구직기간을나타낸것이다.



1 6 2 0 0 4년2월호

현
안
분
석
( 1 )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계 3 . 3 3 . 8 3 . 5 3 . 3 3 . 2 3 . 1 3 . 5 3 3 3 . 1

15 ~ 19세 2 . 7 2 . 9 2 . 8 2 . 6 2 . 6 2 . 3 2 . 4 2 . 1 2 . 2 2 . 3

20 ~29세 3 . 5 4 3 . 5 3 . 2 3 . 2 3 . 1 3 . 3 2 . 9 2 . 8 3

30 ~ 39세 3 . 3 3 . 7 3 . 5 3 . 3 3 . 2 3 . 1 3 . 7 3 . 1 3 . 1 3 . 3

40 ~49세 2 . 9 3 . 9 3 . 6 3 . 7 3 . 5 3 . 2 3 . 8 3 . 5 3 . 4 3 . 1

50 ~ 59세 3 . 4 3 . 6 3 . 8 3 . 8 3 . 3 3 . 2 3 . 9 3 . 3 3 . 1 3 . 5

6 0세이상 2 . 3 2 . 8 3 . 1 2 . 9 2 . 9 2 . 9 3 . 1 2 . 7 3 . 2 2 . 7

15 ~ 24세 3 . 2 3 . 4 3 . 2 2 . 9 2 . 9 2 . 9 2 . 9 2 . 5 2 . 5 2 . 6

15 ~ 29세 3 . 4 3 . 8 3 . 4 3 . 1 3 . 1 3 3 . 2 2 . 7 2 . 7 2 . 9

<표Ⅱ-5> 연령별평균구직기간
(단위: 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연령별 평균구직기간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연령이높을수록평균구직기간이길다는 것

을알 수 있다. 이는연령이높을수록기존의자신이지니고있던기능을살리는직장을찾기

어려우기때문이며또한새로이기능을습득하기도어렵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싶은점은IMF 위기이후평균구직기간이연령층에관계없이 줄어들고

있다는점이다. 평균구직기간이줄어든이유로는 노동시장을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게됨

에 따라일단취업을 하고보자는움직임이컸으리라생각된다. 그러나이에못지않게채용

박람회, 직업알선센터의확대등 노동의공급과수요를연결시켜주는기능이강화되었다는

것도간과할수 없는요인이다. 

그러나평균구직기간은 실업자의대다수가장기실업상태임에도불구하고소수의인원이

실업과취업을 빈번히반복하는경우줄어들게되므로실제의 실업기간을과소평가하게되

는 문제점이있다.  그렇다면<표Ⅱ- 5 >의 평균구직기간은소수의인원이빈번히실업과취업

을 반복한결과인가? 이를확인하기위해<표Ⅱ- 6 >에서1 9 9 8년 이후의성별·연령별실업

자가운데일정기간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이어느정도 있는가를계산해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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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이후평균구직기간이연령층에관계없이줄어들고있다는 점이다. 평균구직기간이줄

어든이유로는노동시장을둘러싼환경이어려워지게됨에따라일단취업을하고보자는움직임

이 컸으리라생각된다. 그러나이에못지않게채용박람회, 직업알선센터의확대등노동의 공급과

수요를연결시켜주는기능이강화되었다는것도간과할수없는요인이다.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전체
6개월~ 1년 13.2 14.9 12.0 10.7 11.4 

1년이상 1.5 3.8 2.3 2.3 2.5 

남성
6개월~ 1년 10.1 11.2 9.2 8.3 8.7 

1년이상 1.2 3.2 2.0 1.9 2.1 

여성
6개월~ 1년 3.1 3.6 2.8 2.4 2.8 

1년이상 0.2 0.6 0.3 0.4 0.4 

1 5∼2 4세
6개월~ 1년 2.8 2.4 2.0 2.0 2.1 

1년이상 0.2 0.5 0.3 0.3 0.3 

2 0∼2 4세
6개월~ 1년 2.5 1.9 1.7 1.7 1.8 

1년이상 0.2 0.4 0.3 0.3 0.2 

2 5∼5 4세
6개월~ 1년 9.5 11.2 9.0 8.1 8.6 

1년이상 1.1 3.2 1.9 1.8 2.0 

5 5세이상
6개월~ 1년 0.9 1.3 0.9 0.6 0.7 

1년이상 0.1 0.2 0.2 0.2 0.2 

<표Ⅱ-6> 실업기간별실업자 비율
(단위: %)

자료: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로부터계산
h t t p : / / w w w 1 . o e c d . o r g / s c r i p t s / c d e / v i e w b a s e . a s p ? D B N A M E = l f s _ d a t a

<표Ⅱ- 6>의수치는전체실업자가운데실업기간이6개월이상1년 미만인실업자의비

율과실업기간1년이상인실업자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우선전체의경우를보면1 9 9 8

년에 실업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비중이 1 . 5 %에 불과했으나1 9 9 9년에는 3 . 8 %로

IMF 이후 장기실업자가 2배 이상 급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 0 0 0년 이후감소하여2 0 0 0년, 2001년에는2.3%, 2002년에는약간상승하였지만2 . 5 %

로 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실업기간6개월~ 1년의경우또한 1년이상과유사한

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리고연령별실업기간을보면예상대로2 5∼5 4세 연령층의장기실

업자비중이높게나타나평균구직기간의결과와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1 ). 

1) 5 5세이상연령계층의장기실업자비율이낮은이유로는5 5세이상의근로자들은정년퇴직후노동시장에서은퇴하거나(비경
제활동인구화) 자영업으로전환하는사람이많기때문이라고여겨짐. 



1 8 2 0 0 4년2월호

현
안
분
석
( 1 )

이러한장기실업자의비율이다른나라와비교할때 어느정도수준인가를살펴보기위해

O E C D의 자료를 이용하여 1 9 9 0년 이후의 장기실업자의비중을 구한것이<표Ⅱ- 7 >이다.

장기실업자비율의국제비교는사회안전망의정비정도, 채용및 해고를둘러싼제도의차이

등 직접비교가 어렵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우리나라의장기실업자비율은 여타의 국가에

비해현저히낮은것을알 수 있다. 장기실업자비중이 노동시장의유연성을나타내는하나

의 척도라는것을감안하면, 우리나라의노동시장유연성은국제적으로가장양호한편에속

한다고판단된다.

라. 청년층실업

<표 I I - 8 >은 1 9 9 5년 이후의실업률을연령별로나타낸 것이다. 연령별실업에 대해서는앞

절에서설명을하였으므로여기서는1 5∼2 9세사이의청년실업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청년실업의추이를보면1 9 9 7년까지는계속하여줄어들고있다가1 9 9 8년 급격히상승한

1 9 9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6개월이상 1 2개월이상 6개월이상 1 2개월이상 6개월이상 1 2개월이상 6개월이상 1 2개월이상 6개월이상 1 2개월이상

전체

캐나다 2 0 . 2 7 . 2 2 4 . 1 1 3 . 8 2 4 . 1 1 1 . 6 1 9 . 5 1 1 . 2 1 6 . 8 9 . 5

프랑스 5 5 . 5 3 8 . 0 6 4 . 3 4 4 . 2 5 5 . 6 4 0 . 4 6 2 . 0 4 2 . 6 5 7 . 2 3 7 . 6

독일 6 4 . 7 4 6 . 8 6 9 . 6 5 2 . 6 6 7 . 2 5 1 . 7 6 7 . 6 5 1 . 5 . . . .

이탈리아 8 5 . 2 6 9 . 8 7 7 . 3 5 9 . 6 7 7 . 2 6 1 . 4 7 7 . 6 6 1 . 3 7 7 . 4 6 3 . 4

일본 3 9 . 0 1 9 . 1 3 9 . 3 2 0 . 9 4 4 . 5 2 2 . 4 4 6 . 9 2 5 . 5 4 6 . 2 2 6 . 6

한국 1 3 . 9 2 . 6 1 4 . 7 1 . 6 1 8 . 6 3 . 8 1 4 . 3 2 . 3 1 3 . 0 2 . 3

영국 5 0 . 3 3 4 . 4 4 7 . 3 3 2 . 7 4 5 . 4 2 9 . 6 4 3 . 2 2 8 . 0 4 3 . 6 2 7 . 7

미국 1 0 . 0 5 . 5 1 4 . 1 8 . 0 1 2 . 3 6 . 8 1 1 . 4 6 . 0 1 1 . 8 6 . 1

OECD 전체 4 4 . 6 3 0 . 9 4 8 . 6 3 3 . 4 4 7 . 2 3 1 . 8 4 6 . 9 3 1 . 6 4 1 . 8 2 7 . 5

<표Ⅱ-7> 각국의장기실업자의비율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 9 2 0 0 3 . 1 2

15 ~ 19세 7 . 9 7 . 4 9 . 8 2 0 . 8 1 9 . 5 1 3 . 8 1 3 . 3 1 1 . 1 9 . 5 1 6 . 0

20 ~ 29세 4 . 3 4 . 4 5 . 3 1 1 . 4 1 0 . 1 7 . 1 7 . 0 6 . 3 6 . 5 8 . 0

30 ~ 39세 1 . 4 1 . 4 1 . 9 5 . 7 5 . 3 3 . 4 3 . 0 2 . 8 3 . 0 2 . 8

40 ~ 49세 1 . 1 1 . 1 1 . 5 5 . 6 5 . 2 3 . 3 2 . 8 1 . 9 2 . 1 2 . 1

50 ~ 59세 0 . 9 0 . 9 1 . 2 5 . 3 5 . 1 2 . 9 2 . 6 1 . 8 2 . 0 1 . 8

6 0세이상 0 . 4 0 . 4 0 . 8 2 . 4 2 . 3 1 . 3 1 . 1 1 . 0 0 . 8 1 . 2

<표Ⅱ-8> 연령별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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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졸업생수

인문계 실업계 전문대 대 학

1 9 8 0 2 7 . 2 3 9 . 2 1 1 . 4 9 9 , 3 0 2 4 9 , 5 6 7 4 9 , 7 3 5

1 9 8 5 3 6 . 4 5 3 . 8 1 3 . 3 1 9 2 , 5 1 1 7 3 , 9 2 9 1 1 8 , 5 8 4

1 9 9 0 3 3 . 2 4 7 . 2 8 . 3 2 5 3 , 0 4 7 8 7 , 1 3 1 1 6 5 , 9 1 6

1 9 9 5 5 1 . 4 7 2 . 8 1 9 . 2 3 2 3 , 7 3 9 1 4 3 , 0 7 5 1 8 0 , 6 6 4

2 0 0 0 6 8 . 0 8 3 . 9 4 1 . 9 4 3 7 , 9 8 7 2 2 3 , 4 8 9 2 1 4 , 4 9 8

2 0 0 2 7 4 . 2 8 6 . 9 4 9 . 8 4 8 3 , 9 6 6 2 3 9 , 1 1 4 2 4 4 , 8 5 2

2 0 0 3 7 9 . 7 9 0 . 1 5 7 . 6 5 0 4 , 9 1 5 2 4 6 , 7 8 9 2 5 8 , 1 2 6

<표Ⅱ-9> 고등교육기관진학률 및 졸업생수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후 2 0 0 2년까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2 0 0 3년에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

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렇듯 청년층 노동시장이악화된 이유로는 가장 먼저 경제성장률의둔화를 들 수 있다.

기업특수숙련(firm-specific skill)이중장년층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청년층은경기순환

에 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경기침체의영향을가장먼저받고있다고여겨진다. 1997년

이후발생한실업이경기순환적실업이었음을감안하면(Ⅲ절 참조) 최근의청년실업의증

가는경기침체로인한것일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둘째, 임금체계의변화를 들 수 있다. 연공서열형임금체계의붕괴로 인해청년층의임금

이 상대적으로상승하였기때문에청년층에대한수요가줄어청년층의실업이심화되는원

인이되고있다고여겨진다. 

셋째, 고학력화를들 수 있다. <표I I - 9 >에서알 수 있듯이1 9 9 0년 이후대학진학률은급

격히 증가하여 1 9 9 0년 3 3 . 2 %이던 대학 진학률이 2 0 0 3년에는 약 8 0 %에 이르고 있으며,

졸업생수는같은기간약 2배증가하였다. 일자리에대한대졸자의기대가변하지않았다고

한다면, 대졸자의증가는과거에비해버젓한일자리(decent job)를추구하는인력의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버젓한일자리수는같은기간동안이들의수요를 충분히충족시킬정도

로증가하지않았으며그결과청년층의실업이증가하게되었다고여겨진다.   

청년실업의 추이를 보면 1 9 9 7년까지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다가 1 9 9 8년 급격히 상승한후

2 0 0 2년까지는계속해서줄어들고있었다. 그러나2 0 0 3년에청년층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빠르

게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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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실은IMF 위기이후경기가회복되는과정에서중소규모사업체의경우 인력부

족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있으나( <표 II-10>) 청년실업률은줄어들지 않고있다는 사실로

도확인할수 있다2 ). 

Ⅲ.  실업과노동시장 변화

1. 구조적·마찰적실업과 비버리지(Beveridge) 곡선

경제학에서는실업을크게구조적실업, 마찰적실업, 경기순환적실업이라는3 종류로나

눈다. 구조적실업이란, 노동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균형을 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

업이요구하는기능(기술)이나특성과 구직자가지니고 있는기능이나특성(능력이나연령

등)이일치하지않아발생하는실업을일컫는다. 마찰적실업은자발적이직후 새로이취직

을할 때까지지역적이동이나대기와같이새로운직장에재취업하기까지시간이걸리기때

문에발생하는실업등, 자발적이며일시적인실업을가리키며, 수요부족실업이라고도하는

경기순환적실업은경기후퇴기에수요가줄어발생하는실업이다3 ). 

전규모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1 0∼2 9인 3 0∼9 9인 1 0 0∼2 9 9인 3 0 0∼4 9 9인 5 0 0인이상

1991 5.48 7.78 7.17 6.49 4.87 2.25 

1992 4.26 4.81 4.76 6.30 3.48 2.14 

1993 3.62 4.37 5.03 4.21 2.21 1.66 

1994 3.57 5.75 4.40 3.76 1.89 1.33 

1995 3.71 5.82 3.97 4.23 2.17 1.38 

1996 2.98 4.25 3.45 3.15 1.72 1.49 

1997 2.44 3.67 2.91 2.66 1.41 0.83 

1998 0.65 1.16 0.75 0.67 0.32 0.06 

1999 0.97 1.80 1.02 0.90 0.53 0.14 

2000 1.16 1.79 1.29 1.18 0.57 0.32 

2001 1.15 1.75 1.31 1.14 0.57 0.21 

2002 2.13 3.08 2.43 2.04 1.03 0.73 

<표Ⅱ-10>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단위: %)

주: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현재인원

2) 그러나이상의요인가운데어느요인이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가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3) 구조적실업과마찰적실업은구별이어려워통상같이묶어서표현하는경우가많다. 본고에서도구조적실업과마찰적실업

을하나로묶고경기순환적실업과구별하기로한다.



재정포럼 2 1

실업구조변화와실업대책▶▶

4) 비버리지곡선은실업률과결원률의머리글자를가져와U V곡선이라고도한다.

구조적·마찰적실업이없을때 노동공급이노동수요를초과한다면수요부족으로인한실업만존

재하며, 기업의결원은존재하지않게되며, 반대로노동수요가노동공급을초과하면기업에서결

원만존재하며, 실업은존재하지않게된다.

구조적·마찰적실업이없을때 노동공급이노동수요를초과한다면수요부족으로인한실

업만존재하며, 기업의결원은존재하지않게되며, 반대로노동수요가노동공급을초과하면

기업에서결원만존재하며, 실업은존재하지않게된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노동시장에

서의 수급상황을 실업률(unemployment rate; U)과결원율(vacancy rate; V)로나타낸

것이비버리지곡선이다4 ). 비버리지곡선과실업종류와의관계를나타낸것이[그림Ⅲ- 1 ]

이다.

비버리지곡선을사용하여실업의종류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먼저실업률과결원율이

같다면(U = V) 이는거시경제적으로노동력공급과수요가일치함을의미하며, 이때발생

[그림 Ⅲ-1] 비버리지곡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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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실업은구조적실업으로간주할수 있다. 만약불황등으로인해노동수요가감소한다

면 실업률은상승하나결원율은감소한다(U > V). 이경우는동일곡선을 따라좌상향으로

이동하게된다. 반대로경기가상승하는경우, 실업률이줄어들고결원율이낮아지므로비버

리지곡선을따라우하향하게된다. 마지막으로실업률과결원율이동시에증가하는경우비

버리지곡선자체가우상으로이동하게된다. 이경우는노동시장에서결원율이높아지고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미스매치(mismatch) 정도가높아

지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며, 고용구조가악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1 9 9 0년대이후의실업구조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 노동시장의공급을나타내는변수로

실업률5 )을, 노동수요를나타내는 변수로 구인배율을사용하여 1 9 9 4년 이후의 비버리지곡

선을나타낸것이[그림Ⅲ- 2 ]이다.

먼저1 9 9 4∼1 9 9 7년사이의 실업률과결원율을보면곡선의오른쪽하단에위치하고있어

당시의실업이수요부족에의한실업이었음을알 수 있다. 그러나1 9 9 7년의경우곡선을따

[그림 Ⅲ-2] 비버리지곡선( 1 9 9 4 - 2 0 0 2 )

5) 농업부문의비중이크거나조사대상기간중산업구성비가크게변화한경우는실업률을구할때분모를경제활동인구로할경
우농업부문으로인해약간왜곡될가능성이있어 U V분석시실업률을고용자를분모로하는고용실업률을사용하는경우가있
으나, 1990년대후반이후는위양자어디와도크게관련이없어통상적인실업률을노동공급을나타내는변수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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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좌상향으로약간이동하기시작하였는데노동시장에서경기후퇴로인한실업의 상승조

짐이보이기시작하였다고해석할수 있다. 그러나이 시기실업률이2 %대로대단히낮았던

것을고려하면전체적으로노동시장에서문제가되었던것은공급부족이었다고여겨진다.

한편IMF 위기 직후인 1 9 9 8∼1 9 9 9년을보면 비버리지곡선을 따라급격히 좌상향으로

이동하여노동수요의부족으로인한실업이급증하였음을알 수 있다. 이는IMF 위기이후

심각해진경제상황을그대로반영하고있는결과라고할 수 있다. 또한곡선의형태로판단

할 때 곡선자체가우상향으로이동한것이아니라동일한곡선을따라좌상으로이동하였다

고 여겨지며, 이는이 시기의실업이구조적·마찰적실업의증대가아니라수요부족에의한

실업증가였음을보여준다.

IMF 위기이후경기가 회복하기시작한 2 0 0 0∼2 0 0 2년의경우를 보면, 실업률의저하와

동시에 구인배율(결원율)이증가하고있다. 이는 경기회복에따라노동수요가회복됨에따

라 실업률이낮아지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같은시기에 비버리지곡선자체가원

점에가까워지고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노동시장에서구조적·마찰적실업이 감소하고

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I M F위기를거치면서노동시장에서의미스매치가줄어들고있음을

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2. 오쿤(Okun) 계수

실업률과 생산사이에 존재하는 경험법칙으로오쿤의 법칙( O k u n’s Law)이있다. 오쿤

법칙이우리나라에는어느정도적용되는가를살펴보기위해실업률이1% 변화할때 G D P

가어느정도 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오쿤계수를추정하기로한다.     

오쿤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식으로는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아래와 같은

식을사용하여추정하기로한다.

ln (1 0 0-U) = a + b ln Q + T 

IMF 위기직후인1 9 9 8∼1 9 9 9년을보면비버리지곡선을따라급격히좌상향으로이동하여노

동수요의부족으로인한실업이급증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IMF 위기이후심각해진경제상황

을그대로반영하고있는결과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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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정식에서U, Q, T는 각각실업률, 실질G D P, 추세를제거하기위한시간변수를나타

낸다. 위추정식에서b는 산출량의고용탄력성이므로1 /b가 고용의 산출탄력성즉 오쿤계

수이다. IMF 위기가발생하기전인1 9 9 7년 이전과이후로나누어추정한결과를<표Ⅲ- 1 >

에제시하였다.

추정결과를살펴보면 1 9 9 1∼1 9 9 7년 까지는 오쿤계수가 2 5 . 6 4였으나 1 9 9 8∼2 0 0 3년은

1 2 . 8 2로 1/2 이하로감소하였음을알 수 있다. 이는1 9 9 8년 이후실업률의변동에따른생

산물의변동폭이줄어들었다는것을의미하므로노동시장의경직성이낮아졌다는, 즉1 9 9 8

년 이후노동시장의유연성이증가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앞서의비버리지곡선분석

결과와일치한다. 한편주요국가의오쿤계수를보면6 ) 미국이1 . 7∼2.2, 캐나다1 . 8∼4, 영

국 1 . 4∼7.9, 독일2 . 9∼20, 일본3 3∼50 등으로나타나노동시장이유연할수록오쿤계수

가낮음을알 수 있다.

3. 고용조정속도

앞 절에서는오쿤계수의추정을 통해노동시장이유연해지고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번 절에서는노동시장에서의고용조정속도를추정하기로한다. 왜냐하면IMF 위기이후노

동시장이유연해졌다고하는것은, 기업이IMF 이전에비해고용조정을보다쉽게하였다는

것을의미하므로고용조정속도가빨라졌을것이라고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확인하기위

해서노동경제학에서흔히사용하는아래와같은고용조정추정식을사용하여고용조정속도

를추정하기로한다. 

ln L = a + b ln Q + c ln (W/R) + d ln L- 1 + e D98

추정기간 b S . E . p - v a l u e Okun 계수

1991 I ∼1997 Ⅳ 0 . 0 3 9 0 . 0 1 0 7 0 . 0 0 1 2 5 . 6 4

1998 I ∼2003 I 0 . 0 7 8 0 . 0 0 . 0 3 9 1 2 . 8 2

<표Ⅲ-1> 오쿤계수추정결과

6) 오쿤계수는분석자, 분석시기나분석방법에따라그크기가다르게나타나고있으나국가간의경향은대략비슷하게분석되
고있다. 본연구에서소개하는것은Kaufm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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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 W, R은 고용자수, 실질G D P, 현금급여총액(지수), 국내도매물가지수를나타낸다.

하첨자는1년 전을의미하며, D 9 8은 9 8년 이후를 나타내는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추정은

P r a i s - Winsten 방법을사용하였다. 추정결과를<표Ⅲ- 2 >에 제시하였다. 

먼저 1 9 9 7년 이전의 고용조정속도를 보면 임금근로자 전체가 0.6615, 상용근로자가

0 . 1 5 3 5로 상용근로자의고용조정속도가임금근로자에비해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1 9 9 8년

이후에도지속되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모두1 9 9 7년 이전에 비해1 9 9 7년

이후고용조정속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Ⅳ. 맺음말

1 9 9 7년 2 . 6 %였던실업률은 1 9 9 7년의IMF 위기를맞이하여 1 9 9 8년 6 . 8 %로 급상승하

였다. 이를실업자수로보면1 9 9 7년 5 5만 6천명에서1 9 9 8년에는1 4 6만 1천명으로1년사

이에9 0만명을넘는사람이새로이실업자가된 것이다. 1980년제2차오일쇼크당시의실

업률이5.2%, 실업자수가7 4만 8천명이었다는것을감안하면1 9 9 7년의IMF 위기가우리

경제에얼마나심각한영향을미쳤는가를쉽게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대량실업을 발생시킨IMF 위기이후의 실업은분석결과구조적·마찰

적 실업이아니라주로경기침체로인한수요부족에서오는실업, 즉경기순환적실업이었음

대 상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d 0 . 3 3 8 5 0 . 8 4 8 5

e - 0 . 0 5 3 7 - 0 . 0 3 4 0

9 7년이전의고용조정속도( 1 - d ) 0 . 6 6 1 5 0 . 1 5 3 5

9 7년이후의고용조정속도( 1 - d - e ) 0 . 7 1 5 1 0 . 1 8 7 5

A d j - R 2 0 . 9 9 4 4 0 . 9 9 9 6

D . W . 1 . 8 9 2 . 4 4

<표Ⅲ-2> 추정결과

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1 9 9 1∼1 9 9 7년 까지는오쿤계수가2 5 . 6 4였으나1 9 9 8∼2 0 0 3년은1 2 . 8 2로 1/2 이하로감소

하였음을알 수 있다. 이는1 9 9 8년 이후실업률의 변동에따른생산물의변동폭이줄어들었다는

것을의미하므로노동시장의경직성이낮아졌다는, 즉1 9 9 8년 이후노동시장의유연성이증가하

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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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버리지곡선분석을통해알 수 있었다. 이는2 0 0 0년 이후경기가회복됨에따라실업

률이다시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다는점으로도확인할수 있었다. 여기에더하여1 9 9 8년

이후비버리지곡선이원점방향으로이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실업률의저하와함께노

동시장에서미스매치( m i s m a t c h )가 감소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오쿤계수의축소나고용조정속도의상승등은노동시장이1 9 9 7년 이전에비해유연

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 이는IMF 위기이후대량실업을극복하는과정에서노동

시장이1 9 9 7년 이전에비해보다효율적으로기능하기시작하였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

하겠다.

2 0 0 3년에들어1 5∼2 9세 연령층의청년실업이증가하여많은사람의관심과우려를자아

내고있다. 그러나실업률을연령별로볼 때 2 0 0 3년에는청년층만이아니라 다른연령층에

서도실업률이상승하고있음을알 수 있었다. 청년층의실업률변동이 중장년층에비해크

다는것을감안하면2 0 0 3년 후반에 관찰되는청년실업의증가는 2 0 0 3년의경기침체로인

해실업이증가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청년실업대책도사회안전망확충, 중소기업고용지원, 노동시장에서의수급불

일치해결을위한알선정책의강화등 전체실업률을낮추는정책과병행하여추진하는것

이보다 바람직할수있다. 

물론경기침체이외에도 청년실업이증가한 데는고학력화로인한청년층의 유보임금상

승, 청년층임금의상대적상승으로인한기업의중장년층선호등 여러요인을생각할수 있

으나이러한요인은노동의수요와공급에관한요인으로서, 정책이아니라노동시장의조정

과정을통해조정될문제라고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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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좋은방법은 경기회복이며, 각실업대책을실시하는 경우도 사

회안전망확충, 중소기업고용지원, 노동시장에서의수급불일치해결을위한알선정책의강화

등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실업대책보다는전체실업률을낮추는정책이보다바람직하다고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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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 캘리포니아전력대란의시사점-

Ⅰ. 서 론

전력산업의구조를수직적독점체제에서분할을통하여경쟁을도입하는체제로개편하려

는 움직임은1 9 7 0년대부터지속되어왔다. 전력산업은전통적으로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

대표적인기간산업으로인식되어왔고, 전력산업고유의외부성때문에시장에생산과공급

을 맡기기는어렵다는것이지배적인시각이었다. 그러나소용량의효율적인발전기기가도

입되면서일정정도규모의불경제가나타나고배전과판매부문에있어서는다른산업과커

다란차이가없기때문에규모의경제를이유로전력산업을수직적독점형태로유지해야한

다는주장은설득력을잃고있다.

전기는물리적인송전네트워크를통해공급되고그 네트워크는외부성을지니고있다. 또

한 전력산업에는경쟁이도입된다해도설비투자규모로인해새로운기업에대한진입장벽

이존재하며구조개편을통해창출할수 있는시장구조가과점이기때문에경쟁자체가완전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전기는 매시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급전

(dispatch) 시스템을운영하고통제하는기구를필요로한다. 이는경쟁을도입한후에도전

력시장의운영과성과를지속적으로감독하는기능이절대적으로필요함을의미한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적 특성을 지닌전력산업에경쟁을 도입하려는구조개편의노력은 영

국과북유럽을필두로 성공적으로진행되어왔으나, 가장분권화된시장시스템을시도했던

캘리포니아전력시장( 1 9 9 8 ~ 2 0 0 0년)이 붕괴되면서 다소주춤거리고있다. 수정된 캘리포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김 현 숙 초청연구위원( h s k i m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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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주의 새로운 시장설계안(Standard Market Design : SMD)은기존의 시장설계안보

다규제기관통제시스템을더욱강화시킨것으로미국동부지역의시장설계와유사하다. 

우리나라는2 0 0 0년 4월에전력산업의구조개편에착수하였다. 우리나라전력산업구조개

편의내용과특성은캘리포니아주의경우와는여러가지면에서다르다. 그러나캘리포니아

의 시장설계안과붕괴과정에서의정부의규제정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전력산업구조

개편에몇 가지시사점을얻을수 있다. 미국법무부( D O J )의 Russel Pittman은2 0 0 3년 8

월 수직적 독점체제의분할을통해경쟁을 도입하려는한국의구조개편안에대해회의적인

입장을표명하였다. 그는높은원자력발전소의비중, 무연탄발전소에대한정부의보조금등

을 들어경쟁을 도입하는것이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수직적 독점을 분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경쟁을 도입하는보증수표는아니며 잘못된시장규칙은상황을 구조개편

이전보다더 악화시킬수있다. 

그러나 잘 갖추어진 시장규칙과정부의 인센티브 규제가 보조를 맞춘다면 구조개편의결

과는성공적일수 있다. 중요한것은시장규칙의내용이며민간기업의이윤극대화동기와담

합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경쟁정책의 효율성이다. 구조개편은일회적인 사건( e v e n t )이

아니라하나의지속적인과정( p r o c e s s )이며결국은변화하고있는환경에맞도록규칙과제

도를만들고지속적으로고쳐나가는것이다1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송전망을 제외한 발전·배전·판매에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미발전부문은2 0 0 0년 4월에여러개의한전발전자회사로분할되었으며2 0 0 9년

까지배전과 판매부문도여러개의회사로 분할하여경쟁을 도입하고송전망도민간기업이

이용할수 있도록적절하게개방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원안대로라

면 2 0 0 4년에배전부문을한전에서완전히분리하고입찰구매경쟁을도입해야한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은현재일정대로추진되고있지못하다. 

이 글은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진행이 주춤거리고있는현재의 상태에서우리나

라 전력산업의구조개편이왜 필요하며, 어떤방향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에대해그 원칙을

우리나라는 2 0 0 0년 4월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내용과특성은캘리포니아주의경우와는여러가지면에서다르다. 그러나캘리포니아의시장설

계안과붕괴과정에서의정부의규제정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전력산업구조개편에몇 가지

시사점을얻을수있다. 

1) Chao(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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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하려는시도이다. 우선전력산업구조개편의이론적, 현실적타당성에대한제기를시

작으로하여캘리포니아전력대란의원인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그리고이로부터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한시사점을시장규칙과정부의정책적 측면에 초점을맞추어 분석

하고자한다.

Ⅱ. 전력산업구조개편의필요성

1. 전력산업의특성

전통적으로전력산업은 불완전한 경쟁시장으로규정되어왔다. 전기는물리적 송전 네트

워크를통하여공급되는것으로그 성질상저장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며수요량이상의공

급은전력의낭비를, 수요량이하의 공급은정전과 같은커다란사회적인비용을유발한다.

그러므로전력은 항상수요량을정확하게충족시키는공급량이확보되어야하는특수한 성

격을가지고있다. 이는피크타임이아닌경우, 특히수요가적은비성수기에유휴공급력이

존재하게됨을의미한다. 한편, 실제급전( d i s p a t c h )이 발생하는시점에서는전력계통의안

전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부하와 계통형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보조서비스

(Ancillary Service)용전력을구입하여계통을항상균형상태로만들어야한다. 

또한네트워크의물리적제약이나환경적요소에따라송전자체가제약되기도하여국지

적인정전이나제한송전등이일어날수 있다. 송전제약이발생하면송전망에따라지역이분

할되므로단일시장을분석하는패러다임으로는전력산업의성격을정확히분석할수없다2 ). 

전력의 단기수요탄력성은매우 낮고공급역시 전체발전용량을거의 다 가동해야 하는

피크수요시에는비탄력적이다. 그러므로전력의 가격은 매우 변화가 심하며, 피크 수요시

발전업자들이시장지배력을행사하기 쉽도록 되어있다. 장기적으로는새로운 발전소를건

설하는투자기간이길고비용이막대하기때문에 수요의증가에 대비하여공급을 증가시키

는 데 상당한시간이걸린다. 또한설비투자의규모를고려할때, 규모의경제와진입장벽이

존재하여완전경쟁이불가능한산업이라고볼수 있다.

2) 한편전력산업을전통적인다시장(multi-markets) 분석으로접근할수도없다. 다시장분석은지리적으로떨어진시장에기업
이재화나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자신의한계비용과각시장의한계수입이일치하는시점에서시장별공급량을결정하는것
이다. 그러나전력산업의경우송전제약이없는경우에는단일시장으로분석할수있으므로다시장분석은적합하지않다. 또
한전력산업은다공장(multi-plants) 분석으로도접근할수없다. 지역간한계비용의차이는물리적인한계비용의차이만이아
니라송전제약으로나타나는것이기때문이다. 전력산업은일반적으로는다공장·다시장구조라고할수있지만 송전제약여
부에따라단일시장이될수도있고, 지역별한계비용이송전제약비용까지포함하는특수한구조의시장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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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전기의 흐름은 의도적으로통제할 수가 없다. 전기는장애( i m p e d a n c e )와 반

비례로흘러계약상의전력송전과실제의전력송전이일치할수 없으므로전체송전망을통

제하고모니터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송전망에서전기가실제로전달되는경로

를따라송전에대한배타적인권리를설정하기가 힘들며이는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와

네트워크외부성으로직결된다. 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시장에서경제적인효율성을달성

하는것은불가능하다. 

전력산업에는세 가지의외부성이존재한다. 첫째는시스템의안정성에대한것이다. 만약

피크타임시일정지역에과도한수요가존재하면전체시스템의안정성에문제를일으킬수

있다. 둘째, 송전네트워크에외부성이존재한다. 셋째, 전력을생산하는발전소들이환경에

부정적인영향을줄 수있다.

그 중 특히송전네트워크의외부성은전력산업의고유한특성으로전력산업전반에전면

적인시장의원리를도입하기어렵게만드는요소이다. 네트워크에는규모와범위의경제가

존재하며최소한의전류가항상흘러다녀야하기때문에네트워크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

해서는일정량의고정비용이든다. 또한동질적인재화인전기를A라는 지역에서생산하여

송전네트워크를이용하여B라는지역으로보낸다고해도실제로A지역에서주입한전기를

B지역의소비자가사용한다는보장이없고이를확인할수도없다. 이는다른네트워크산업

과는확연히다른전력산업만의특성이다. 예를들어가스산업의경우에는, 저장탱크가있는

특정지역에서가스관을통해특정지역의소비자에게가스를공급하는계약을실행하는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전력의경우사전적으로계약이 맺어져있지않은송전망도일단전기

가전체송전 네트워크에주입되면일정부분의송전을담당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송전선의이용에대한권리를설정하지않으면전력의효율적인생산과배분은불

가능하다. 예를들어경남과전남지역에각각입지한두 발전업자가경인지역의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전력을생산하여송전할때 특정송전선의이용과점유권이설정되지않는

다면송전선의 거리, 연결 형태(단선인가혹은l o o p3 )이 있는가)에따라 효율적인(생산비용

송전망에서전기가실제로전달되는경로를 따라송전에 대한배타적인권리를설정하기가힘들

며이는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와네트워크외부성으로직결된다. 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시

장에서경제적인효율성을달성하는것은불가능하다. 

3) loop이란두지역을연결하는주요한송전선외에다른연결선이있는경우를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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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발전소가최대전력량을생산하지못하고오히려비효율적인발전소가생산에참여

할 수 있다4 ). 이와같은네트워크의외부성은시장을통한효율성의달성을어렵게 하고정

부의규제와개입이필요한근거로서작용한다.

2. 구조개편의필요성

전통적으로전력산업은정부소유하에독점공기업으로유지되거나민간기업이소유한다

고 해도자연독점의형태로가격과진입을규제해 왔다. 그러나위에설명한 전력산업의비

경쟁적인특성자체가기존전력산업의소유형태와운영을합리화할수는없다. 실제로독

점기업으로운영되어온 공기업들이비효율성을지니고있다는지적은많다. 우리나라전력

독점기업인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2 0 0 0년을기준으로예산이2 6 . 8조원에달해정부예

산의3분의1, 국방예산의2배규모인거대독점공기업으로부채규모만도3 2 . 7조원이나되

었다5 ). 한전은모든비용을원가에포함시키고거기에일정한이윤까지보장해주는총괄원

가주의방식으로전기요금을책정하였기때문에비용을절감해야할 유인이낮았다고볼 수

있다. 또한건설가계정이투자보수율산식에 포함됨으로써건설비용의일부조차원가로 인

정되고있었다. 한편으론한전이 전력의 안정적인공급만을중시하여수익성과이윤극대화

를 무시하고발전설비를과잉투자했다는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공기업은이윤극대화를목

표로할 경우생산물의가격을낮추라는압력을받기때문에인력과조직의확장에더 투자

하는유인을갖게된다. 그러므로특별한유인체계가없는상태에서공기업이경영의효율성

을달성하는것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 

전력산업이공기업으로유지되어온 가장근본적인 이유중의하나는 전력산업을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이유로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산업으로분류하였기때문이다. 전력산업은

기능별로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네 가지로분류될 수 있다. 발전부문은발전소를건설하

여 유연탄, 무연탄, LNG 또는우라늄 등의연료를 투입하여전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이다.

송전은각 발전소들이생산한전기를송전네트워크를통해전국각 소비지로수송하는유통

업에해당되며, 배전과판매는수송된전기를각 소비자에게공급한 후 해당소비자가사용

한 전기를 계량하고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판매업에 해당한다. 그러나서로다른 부문을

포괄하는산업을 수직적으로통합하여독점의형태로 유지하면서규모의 경제를수직적 통

합의근거로드는것이 여전히유의미한지는고려해볼필요가있다.

4) 네트워크의외부성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와Coase 정리에따른송전권의설정방법을소개하기위해간단한예를부록에첨
부하였다. 전력산업의외부성에흥미가있는독자는꼭읽어보기를권한다.

5) 한전이발전부문을발전자회사로분할한이후한전의부채규모는2 0 0 1년1 7 . 9조원, 2002년1 8 . 2조원으로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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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력산업의 각 부문에 여전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hristensen and Green(1976)에따르면발전사업의경우규모의경제가약 3 8 0만KW 정

도에서 소진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경우, 손양훈( 1 9 9 3 )에 따르면발전부문의경

우 1 , 6 1 4만K W부터규모의경제가상실되었고, 한국전기연구소의연구에따르면한전의발

전설비규모가2천만K W를 초과한1 9 9 1년 이후부터한전한 회사가모든발전설비를소유

하는데따른 규모의경제는없어진것으로분석되었다. 

송전의경우, 네트워크설비에대한중복투자문제와네트워크의외부성때문에송전망의

소유는여전히독점적인형태로남아있어야한다는주장과시장중심의송전망에대한민간

투자를허용하자는보다시장중심적인견해도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그러나네트워크

의 외부성이시장을통한효율성의달성을어렵게하므로송전부문의민영화에대해서는다

소부정적인견해가지배적인것은사실이다.  

배전과판매의경우는다른유통업과의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전력산업의특성을들어

독점적공기업의형태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근거를제시하기가어렵다. 위와같이

발전과배전, 판매의경우는규모의경제가사라졌거나아예존재하기어렵다고볼 수 있으

므로기존의수직적통합을통한독점적공기업을규모의경제를근거로뒷받침하기는더이

상어렵다. 

영국을 필두로 유럽, 북미, 호주그리고 일부개발도상국들은전통적인수직적 통합의자

연독점으로부터전력산업의구조개편을통해경쟁을도입하고민영화를추진하였다. 발전,

송전, 배전의분할을 통해경쟁을 도입하여전력산업의효율성을제고시킨나라들 중 영국

의 경우, Wo l f r a m ( 1 9 9 9 )의 분석에서알 수 있듯이원자력은공기업의형태로남고나머지

는 두 개의큰 발전기업으로분리되었으나시장가격은과점가격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되

었다. 이는새로운기업의진입에대한위협, 정부의규제그리고수요자와공급자 간의장

기적인 계약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구조개편을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예 중의

하나이다. 또한노르웨이를비롯한북유럽국가들도전력산업의구조개편에성공한사례로

손꼽힌다.

전력산업은기능별로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네가지로분류될수 있다. 위와같이발전과배전,

판매의경우는규모의경제가사라졌거나아예존재하기어렵다고볼 수 있으므로기존의수직적

통합을통한독점적공기업을규모의경제를근거로뒷받침하기는더이상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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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우, 한전의발전부문을발전자회사형태로분할한구조개편의1단계가이루어진

현재, 발전자회사의비용절감노력을 통해발전설비의한계비용이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평가가지배적이다. 발전자회사의원가비용이낮아진것은가변운영·유지비가현저하게줄

어들었기 때문이다6 ). 그 외에 건설비와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설비자동화, 책임예산제등을통해생산성을증대시키려는노력들이눈에띤다.

Ⅲ. 캘리포니아전력대란의원인과 정부의 실패

1. 캘리포니아전력시장 수급조건의변화

1 9 9 5년 1 2월, The 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CPUC)은캘리포니아도매전

력시장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기존 세 개의 발전기업에 현물시장( s p o t

m a r k e t )의 운영과, 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망을 통제하는 독립계통운영기구

(Independent System Operate: ISO)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선도시장

(forward market)의거래를 맡을 전력거래소(Power Exchange: PX)를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고기존의발전업자들이발전설비의5 0 %를 매각하여신규발전업자들이시장에진입

할 수 있도록한 후 전력거래소를통해전력을사고팔것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캘리포니

아 도매전력시장은1 9 9 8년 4월, 독립계통운영기구와전력거래소의두 체제로 출범하였다.

전력거래소는도매시장의수요자인부하책임업자(Load Serving Entities, LSEs)와공급자

인 발전업자들의 입찰과, 송전제약 발생시 필요한 조정입찰(adjustment bidding)을통해

시장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였다. 우선 송전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시장가격

(Unconstrained Market Clearing Price)과거래량을 결정하고, 특정한 송전선에 혼잡이

발생하면이를해결하기위한조정입찰을통해지역별시장가격(Zonal Market Price)과지

역별 시장거래량을 설정하였다. 전력거래소는 일전시장(day-ahead market)과시전시장

( h o u r-ahead market) 형태의선도시장에서위와 같은 두 단계( t w o - s t e p )를 거쳐 가격과

거래량을결정하였다. 독립계통운영기구는급전과 시스템의안정을 위하여 송전시스템 전

반을관리하며이를위해보조서비스시장을함께운영하였다. 또한실시간대에수요를공급

이 지속적으로만족시켜야하는전력의특성에따라현물시장의운영도함께담당하였다. 두

6) 전기위원회와전력거래소의전력전문가들에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은자재계약제의개선과 발전연료수입선의다변화를통해
발전연료구입가격을낮추고연료량을시의적절하게 적당량을확보하고있다. 한전 시절에는연료를한꺼번에다량구입하여
보관비용이많이들고연료 구입가격에따른기회비용도 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가변운영·유지비용이상당히높았다. 필자
는가까운장래에 2 0 0 1 ~ 2 0 0 2년모의시장운영자료를기초로구조개편이후의한계비용의변화를체계적으로살펴볼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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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전력산업구조개편이실패로끝난이유로2 0 0 0년들어급격히 악화된도매시장의수

급조건을드는경우가많다. 실제로캘리포니아전력도매시장의가격이1 9 9 9년여름에 비해5배

이상폭등했던2 0 0 0년 여름에는수요의 비탄력성을이용하여 가격을 급상승시킬수 있는여러

개의기구에의해운영되었던캘리포니아의도매시장은도매시장의가격이급상승하여부하

책임업자 중의 하나인 Pacific Gas and Electric(PG&E)이계속되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

파산신청을하고이에따라전력거래소가문을닫음으로써2 0 0 1년 1월구조개편의막을내

리게되었다. 

캘리포니아전력산업구조개편이실패로끝난이유로2 0 0 0년 들어급격히악화된도매시

장의수급조건을드는경우가많다. 실제로캘리포니아전력도매시장의가격이1 9 9 9년 여름

에 비해5배이상폭등했던2 0 0 0년 여름( [그림1] 참조)에는수요의비탄력성을이용하여가

격을급상승시킬수 있는여러가지 악재들이동시에발생하였다.

첫째, 요소비용을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스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그림2] 참조), 엄격

한 환경규제를받고있는대상인발전소의NOx 방출권의시장가격이급상승하였다. 환경규

제의 강도가 심한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부의 발전소들이 NOx, SOx 등유해환경물질의

방출권을시장에서사도록되어있는데N O x의 방출가격이2 0 0 0년 여름동안크게올라비

[그림 1] 일전시장(day-ahead market)가격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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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승의 한 요인이 되었다7 ). 이로 인해도매시장에서전력공급업자들의전력공급 비용이

2 0 0 0년봄과비교하여 3 ~ 4배정도증가하였다. 

둘째, 캘리포니아전력시장은수요량의2 0 ~ 2 5 %를태평양북서부지역과애리조나주를중

심으로하는서부사막지역에서수입해왔다. 그런데<표1 >에서알수 있듯이2 0 0 0년여름동

안가뭄으로인해오레곤과워싱턴주에서수입되던전력이1 9 9 9년 여름대비크게줄었고사

막지역에서의수입도자체수요의증가에의해크게줄었다. 수요자체는실리콘밸리의팽창과

기후조건으로인해전년대비증가8 )한반면인근주로부터의전력수입은크게감소한것이다.

7) 2000년봄이전에는N O x의1 m m b t u당가격이1달러정도였으나2 0 0 0년봄부터급상승하여2 0달러이상이되었다.
8 )1 9 9 9년과대비하여시간별평균수요가2 0 0 0년5월에는10.8%, 6월에는12.7%, 7월에는2.2%, 8월에는7.1% 각각증가하였다.

[그림 2] 천연가스가격변화추이(남부캘리포니아)

1999 (A) 2000 (B) B - A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6 , 1 2 7

5 , 7 4 0

6 , 5 5 1

6 , 3 5 8

6 , 8 1 4

5 , 6 4 1

6 , 7 4 1

7 , 6 8 0

4 , 4 8 1

3 , 3 6 7

2 , 1 8 3

1 , 5 7 8

2 , 9 6 2

4 , 6 2 1

4 , 0 4 0

3 , 2 1 1

-1,647 ( -37.8)

-2,373 ( -70.5)

-3,738 (-171.2)

-4,779 (-302.9)

-3,852 (-130.0)

-1,020 ( -22.1)

-2,702 ( -66.9)

-4,469 (-139.2)

<표1> 캘리포니아주의전력수입 추이
(단위: MW/hour, %)

주: (  )안은전년대비비율임.
자료: California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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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캘리포니아주의강력한환경보호정책으로인해장기간동안발전소의건설이부진

하였다. 특히1 9 9 0년대후반들어구조개편의추진과정에서시장의불확실성때문에대규모

의 발전소건설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1 9 9 0년대에발전설비의10% 미만이추가되었을뿐

이었다. 특히 1 9 9 6 ~ 1 9 9 9년 동안 공급설비는 겨우 6 7 2 M W만큼 증가한 반면 수요는

5 , 5 2 2 M W가 증가하였다. 또한낡고비효율적인발전소의잦은고장으로인해기존의 발전

소들로는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키기에역부족이었다.

이처럼수요의 증가와 공급의부족이 캘리포니아도매전력시장의시장가격을급상승시킨

표면적인요인이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수요의가격비탄력성에따른전력시장자체의불

안정성은이미내재되어있었던것이다. 이러한문제가폭발하게된 것은안정적인전력공급

계획을확보하지못하고발전업자들의시장지배력행사를억제하지못한연방정부와주정부

의 규제정책실패때문이라고할수 있다.

2. 시장규칙의문제점과 정부규제의실패

가. 시장지배력(market power)과계통혼잡(transmission congestion)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가정의

한 시장지배력은시장에서공급자가소비자들에게부과하는가격을지속적으로높이기위한

목적으로생산을감축하거나, 요소시장을선점하거나, 경쟁기업의비용을높일수 있는능력

을 말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시장참여자의시장지배력행사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

로 산업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hman Index: HHI)를

이용하였다. 허핀달-허쉬만지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수요의증가와공급의부족이캘리포니아도매전력시장의시장가격을급상승시킨표면적인요인이라

고볼수있다. 그러나수요의가격비탄력성에따른전력시장자체의불안정성은이미내재되어있었

던것이다. 이러한문제가폭발하게된것은안정적인전력공급계획을확보하지못하고발전업자들

의시장지배력행사를억제하지못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규제정책실패때문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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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H H I는 단지시장의집중도를나타낼뿐이지전력이송전네트워크를통해이동한

다는전력산업의고유한특성이나시장지배력을결정하는수요의탄력성, 경매의절차같은

특성을 전혀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전력시장의시장지배력을측정하는수단으로는부적합

다고할수 있다. 

HHI 다음으로시장지배력을측정하기위해많이이용된 지표는기업의 한계비용과비교

하여가격이상승하는정도를수요의가격탄력성을반영하여측정한평균러너지수( Av e r a g e

Lerner Index)이다.

이는기업의이윤극대화의1계조건으로부터도출되는것으로기업의시장점유율을가중

평균치로한 러너지수즉, 시장가격이각 기업의 한계비용으로부터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기업의점유율을가중치로하여계산한것으로서수요의가격탄력성에반비례한다.

그러나 H H I나 러너지수는전력산업의시장지배력을표현하기에는불완전한지표들이다.

H H I나 전통적인 러너지수는 단일시장의 가정하에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력시장

은 계통혼잡이없는경우에는단일한시장이지만계통혼잡이발생하면시장공급곡선을더이

상 개별공급곡선의수평적 합으로부터도출할 수 없다. 이는 송전망의형태에 따라지역별

시장이형성되고, 지역별시장의시장청산최고한계비용이다르기때문이다. 계통혼잡을고

려하지 않은 채 시장지배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발전기업들이 시장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행사하도록방관하는것이다. 실제로캘리포니아남부의 발전소들이2 0 0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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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계통혼잡을 이용하여 과도한 마진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다(Joskow and Kahn

(2002)). 그러므로적절한시장규칙의중요한점 중의하나는 기업들의시장지배력행사의

정도와패턴을파악할수있는측정지표의설정이라고할 수있다.    

나. 도소매시장과vesting contract

C P U C는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동폭이 클 수 있는 도매시장가격과는관계없이

소매가격을 2 0 0 2년 3월까지 동결시켰다. 세 개의 큰 배전회사인 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San Diego Gas and Electric (SDG&E)이도매전력을전력거래

소로부터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배전기업들에 민영화로 인한 좌초비용

(stranded cost)9 )을 보상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배전기업들에 보전해 주는 가격

(competitive transition charge)은소매시장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게송전및 배전과관련

된 비용, 발행한주정부채를차감한금액으로이 보전가격이2 0 0 0년 여름부터급상승한도

매가격으로인해음( - )의 값이되어오히려배전기업들이큰 손실을보게된 것이다. 동결된

소매시장가격으로인해 소매시장에서의수요의 가격반응도가 낮은상태에서 배전기업들은

도매시장에서시장가격에관계없이최종소비자에게팔 전력을사들여야했기때문에도매시

장의가격에반응하기어려웠던것이다. 소매시장가격을동결하면서도매시장가격만자율화

시키는것은한 경제주체의비용이다른주체에게전가되는왜곡을발생시킨다. 소비자의편

익을증가시키기위해소매가격을동결함으로써배전기업들이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이로

인해결국배전기업이파산한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부실화된배전기업을대신해전

력을도매시장에서구입하기위해4억달러의지원금을투입하였다.  

소매시장가격을동결하면서도매시장가격만자율화시키는것은한 경제주체의비용이다른주체

에게전가되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소비자의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소매가격을 동결함으로써

배전기업들이그부담을떠안게되고이로인해결국배전기업이파산한것이다. 

9) 기존사업자가보유하는미상각자산중구조개편 이후가치저하로발생하는비용을좌초비용이라한다. 캘리포니아의전력산
업구조개편이후발생한좌초비용의총규모는약1 , 3 5 0억달러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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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발전사업자들이적정수준이상의높은가격으로전력을공급할수 있었던것

은 기존의 세 발전사업자들이새로운 기업에게 발전소를매각할 때 일정기간동안매각된

발전소의 생산량을 다시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판다는 소위 v e s t i n g

c o n t r a c t가 없었기때문이다. vesting contract로불리는선물계약은발전소를매입한 발전

업자들이자신의발전기에서생산한것과부족한부분을충당하여고정된가격에이전발전

기 소유자인배전기업에게파는계약이다. 그러므로자신의 발전소로부터선물계약으로정

해진양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지않고서는 입찰가격을높여서 경매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또한만약입찰가격이너무높아독립운영계통기구가받아들이지않는다면약속했던양만큼

을팔 수 없으므로선물계약으로정해져있던양은자신의한계비용에가깝게입찰할인센티

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부의 P J M (펜실베니아-뉴저지-메릴랜드) ,

New England와달리에너지거래의40% 정도만이선물계약에의해거래되고있었다. 이

는기존의 세 발전업자들이규제완화이후에도계속소유하고있는발전량과거의비슷한수

준으로, 새로운다섯발전업자인Duke, Dynegy, Reliant, AES, Mirant가거의선물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고려하면장기적인선물계약을통한안정적인전력의 공급이현물시장의시장가격안

정화를위해필수적인조건이었다. 

다. 정부규제의실패

전력위기를 가져온 데에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적절치 못한 시장지배력 완화조치의

책임이크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시장지배력완화조치는단지전체전력거래의5% 내

외를 담당하고 있는 실시간 시장에만 국한되어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연성가격상한제( s o f t

price cap)는가격이 가격상한을넘을수밖에 없는이유를 제시하면그 이상의 가격으로도

발전업자들이경매에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때문에 발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를 방

지하는데효과적이지못했다.

연성가격상한제는발전회사로하여금저비용으로전력을생산할수 있는효율적인발전소

의 설비용량을제약(capacity withholding)하고, 대신보다비효율적인발전소를 가동하는

행위를막지못하였다. 실제로발전회사들이보고한발전소의예견되지않았던고장으로인

한 고장정지율(forced outage rates)은 급격히 높아졌다. Allen, Biewald and

S c h l i s s e l ( 2 0 0 1 )에 따르면 1 9 9 9년 4월부터 2 0 0 0년 3월까지의 고장정지율이 전년 대비

4 7 %까지높아졌으며2 0 0 0 ~ 2 0 0 1년 겨울동안이는더 높아졌다. 이는발전업자들이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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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인하여 발전소의운전을정지한 것이아니라의도적으로설비퇴장을통해시장가격을

높임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 한 전략적 행위에서 기인된 것이다. Joskow and

K a h n ( 2 0 0 2 )의 논문은2 0 0 0년 여름남부캘리포니아에서발전업자들이의도적으로설비퇴

장을시도했음을보여주고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의규제실패의대표사례는E n r o n의 불법적인전략적행위이다. Enron

은 소위‘Fat Boy’, ‘Death Star’, ‘Get Shorty’, ‘R i c o c h e t’이라불리는전략들을통해전

력을캘리포니아주 밖으로 빼돌렸다가다시유입시키는‘Power Laundry’수법이나, 계통

혼잡을완화한다는핑계로실제적인전력의흐름없이계통혼잡완화와관련된보상을챙기

는등의수법으로부당한이득을취했다.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가 극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발전량

이 많은피크타임의 경우에만실시간시장경매가격을제한하였기때문에오히려 발전소들

이 피크수요가있는경우전기공급량을줄여초과수요로인한가격상승을심화시켰다. 결국

연성가격상한제와제한된상황에서만입찰가격을제한하는조치는실질적인시장지배력완

화의효과를거두지못했다.  

Ⅳ. 우리나라전력산업 구조개편에대한시사점

캘리포니아와우리나라의전력산업은서로다른특성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두 지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형태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시장설계와 실패로부터

한국의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1. 단일가격체계와계통혼잡을이용한 전략적 행위

가격산정 원칙은 시장규칙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격제도는 전국에 단일요금을

부과하는것이다. 그러나계통혼잡이발생하는경우시장의원리에따라가격을산정하면지

역별로차등요금이적용된다. 송전제약으로시장이분할될경우에단일시장가격을설정하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시장지배력완화조치는단지전체전력거래의5% 내외를담당하고있

는 실시간시장에만국한되어효과를볼 수 없었고, 연성가격상한제(soft price cap)는가격이가

격상한을넘을수밖에없는이유를제시하면그 이상의가격으로도발전업자들이경매에 참가할

수있도록허용하였기때문에발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를방지하는데효과적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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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가격에 의해청산되지않을수 있으며 소비자간의교차보조(cross subsidies) 문제

가 발생한다. 송전선의제약이있는경우지역간의가격차이는네트워크의혼잡에따른비

용이라고볼 수 있다. 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된다면대도시지역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

지역의소비자는수요가적기때문에더 낮은전기요금을내야한다. 그러므로단일요금체계

는 발전소가집중되어 있는지역의 소비자가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를 지원해 주는것이다.

현재전력요금체계에농촌이나발전소주위의소비자들에게전력요금을인하해주는정책이

있기는하나문제는얼마만큼의요금을어떤기준으로인하해주는가이다. 송전제약으로인

해 발생하는요금의차별과농업용작물재배를위한요금인하1 0 ), 발전소건설을위한보조금

으로서주어지는요금상의혜택은그 근거가다른것이다. 

시장지배력을행사하는방법인설비퇴장에는크게세 가지유형이있는데, 하나는물리적

인 설비퇴장이다. 이는허위로고장을빙자하여발전소의운전을일부혹은전부정지시키는

행위이다. 다른하나는 경제적 설비퇴장으로서입찰용량을철회시키고싶은발전기에대해

높은가격을입찰하는것이다. 마지막은이윤을최대화하는발전량보다더 많이생산, 입찰

하는것이다. 그중 세 번째설비퇴장은계통혼잡을발생시켜한 사업자의다른발전소가더

큰이익을 얻게하기위한것이다. 즉, 어떤수요지역의외부에있는발전소의생산량을증가

시킴으로써송전제약을일으키고이로인해수요지역의시장가격이높아지게되면수요지역

내의발전소는약간의생산만으로도큰 이윤을창출할수 있다. 따라서일부발전소는손해

를 보지만 발전기업전체로서는이익을 얻을수 있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계통혼잡은시

장지배력의행사를더욱악화시킬수 있다. 

또한시장규칙안이계통혼잡을적절히 고려하지 않는경우, 첫째 발전업자들이 계통혼잡

캘리포니아주 한 국

구조개편목적 높은전력요금의인하 전력산업의효율성

가격시스템 지역별차등요금(zonal pricing) 전국단일요금제도

시장거래 현물거래중심 vesting contract 등장기계약의활성화

소매시장가격 소매시장가격2 0 0 2년까지동결 소비자가격인가제유지, 원가변동요인반영

정부규제 연방정부와주정부수준에서규제불일치 단일한규제기관-전기위원회

계통혼잡 지역별요금의차이로계통혼잡비용계산 송전손실과더불어계산

전력의안정적인공급 시장기능에일임, 강력한환경규제로과소공급 발전회사에건설중인발전소배분, 용량시장제도의도입

<표2> 전력산업구조개편의특성비교

10) 농업용전력요금은2 0 0 2년기준으로K W h당 4 2 . 3 7원으로일반주택용전력요금8 7 . 0 1원의절반에도미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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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전략적행위를적발해 내기쉽지않다. 계통혼잡을고려한경우와그렇지않은

경우에 발전업자의 전략적 행위는 다르다. 둘째, 계통혼잡을고려하지 않으면 반대로 모든

계통혼잡을발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로오인하기쉽다. 계통혼잡으로인해다른지역에위

치한효율적인발전소가전력을공급할수 없는경우가있다. 이경우지역내의보다비효율

적인발전소가전력공급을대체하게되는데이는기업의전략적행위의결과가아니라송전

선 제약으로 발생하는효율성의손실이다. 그러므로송전제약하에최적의 급전방식을파악

한 후 송전선제약에따른계통혼잡과발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에기인한계통혼잡을구별

해야 한다11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시장가중평균러너지수(Local Market Weighted Lerner

I n d e x )를사용할수 있다.

시장규칙안이계통혼잡을적절히고려하지않는경우, 첫째발전업자들이계통혼잡을이용하는전

략적행위를적발해내기쉽지않다. 둘째, 계통혼잡을고려하지않으면반대로모든계통혼잡을발

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로오인하기쉽다. 그러므로송전제약하에최적의급전방식을파악한후송

전선제약에따른계통혼잡과발전업자들의전략적행위에기인한계통혼잡을구별해야한다.

11) K i m ( 2 0 0 2 )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 9 9 8 ~ 2 0 0 0년간의 데이터를이용하여 최적의 급전하에서발생하게되는계통혼잡과 실
제시장에서일어나는계통혼잡을분리하여비교, 분석하였다.

지역 의 수요

지역 의 시장가격

지역 의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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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선물계약과안정적인전력공급

캘리포니아의경우vesting contract를비롯한선물시장의비중이낮았던 것과신규발전

소의건설이 지체되었던것이결과적으로도매시장가격을 천정부지로치솟게만든원인이

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확보는 장기적인 선물시장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확보할 수

있다. vesting contract는구조개편 초기 새롭게 탄생한 발전자회사들이 새로운 배전기업

(들)에게일정한발전량을고정된가격으로팔도록함으로써시장가격을안정시키는제도이

다. 이러한제도는이미확보되어있는전력의생산량을보다안정적인가격에수요자가확

보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의구조개편안은vesting contract 등선물계약을

구조개편안에포함시키고있어캘리포니아와같은급격한가격변동은나타나지않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계약체결이전전력산업전체의적정한요금수준에대한조정과발전기업의

초과이윤을고려하여vesting contract의물량이나가격, 기간을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 낮아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때 앞으로도계속전력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02년기준으로한국의1인

당전력소비량은5 , 8 4 5 K W h로서미국 1 2 , 8 3 4 K W h ( 2 0 0 1년 기준), 일본6 , 4 7 4 K W h ( 2 0 0 1

년 기준), 프랑스6 , 9 7 4 K W h ( 2 0 0 0년 기준)보다낮다1 2 ). 따라서전력수요의증가에 대비하

여 새로운발전소를건설하여적정한전력량을공급해야한다. 적정한발전설비투자를위해

제시되고있는한 가지제안은용량확보제도이다. 이는배전업자로하여금공급해야하는최

대전력에일정비율의예비율을더한발전시설용량을발전업자와의계약을통해확보하여전

력공급의안정화를 시도하도록하고 이에대해보상을 해 주는제도이다. 구체적인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배전업자로하여금 공급량을 시의적절하게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위와 같은 용량확보제도가 없었고 이것이 발전기업들로

하여금현물시장의가격변동위험을피할수 없도록만든이유였다.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한다고해도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전력소비량이많은대도시 주변

이 아니라해안이나농촌지역일것이다. 그런경우송전네트워크를확충하는것 역시전력

의 안정적인공급을위해서중요한사안이다. 송전네트워크의외부성으로인해구조개편이

후에도송전네트워크는공기업의형태로유지될것이이다. 따라서송전네트워크의신설과

보수는공공부문이전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담당해야할 주요한과제중의하나이다1 3 ). 

12) 최근의자료가없어서비교하지못하였으나1 9 9 6년을기준으로할때싱가포르는6,842KWh 홍콩은4 , 7 9 3 K W h로당시한
국의3 , 6 3 6 K W h보다1인당전력소비량이높았다. 따라서한국의1인당전력소비량은발전단계가비슷한다른아시아국가들
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13) 2 0 0 3년8월미국동북부의정전사태는낡은송전선의회로가끊어지면서생긴것으로송전선의보수관리와새로운송전선의
건설이얼마나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중요한사안인가를보여준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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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한국의발전설비는2 0 0 2년 기준으로5 3 , 8 0 1 M W로서세계1 7위의규모이며발전용연료

의 구성면에서 원자력은전체발전량의2 9 . 2 %를 차지하고 있다. 현구조개편안에따르면

한국의원자력 발전소들은구조개편이후에도‘한수원’이라는 별도의한전자회사로운영한

다는방침이다. 원자력의경우에는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원전설비의입지등과

관련한공공성이여전히 크게남아있어한전자회사의형태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나, 문제는송전네트워크의운영역시한전의 핵심기능으로 남을것이라는

점이다. 이는원자력발전소들이다른민간발전소들과의경쟁에있어송전네트워크에대한

접근과이용에있어유리한위치에 있을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소의송전네트워

크에대한이용에있어서 민간발전업자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원자력 발전소들

을 새로운공기업의형태로구성하든지송전네트워크점유권에대한시장을만들어공정한

경쟁을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Russel Pittman은한국의 경우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기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경쟁을 도입하려는시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것이라고지적하였다. 그러나다른

나라에서도한계비용이낮은원자력은기저부하를담당하는발전기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

영국이나캘리포니아에서확인할수 있듯이원자력을민간기업이직접적으로운영하는경우

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에서시장청산가격을결정하는한계발전기는우리나라의경우피

크 타임에는LNG 발전기, 피크타임이아닌경우에는중유발전기다. 그러므로원자력발전

의 구성비가높다고하여이것이한계운영비에영향을주지는않는다. 구조개편을통해경영

의 효율성이증대되고정부의시장감시가적절히이루어진다면민간기업들이보유한한계발

전기들의한계생산비용은감소할 것이고이는전체적으로시장가격을낮추는역할을 할 것

이다. 그러므로원자력발전소때문에경쟁을도입할 수 없는것이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공공성을실현할수 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전력수요의증가에 대비하여새로운 발전소를건설하여적정한 전력량을공급해야한다.

적정한발전설비투자를위해제시되고있는한 가지제안은용량확보제도이다. 이는배전업자로

하여금공급해야하는최대전력에일정비율의예비율을더한발전시설용량을발전업자와의계약

을통해확보하여전력공급의안정화를시도하도록하고이에대해보상을해주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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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규제와 재정·조세정책

전력산업의구조개편 과정을 거치면서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수직적 독점기업 형태의 한

전 시절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달라진다. 우선시장이창출되기때문에 시장에대한감시

와 제재가따라야하며, 수직적독점하에서는표면화되지않았던네트워크의외부성에대한

새로운인식도필요하다. 정부의의사결정에따라다소용이하게이루어졌던새로운발전소

의건설도 이제민간발전업자가주체가되어투자결정을하게되므로구조개편이전과같은

정부의일방적인의사결정으로는전력의안정적공급을확보할수없다. 

전력시장은민영화 이후에도 완전경쟁적인시장으로 탈바꿈할 수는없다. 일정한 소수의

기업에게발전이나배전을 분할하게 되므로 시장의 구조는 과점형태에 가깝다고할 수 있

다. 그러므로독점의 형태로 유지되었던경우에 비해서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기업이시장지배력을쉽게행사할수 있는시장구조를유지한다. 따라서기업의시장지배력

행사, 담합, 신규투자회피, 진입장벽의유인을제어하고감시해야한다. 미국의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와캘리포니아주정부는발전기업의시장지배력행사를효력이없는가격상한제

를통해 대응함으로써효과적으로제어하지못했다. 

가격상한제도는시장이적절히기능할수 없는경우도입할수도있지만효력을갖기위해

서는적정상한과도입시기등에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가격상한제도는가

격상승의원인에관계없이가격상한을고정시키는것으로가격상승의원인분석을통한해결

책보다는효과적일수 없으며사후적인대책이될가능성이있다.

정부의규제가 효력을가지려면시장운영의결과물인시장가격, 발전기별생산량, 송전·

배전가격이적정수준에서벗어났을때 그 원인을파악하고이것이기업들의전략적행위에

서 기인한 것이라면처벌할수 있는구속력이있어야한다. 시장운영의결과를분석하기위

해서는우선분석기준이나측정지표의타당성이먼저논의되어야하며, 그다음에는시장가

격이높아지게된 원인들을파악하여그에맞는대응을 해야한다. 만약시장가격의상승이

공급의부족때문에발생한것이라면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킬수 있도록발전소의설비를

증가시키도록발전기업의인센티브를제고해야한다. 만약시장가격의상승이 송전선의제

약에서 온 것이라면 송전망을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만약시장가격의상승이

잘못된시장규칙 때문이라면시장규칙을수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시장가격의상승이 잘

못된시장규칙을이용한 기업들의전략적 행위에 기인한것이라면시장규칙을교정함과동

시에기업들의인센티브를규제하기위해처벌이따라야한다. 

전력산업의구조개편으로인해정부의조세·재정정책은다소변화를겪게될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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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투자기관의예산외지출에대한자세한논의는현진권·이은상(2002) 참조.
15) 이는적절한규제수단을선택하면환경규제가기술혁신과산업경쟁력을강화한다는Porter 가설에입각한것이다. 아직한국

에서Porter 가설이성립한다는증거는없다(김현숙(2004) 참조). 그러나장기적으로Porter 가설의성립여부를판단하기위
해서는여러가지환경규제수단 중적절한수단을찾는것이급선무다.

전력산업은그 성격상불완전한경쟁시장이며기업의전략적행위를통한이윤추구는공적인기

관의감시와제재를반드시필요로한다. 전력산업에시장이창출되면서시장을평가하고감시하

는 정부의기능은새롭게추가되며, 정부의조세·재정정책의내용도보다시장중심적인정책수

단을이용하는방향으로변화하게될것이다. 

전의매각과 분할을 통해 한전부채로 인한정부의 예산외(off-budget) 정부지출은줄어들

것이다. 공기업을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부채는 예산상의 정부지출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재정부담으로파악되지는않는다. 그러나이는결국정부의부담으로전가될가능

성이있으므로 정부채무로보는것이 타당하다1 4 ). 그러므로 한전의 발전·배전을매각하도

록 하는구조개편은정부채무를감소시킨다. 특히신규발전소의건설을민간발전업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전력산업의발전설비투자로인한부채증가의부담은없어지게되는것이다.  

그러나 송전네트워크의이용과 보수를 포함한 외부성의문제나 발전소의 건설이나부지

매입등과관련된문제, 원자력발전소등의안정성과환경문제에있어서정부의기능은상

당히중요하다. 정부는전력공급시스템을안정화하고외부성을지닌송전네트워크를공정

하게관리해야한다. 또한발전소건설과관련한지역주민에대한보조금지급은비록민간

발전업자의 몫이라고 해도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견은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환경배출부과금등을포함한환경관련규제를시행하는경우기존의한전공

기업시절에는정부에의한직접적인규제나통제가가능했지만, 민영화이후에는보다시장

중심적인정책수단을통해발전소들이지역환경에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을줄여나갈필요

가 있다. 예를들어환경세의도입이나공해물질의배출량을사고파는경매시장의도입을통

해 발전기업으로하여금환경설비에대한투자를증가시키고장기적으로환경친화적인기술

혁신을가져오도록유도할수있을것이다1 5 ).

전력산업은그 성격상 불완전한경쟁시장이며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통한이윤추구는공

적인기관의감시와제재를반드시필요로한다. 전력산업에시장이창출되면서시장을평가

하고감시하는정부의기능은새롭게추가되며, 정부의조세·재정정책의내용도보다시장

중심적인정책수단을이용하는방향으로변화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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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제 발전경쟁단계를지나 양방향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도

매경쟁단계로진입할시점에있다. 전력산업의올바른 구조개편을위해서는우선전력산업

의 기본적인특성을 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이글은전력산업에있어서 수직적 독점체제

를 분할하고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외부성으로대표되는 전력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모든 것을맡길 수

없으며 구조개편으로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은 정부에게 시장에 대한 감시와 제재 기

능을요구한다.

이 글은 시장분권화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노정된

시장규칙과정부규제정책의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한국의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해시사

점을제공하고있다. 계통혼잡을고려하지않은단일가격제로인해발생할수 있는기업들의

전략적행위와유인구조의왜곡, 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장기계약의중요성, 원자력발전

소와송전네트워크의문제, 정부의규제와발전소입지나환경과관련한조세·재정정책의

중요성에분석의초점을두었다.

시장참가자들의유인을적절히제어하는정부의규제정책과한국전력산업의특성에적합

한 시장규칙안의조화가없다면전력산업의구조개편의결과가전력산업의효율성을증대시

킬 것이라고보장할수 없다. 특히정부의규제는 시장참가자들의유인과 전략적행위때문

에 이전의수직적독점체제하에서처럼일괄적으로손쉽게이루어질수 없다. 시장이적절히

기능하는지감시하고, 시장에서기업들의전략적행위가파악될경우이를처벌하고시장을

정상으로신속히복구시킬수 있는탄력적인정부의규제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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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네트워크의외부성을보다잘 이해하기위해[부그림1 ]의 간단한삼각형송전네트워크에

대해고려해보자. 

지역①과지역②는모두발전기가있는곳으로 수요는 0이다. 지역③은수요지로서지

역 ①과②로부터전기를수입한다. 이지역을연결하는송전선은각각송전용량제약을갖

고 있다. 각지역을연결하는송전선의거리나장애는모두같다고가정한다. ①↔ ③의송

전선용량은1 0 0 M W이고① ↔ ②의송전선용량은3 0 M W이다. ②↔ ③의송전선용량은

2 0 0 M W이다. 지역③의수요는가격이1 이하이면1 0 0 M W이고가격이1 이상이면0이다.

지역①의발전소는한계비용이0으로서1 0 0 M W까지생산할수 있다. 지역②의발전소는

한계비용이1로서5 0 M W까지생산할수 있다. 

지역① 발전소의최대전력생산량은1 0 0 M W이므로송전선의제약만없다면지역①의발

전소전력으로지역③의수요를충족시킬수 있다. 이경우시장청산가격은0이된다. 그러

나 ① ↔ ②의송전선의용량이3 0 M W이므로지역① 발전소의전력생산량은9 0 M W를 초

[부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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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수 없다. 이는모든송전선의길이가똑같다고할때 지역①의발전소로부터생산된전

력의3분의2는① → ③을이용하여지역③으로직접유입되고, 나머지3분의1은① →②

와 ② → ③을거쳐지역③으로유입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지역①의발전소가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수요는 9 0 M W이고 나머지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 ②의 발전소는

1 0 M W를 생산하게된다. 시장가격은지역② 발전소의한계비용인1이된다. 그러나이는

비효율적인배분이다. 왜냐하면적절한 송전선에대한권리를 설정하면저렴한 한계비용을

가진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을증가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②의발전소가 나머지 전력

1 0 M W를 생산할때 이 또한전력생산량의3분의2는 ② → ③으로 3분의 1은 ② → ①과

① → ③을 거쳐 지역 ③으로 유입된다. 이로 인해 송전선 ① → ②에 ② → ①의 역흐름

(counter flow)이발생하여순흐름(net flow)은2 6 . 6 7 M W가 되므로 송전제약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①의발전소는이 사실을알기에전력생산량을더 늘리려고할 것이며역흐름

을 이용해 무임승차(free riding)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②의발전소는전력생산량을

10MW 미만으로줄일아무런 유인이 없다. 그러므로역흐름에대한권리가설정되어있지

않다면시장에서균형이달성되지않을수도있고균형이달성되어도비효율적일수있다.

그러나지역①의발전소가지역②의발전소에송전선에대한권리를적절히보상한다면

효율적인시장균형을달성할수 있다. 송전선에대한권리설정을통해지역①의발전소는

전력생산을 9 5 M W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즉 ② → ①을 통한 지역 ② 발전소의

1.67MWh 흐름을통해① → ②를이용하여3 1 . 6 7 M W h를 공급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지역② 발전소의전력생산이지역① 발전소의전력생산을증가시킬수 있게해 준 것이다.

대신지역①의발전소는$ ( 1 - 0 )×5 = $ 5만큼의이윤이증가될수 있고, 지역②의발전소는

아무런이득을보지못한다. 그러므로효율적인균형달성을위해서는지역②의발전소에송

전선① → ②에대해최대$ 1 / M W h만큼의송전선이용권리에대한가격을보상하는것이

필요하다. 만약송전선에대한권리규정이없다면시장을통해효율성을증대시킬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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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해말 여·야·정합의로법인세법이개정되어2 0 0 5년부터법인세율이과세표준1억

원 이하 기업은 현행 1 5 %에서 1 3 %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 7 %에서

2 5 %로 각각2%p 인하되었다. 또한각종 조세감면에도불구하고최소한 납부하여야하는

중소기업의최저한세율이현행1 2 %에서1 0 %로인하되었다1 ). 

참여정부출범이후야당의법인세율인하주장2 )과법인세율을점차인하해나가겠다는정

책당국의의지표명에도불구하고, 여·야·정합의도출에난항을겪으면서참여정부의중

기과제로추진하겠다던정부의기존입장을감안해본다면다소극적이라는느낌도든다3 ).

그런데이번세율인하단행에도불구하고법인세율인하에대한논쟁은계속될것으로보

이는만큼그 동안진행되었던법인세율인하논쟁과세율인하에대한찬·반주장을정리

해볼 필요가있다.

2 0 0 1년 이후Paul O’Neill 전미국재무장관의법인세폐지발언4 ) 이후국내에서도일부

학자들에의해법인세폐지문제가거론되면서법인세율인하가중요한정책이슈중 하나로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이외에도기업설비투자촉진을위한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현행1 0 %에서1 5 %로상향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의공제율도절반수준으로축소되어2년간연장되었다.
2) 야당의법인세율인하 주장은 2 0 0 3년 8월 5일, 한나라당이법인세율을2 0 0 4년부터 현행 2 7 % / 1 5 %에서 2 6 % / 1 3 %로 1∼

2%p 인하하는법인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구체화되었다.
3) 정부의2 0 0 3년세법개정(안)에는중소기업의최저한세율을1 2 %에서1 0 %로인하하는내용만포함되어있었다.
4) Financial Times 2001년5월2 0일자를참조하라.

박 형 수 전문연구위원( h s p a r k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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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다. 이에2 0 0 1년 말 정부는법인세최고세율을2 8 %에서2 7 % (과세표준1억원이

하는1 6 %에서1 5 % )로 1%p 인하하고특별부가세및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를폐지하

기도하였다.

이후에도2 0 0 2년 말 대통령선거당시야당후보는법인세율2%p 인하를공약한반면, 여

당 후보는이에반대하면서법인세율인하에대한논쟁이 가열되었다. 특히, 지난해초 대통

령직인수위원회활동당시‘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을 위하여법인세율을인하하여야한다

는 주장이있었으나, 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악화시킬수 있다는시민단체의반발등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1 2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못하였다5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에서

살펴본바와같이법인세율인하에대한논란이지속되다가지난해말 소폭의법인세율인하

가단행되었다.

이러한법인세율인하및 이에대한논쟁과정에서찬성하는측은① 최근우리경제가침

체의늪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므로경기부양을위해서는법인세율을인하하여기업의투

자를촉진시켜야하고② 중장기적으로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

제고를위해서는자원배분및 기업재무구조를왜곡시키고이중과세등의문제가있는법인

세율을폐지또는인하하여야하며③ 자본시장자유화및 국제조세경쟁이라는치열한국제

환경에서외국인투자유치및 국내기업의해외유출방지를 위해법인세율을인하하여야한

다고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측에서는① 법인세율인하가경제적효과를나타내는데에는시차가있을

뿐만아니라그 크기도그리크지않으며경제·사회여건에따라매우불확실하고② 우리나

라 기간세목중 하나인 법인세의세수감소가크고상대적으로확실하기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칠우려가높고③ 우리나라의법인세율이일부국가들을제외하고는그리높은편이아니

므로국제조세경쟁에서그리불리하지는않으며 ④ 법인세율인하는 대부분의부담을지고

있는대기업및 주식을많이보유한고소득자에게보다많은혜택을부여하므로조세의소득

재분배기능을약화시킬수 있다는등의논리를내세우고있다.

본 연구는법인세율및 법인세부담의국제비교, 법인세수, 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 세수및 재

정에미치는영향, 소득분배에의영향등 법인세율인하논쟁에서쟁점이되고있는부분에대하

여 보다구체적으로분석·검토해봄으로써향후의논쟁이보다생산적인방향으로전개될수 있

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5) 대신법인세제와관련해서는연결납세제도의도입및최저한세율인하를추진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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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법인세율및 법인세부담의국제비교, 법인세수, 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 세수

및 재정에미치는영향, 소득분배에의영향등 법인세율인하논쟁에서쟁점이되고있는부

분에대하여 보다구체적으로분석·검토해봄으로써향후의 논쟁이보다생산적인방향으

로전개될수 있도록하는데그 목적이있다.

Ⅱ. 쟁점별분석

1. 법인세율및 한계유효세율의국제비교

기업의 법인세부담을국가간비교할 때에는 몇 가지유념해야할 사항이있다. 우선법인

세율을비교하는경우기업은통상중앙정부의세입인법인세이외에지방세도부담하고있

으므로이를감안하여비교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법인이납부하는법인세액의1 0 %

에 해당하는주민세가지방세로부과되고있다. 한편, 이러한법인세율만으로는기업이투자

할때 부담해야하는조세부담의정도를정확히측정할수없으므로법인세율이외에감가상

각제도, 세액공제등 각종투자인센티브를감안한기업의투자에대한유효세부담( e f f e c t i v e

tax burden)을계산하여비교해야한다.

가. 법인세율의국제비교

우리나라법인세의법정세율은2 7 %로 G - 7국가중에서 독일과 캐나다 다음으로낮은수

준이지만, 지방세를포함시킬경우에는2 9 . 7 %로 G - 7국가중 어느나라보다도낮은수준이

다. 그러나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등 중국을제외한주변아시아 경쟁국에비해

서는다소높은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가2 0 0 1년에법인세율을1%p 인하( 2 0 0 5년부터는2%p 추가인하된세율

적용)하였으나6 ) 최근 세계 각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은‘Ta x

Reform 2000’, 캐나다도2 0 0 0년에수립한‘5개년감세계획’에 따라단계적으로법인세율

을인하하고있으며싱가포르도2 0 0 4년까지법정세율을2 0 %까지인하할계획이다.  

6) 우리나라는1 9 9 0년(적용연도는그 다음해부터임) 법인세최고세율을3 0 %에서3 4 %로 인상한 이후1 9 9 3년~ 1 9 9 5년 중에
연 2 % p씩총6%p 인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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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인세의법정세율은2 7 %로 G - 7국가중에서 독일과캐나다 다음으로낮은수준이지

만, 지방세를포함시킬경우에는2 9 . 7 %로 G - 7국가중 어느나라보다도낮은수준이다.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등중국을제외한주변아시아 경쟁국에비해서는다소높은편

이다.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법인세율 2 7 . 0 3 5 . 0 3 0 3 3 . 3 3 2 6 . 5 0 3 0 . 0 0 2 3 . 0 0 3 4 . 0 0

지방세포함 2 9 . 7 4 0 . 8 3 0 3 4 . 3 3 4 7 . 4 8 4 0 . 8 7 3 8 . 1 6 3 8 . 2 5

<표1> 법인세최고세율비교( 2 0 0 3년 기준)
(단위: %)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구분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법인세율 2 7 . 0 3 0 1 7 . 5 2 2 2 5 2 8

지방세포함 2 9 . 7 3 3 1 7 . 5 2 2 2 5 2 8

(단위: %)

자료: 각국인터넷.

[그림 1] 주요국의법인세율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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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세부담의국제비교

Jorgenson(1963) 이후의신고전학파투자모형에따르면기업은투자를통해얻을것으로

예상되는세후순이익의현재가치가재원조달비용보다클 때에만투자를 증가시킨다. 따라

서 다른조건이모두동일하다면투자를한 단위증가시킬때 발생한소득에대해기업이부

담해야하는세부담이적을수록투자가증가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법인세율 이외에 경제적 감가상각률보다높은감가상각의허용, 투자세액

공제도 기업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한계유효세율( e f f e c t i v e

marginal tax rate)’로 투자가한 단위증가함에따라세부담이늘어나는정도를 종합적으

로측정해보았다 7 ) 8 ). 

우리나라를포함한 1 7개 O E C D국가들의설비투자에대한 한계유효세율을계산해 본 결

과, 우리나라가몇 나라를 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 2 0 0 1년 기준)이었다. 그러나우리나

라의한계유효세율이대부분의O E C D국가들과는달리2 0 0 0년 이후상승세에있음을발견

할 수 있었다9 ). 또한, 국제비교를위해 고정시켜야만 하였던 경제적 감가상각률, 물가상승

우리나라를포함한1 7개 O E C D국가들의설비투자에대한한계유효세율을계산해본 결과, 우리

나라가몇 나라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 2 0 0 1년기준)이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한계유효

세율이대부분의O E C D국가들과는달리2 0 0 0년이후상승세에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7) 한계유효세율또는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국제비교에대해서는King and Fullerton(1984), OECD(1991), Jorgenson
and Landau(1993), Chennells and Griffith(1997), Devereux and Griffith(1998a, 1998b), Devereux, Lammersen and
Spengel(2000), European Commission(2001), Devereux, Griffith and Klemm(2002), Devereux and Griffith(2003) 등의
연구가있었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기존연구로는Hyun et al.(2002)이거의유일하다. 

8)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을, 감가상각률은내용연수에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며, 국제비교를위해 경제적 감가상각률
(12.5%), 물가상승률(3.5%), 실질금리( 1 0 % )는국가별로동일하게설정하였다. 각종투자인센티브제도, 이자·배당및자본이
득에대한소득세등도감안하여야하지만국제비교에필요한외국자료를입수할수없어이를반영할수없었다. 한계유효세율계
산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김진수·박형수·안종석( 2 0 0 3 )을참조하라. 한편, 투자자의입장에서는S가최소한투자재원조달
금리수준은되어야하므로어느정도의P이면조세를부담하고도이러한세후수익률을얻을수있을지계산이가능하다.

9) 물론각종투자인센티브제도, 이자·배당및자본이득에대한소득세등을추가적으로감안한다면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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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실질금리를우리나라실제수치에맞추어다시계산해보더라도최근우리나라의한계유

효세율은하락추세에서상승세로반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 0 ). 

10) 1990년및1 9 9 1년한계유효세율이크게상승한것은물가상승으로실질금리가낮아졌기때문이다.

K O R A U T B E L C A N F I N F R A G B R G E R G R E I R E I T A J A P N E T P O R S P A S W E U S A

내부유보또는주식발행으로재원조달하는경우

1 9 9 8 1 3 . 2 2 7 . 8 2 5 . 6 2 4 . 8 1 6 . 1 2 2 . 9 2 1 . 1 3 6 . 4 2 9 . 9 6 . 6 1 4 . 9 3 6 . 9 2 4 . 3 2 1 . 9 2 6 . 4 1 6 . 1 2 3 . 8

1 9 9 9 1 3 . 2 2 7 . 8 2 5 . 6 2 4 . 8 1 8 . 8 2 1 . 7 2 0 . 3 2 9 . 9 2 9 . 9 6 . 6 1 4 . 9 3 1 . 8 2 4 . 3 2 1 . 9 2 9 . 5 1 6 . 1 2 3 . 8

2 0 0 0 1 5 . 1 1 7 . 4 2 5 . 6 2 4 . 8 1 9 . 5 2 0 . 1 2 0 . 3 2 9 . 9 2 9 . 9 6 . 6 1 2 . 0 3 1 . 8 2 4 . 3 2 0 . 3 2 9 . 5 1 6 . 1 2 3 . 8

2 0 0 1 1 5 . 5 1 7 . 4 2 5 . 6 2 4 . 0 1 9 . 5 2 0 . 8 2 0 . 3 2 8 . 3 2 7 . 7 6 . 6 9 . 2 3 1 . 8 2 4 . 3 2 0 . 3 2 9 . 5 1 6 . 1 2 3 . 8

차입으로재원조달하는경우

1 9 9 8 - 4 4 . 6 - 2 7 . 0 - 4 5 . 9 - 3 6 . 5 - 2 8 . 1 - 5 3 . 2 - 2 8 . 3 - 8 4 . 1 - 4 0 . 8 - 7 . 1 - 5 1 . 5 - 4 4 . 9 - 3 3 . 3 - 4 2 . 1 - 3 2 . 8 - 2 8 . 1 - 4 5 . 2

1 9 9 9 - 4 4 . 6 - 2 7 . 0 - 4 5 . 9 - 3 6 . 5 - 2 4 . 8 - 5 0 . 0 - 2 7 . 1 - 7 7 . 4 - 4 0 . 8 - 7 . 1 - 5 1 . 5 - 3 6 . 9 - 3 3 . 3 - 4 2 . 1 - 2 6 . 8 - 2 8 . 1 - 4 5 . 2

2 0 0 0 - 4 1 . 1 - 2 7 . 0 - 4 5 . 9 - 3 6 . 5 - 2 5 . 9 - 4 6 . 0 - 2 7 . 1 - 7 7 . 4 - 4 0 . 8 - 7 . 1 - 5 1 . 5 - 3 6 . 9 - 3 3 . 3 - 3 8 . 7 - 2 6 . 8 - 2 8 . 1 - 4 5 . 2

2 0 0 1 - 4 2 . 6 - 2 7 . 0 - 4 5 . 9 - 3 5 . 1 - 2 5 . 9 - 4 2 . 1 - 2 7 . 1 - 3 6 . 8 - 3 7 . 0 - 7 . 1 - 4 9 . 5 - 3 6 . 9 - 3 3 . 3 - 3 8 . 7 - 2 6 . 8 - 2 8 . 1 - 4 5 . 2

<표2> 한계유효세율의국제비교
(단위: %)

주: 우리나라(KOR), 오스트리아(AUT), 벨기에(BEL), 캐나다(CAN), 핀란드(FIN), 프랑스(FRA), 영국(GBR), 독일(GER), 그리스
(GRE), 아일랜드(IRE), 이탈리아(ITA), 일본(JAP), 네덜란드(NET), 포르투갈(POR), 스페인(SPA), 스웨덴(SWE), 미국( U S A )임.

[그림 2] 우리나라의한계유효세율추이

주: 경제적감가상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를우리나라실제수치에맞추어다시계산한결과임.



재정포럼 5 9

법인세율인하에대한쟁점분석 ▶▶

우리나라는1 9 9 8∼2 0 0 1년을제외하고는직접투자수지는적자였으며총설비투자에서외국인직

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도2∼3 %에 불과하다. 그러나향후우리경제가동북아지역에서의경제

중심국가로발돋움하고경제의잠재성장능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국내기업에의한투자이외

에외국기업의투자도적극적으로유치해야만하는상황이다.

2. 국제조세경쟁측면

우리나라는1 9 9 8∼2 0 0 1년을제외하고는직접투자수지는적자였으며총 설비투자에서외

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도2∼3 %에 불과하다. 그러나향후우리경제가 동북아지역

에서의 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하고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에의한투자 이외에외국기업의투자도적극적으로유치해야만하는상황이다.

[그림3] 해외직접투자및 외국인직접투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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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종석·최준욱( 2 0 0 3 )에 따르면 법인세율 이외에 조세휴일, 감가상각제도, 각종

투자공제제도등을고려할 경우우리나라가다른아시아국가들에비해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유리한위치에있는것은 아닌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거주지에서해외투자소득에대해과세하지않는다고가정하고원천지에서

의 법인세부담을한계유효세율을통해측정하였는데, 고도기술수반사업의경우초기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부담은 7 %대로 싱가포르(0.4%), 말레이시아( 1 . 3 % )보다 훨씬 높고 중국

( 1 0 . 5 % )에 비해서는다소낮은편이었다. 경제특구에투자한기업및 기타일반기업에대한

한계유효세율은우리나라가동남아 지역의경쟁국에비해상당히 높은편으로이러한 차이

는주로 투자공제제도와감가상각제도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표3 >에서보듯이미국기업이아시아국가에투자하는가상적인상황에대한세부담

(원천지세부담과거주지세부담을모두 고려) 분석에서도우리나라는 국제조세경쟁 측면에

서불리한위치에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러한분석은한계유효세율을계산하기위하여도입한여러가지가정에기초한것

이기때문에 현실과는다소차이가 있을수는있겠지만조세정책이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

는 영향이점차증가하고국제조세경쟁이치열한 상황을감안한다면법인세율인하와 더불

어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다효과적인정책이될 수 있도록개선

해야하는문제가시급함을일깨워준다. 

[그림 4] 설비투자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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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법인세수

가. 법인세수: 최근추이및국제비교

법인세수는앞에서살펴본 법인세율이외에기업소득의변화에의해서도변동한다. 외환

위기이후우리나라의법인세세수는다른세목에비해크게증가하여지난5년간법인세수

는 약 2배가 되었으며, 총국세에서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있다. 특히 지난해 추경예산

기준으로법인세세수는2 4 . 2조원으로사상최대규모였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법인세율이외에조세휴일, 감가상각제도, 각종투자공제제도등을고려할경우우리나라가다른

아시아국가들에비해외국인투자유치에있어유리한위치에있는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투자대상자 우대내용
특별우대 일반기업

E T R S E T R R E T R G E T R S E T R R E R T G

한 국 고도기술 0 . 1 0 2 0 . 3 5 0 0 . 4 1 6 0 . 2 4 9 0 . 0 7 5 0 . 3 0 6

중 국 특 구 0 . 1 0 5 0 . 2 2 2 0 . 3 0 4 0 . 2 2 3 0 . 0 3 0 0 . 2 4 6

홍 콩 - 0 . 0 5 9 0 . 2 2 6 0 . 1 8 1

싱가포르 선도기업 0 . 0 0 5 0 . 3 5 0 0 . 3 5 3 0 . 0 5 3 0 . 1 6 7 0 . 2 1 1

말레이시아 선도기업 0 . 0 1 8 0 . 3 5 0 0 . 3 6 2 0 . 0 6 9 7 0 . 0 9 7 0 . 1 5 9

<표3> 미국기업이동남아 국가에 투자하는경우의 한계유효세율

주: 한계유효세율을E T R S (원천지세율), ETRR(거주지납부세율), ETRG(총한계유효세율)로구분함.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기하평균 산술평균

총국세세수규모 67.8 75.7 92.9 95.8 104.0 

(증가율) -3.0% 11.6 % 2 2 . 8 % 3 . 1 % 8.5% 1 1 . 3 % 9 . 0 %

법인세세수규모 10.8 9.4 17.9 17.0 19.2 

(증가율) 14.3% -13.1% 90.9% -5.1% 13.4% 15.6% 20.1% 

총국세에서의비중 15.9% 12.4% 19.2% 17.7% 18.5% 

<표4> 최근법인세 납부액 추이
(단위: 조원)

출처: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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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명목GDP 대비법인세부담은3 . 3 % ( 2 0 0 2

년 기준)로 OECD 전체 평균( 3 . 5 % )과 비슷한 반면, 총세수 대비 법인세부담은 1 2 . 3 %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일본다음으로높아2 9개 국가중에서5번째로높은수준이다

( <표 5> 및<표6> 참조). 이는우리나라의조세부담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총조세수입에

서법인세가차지하는비중이부가가치세에이어두 번째로큰데 기인한다11 ). 

나. 최근법인세수증가의원인

법인세율은인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기업의법인세납부액이증가하고있는것

은 실효세율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0 0 2년 실효세율(귀속연도기준)은1 9 9 8년에비해과세표준대비로는1%p 정도상승하였

으나, 총소득 대비로는 0.5%p 정도 하락하였다1 2 ). 반면, 1998~2002년기간중 기업소득

및 법인세과세표준은연 25% 정도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특히2 0 0 0년에는기업소득,

과세표준, 법인세액이모두2배 가까이증가하였다.

11) 2 0 0 3년추경예산기준으로세수규모가가장큰세목은부가가치세( 3 3 . 7조원), 법인세( 2 4 . 2조원), 소득세( 2 0 . 2조원) 순이다.
12) 법인세율이2 0 0 1년중1%p 인하되었으나2 0 0 2년도귀속분부터적용되므로세수감소의대부분은2 0 0 3년에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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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인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기업의법인세납부액이증가하고있는것은실효

세율의상승때문이 아니라기업소득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특히2 0 0 0년

에는기업소득, 과세표준, 법인세액이모두2배가까이증가하였다.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9 2 0 0 0 2 0 0 1

N o r w a y 1 . 1 1 . 1 1 . 1 5 . 7 7 . 4 3 . 7 3 . 8 3 . 1 5 . 9 9 . 4

L u x e m b o u r g 3 . 1 5 . 2 5 . 9 6 . 6 8 . 0 6 . 5 7 . 5 7 . 0 7 . 2 7 . 5

F i n l a n d 2 . 5 1 . 7 1 . 5 1 . 4 1 . 5 2 . 1 1 . 8 4 . 4 5 . 6 4 . 9

A u s t r a l i a 3 . 5 3 . 8 3 . 3 3 . 3 2 . 7 4 . 1 4 . 4 4 . 9 6 . 5 4 . 5

Czech Republic 4 . 9 3 . 7 3 . 8 4 . 2

N e t h e r l a n d s 2 . 6 2 . 4 3 . 2 2 . 9 3 . 0 3 . 2 3 . 1 4 . 2 4 . 2 4 . 1

New Zealand 5 . 1 4 . 7 3 . 5 2 . 5 2 . 7 2 . 4 4 . 4 3 . 8 4 . 0 3 . 8

B e l g i u m 1 . 9 2 . 4 3 . 0 2 . 2 2 . 6 2 . 4 3 . 0 3 . 6 3 . 6 3 . 6

I r e l a n d 2 . 3 2 . 5 1 . 4 1 . 4 1 . 1 1 . 7 2 . 8 3 . 8 3 . 8 3 . 6

I t a l y 1 . 8 1 . 7 1 . 6 2 . 4 3 . 2 3 . 9 3 . 6 3 . 3 3 . 2 3 . 6

P o r t u g a l 2 . 3 2 . 6 4 . 0 4 . 2 3 . 6

C a n a d a 3 . 8 3 . 5 4 . 3 3 . 6 2 . 7 2 . 5 2 . 9 3 . 6 4 . 0 3 . 5

J a p a n 4 . 1 5 . 2 4 . 4 5 . 5 5 . 7 6 . 5 4 . 2 3 . 4 3 . 6 3 . 5

United Kingdom 1 . 3 3 . 2 2 . 2 2 . 9 4 . 7 4 . 1 3 . 3 3 . 7 3 . 6 3 . 5

F r a n c e 1 . 8 2 . 1 1 . 9 2 . 1 1 . 9 2 . 3 2 . 1 3 . 0 3 . 1 3 . 4

G r e e c e 0 . 4 0 . 4 0 . 7 0 . 9 0 . 8 1 . 6 2 . 0 3 . 2 4 . 4 3 . 4

K o r e a 1 . 4 2 . 0 1 . 9 2 . 7 2 . 5 2 . 1 3 . 7 3 . 3

A u s t r i a 1 . 8 1 . 5 1 . 6 1 . 4 1 . 4 1 . 4 1 . 5 1 . 8 2 . 0 3 . 1

D e n m a r k 1 . 4 1 . 0 1 . 2 1 . 4 2 . 3 1 . 5 2 . 0 3 . 0 2 . 4 3 . 1

S w i t z e r l a n d 1 . 4 1 . 7 2 . 2 1 . 7 1 . 8 2 . 1 1 . 9 2 . 5 2 . 8 3 . 1

S w e d e n 2 . 1 1 . 7 1 . 8 1 . 1 1 . 6 1 . 6 2 . 8 3 . 0 3 . 9 2 . 9

S p a i n 1 . 4 1 . 3 1 . 3 1 . 2 1 . 4 2 . 9 1 . 8 2 . 8 3 . 0 2 . 8

H u n g a r y 1 . 9 2 . 3 2 . 2 2 . 4

T u r k e y 0 . 5 0 . 8 0 . 8 0 . 7 1 . 5 1 . 3 1 . 5 2 . 4 2 . 3 2 . 4

Slovak Republic 2 . 8 2 . 9 2 . 2

P o l a n d 3 . 0 2 . 6 2 . 6 2 . 0

United States 4 . 0 3 . 7 3 . 1 2 . 9 2 . 0 2 . 1 2 . 6 2 . 4 2 . 5 1 . 9

I c e l a n d 0 . 5 0 . 5 0 . 8 0 . 7 0 . 9 0 . 9 1 . 0 1 . 8 1 . 9 1 . 2

G e r m a n y 2 . 5 1 . 7 1 . 4 1 . 9 2 . 1 1 . 6 1 . 1 1 . 8 1 . 8 0 . 6

M e x i c o

Unweighted average :

OECD Total 2 . 2 2 . 3 2 . 2 2 . 4 2 . 7 2 . 7 2 . 9 3 . 2 3 . 6 3 . 5

OECD America 3 . 9 3 . 6 3 . 7 3 . 2 2 . 3 2 . 3 2 . 8 3 . 0 3 . 2 2 . 7

OECD Pacific 4 . 2 4 . 6 3 . 1 3 . 3 3 . 3 3 . 9 3 . 9 3 . 5 4 . 4 3 . 8

OECD Europe 1 . 7 1 . 8 1 . 9 2 . 1 2 . 6 2 . 5 2 . 7 3 . 2 3 . 5 3 . 5

EU 15 1 . 9 2 . 1 2 . 1 2 . 1 2 . 5 2 . 6 2 . 7 3 . 5 3 . 7 3 . 6

<표5> OECD 국가들의명목GDP 대비법인세수부담률
(단위: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2 0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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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9 2 0 0 0 2 0 0 1

N o r w a y 3 . 8 3 . 3 2 . 8 1 3 . 3 1 7 . 2 9 . 0 9 . 2 7 . 6 1 5 . 2 2 1 . 7

L u x e m b o u r g 1 1 . 0 1 9 . 3 1 5 . 6 1 6 . 2 1 7 . 7 1 5 . 8 1 7 . 7 1 7 . 6 1 7 . 8 1 8 . 3

A u s t r a l i a 1 6 . 3 1 7 . 0 1 2 . 4 1 2 . 2 9 . 4 1 4 . 1 1 4 . 8 1 5 . 9 2 0 . 6 1 4 . 9

J a p a n 2 2 . 2 2 6 . 3 2 0 . 6 2 1 . 8 2 1 . 0 2 1 . 6 1 5 . 3 1 3 . 0 1 3 . 2 1 2 . 7

K o r e a 8 . 9 1 1 . 0 1 1 . 4 1 3 . 9 1 2 . 3 8 . 9 1 4 . 1 1 2 . 3

I r e l a n d 9 . 1 8 . 8 4 . 8 4 . 5 3 . 2 5 . 0 8 . 5 1 2 . 4 1 2 . 1 1 2 . 1

New Zealand 2 0 . 7 1 7 . 8 1 1 . 8 7 . 8 8 . 3 6 . 4 1 2 . 0 1 1 . 1 1 1 . 7 1 1 . 3

Czech Republic 1 2 . 3 9 . 5 9 . 8 1 1 . 0

P o r t u g a l 8 . 0 8 . 0 1 1 . 7 1 2 . 2 1 0 . 8

F i n l a n d 8 . 1 5 . 3 4 . 0 4 . 0 3 . 7 4 . 7 4 . 1 9 . 3 1 1 . 8 1 0 . 6

N e t h e r l a n d s 8 . 1 6 . 7 7 . 7 6 . 6 7 . 0 7 . 5 7 . 5 1 0 . 2 1 0 . 1 1 0 . 4

S w i t z e r l a n d 7 . 1 7 . 6 7 . 8 5 . 8 6 . 8 7 . 6 6 . 6 8 . 4 9 . 0 1 0 . 2

C a n a d a 1 4 . 9 1 1 . 3 1 3 . 6 1 1 . 6 8 . 2 7 . 0 8 . 2 1 0 . 0 1 1 . 1 1 0 . 0

United Kingdom 4 . 4 8 . 7 6 . 2 8 . 4 1 2 . 6 1 1 . 2 9 . 4 1 0 . 2 9 . 8 9 . 5

G r e e c e 1 . 8 1 . 6 3 . 4 3 . 8 2 . 7 5 . 5 6 . 3 8 . 6 1 1 . 6 9 . 2

I t a l y 6 . 9 6 . 5 6 . 3 7 . 8 9 . 2 1 0 . 0 8 . 7 7 . 7 7 . 5 8 . 6

S p a i n 9 . 2 8 . 2 6 . 9 5 . 1 5 . 2 8 . 8 5 . 4 8 . 0 8 . 6 8 . 1

B e l g i u m 6 . 2 6 . 9 7 . 4 5 . 1 5 . 6 5 . 5 6 . 7 7 . 9 8 . 0 7 . 9

F r a n c e 5 . 3 6 . 3 5 . 2 5 . 1 4 . 5 5 . 3 4 . 8 6 . 6 6 . 9 7 . 6

A u s t r i a 5 . 4 4 . 4 4 . 3 3 . 5 3 . 5 3 . 6 3 . 7 4 . 1 4 . 7 6 . 9

Slovak Republic 8 . 0 8 . 3 6 . 8

T u r k e y 4 . 8 6 . 4 5 . 1 4 . 1 9 . 5 6 . 7 6 . 7 7 . 6 7 . 0 6 . 6

United States 1 6 . 4 1 3 . 2 1 1 . 4 1 0 . 8 7 . 5 7 . 7 9 . 4 8 . 3 8 . 5 ̀ 6 . 5

D e n m a r k 4 . 5 2 . 6 3 . 1 3 . 2 4 . 8 3 . 2 4 . 0 5 . 9 4 . 8 6 . 3

H u n g a r y 4 . 5 5 . 9 5 . 7 6 . 1

P o l a n d 7 . 7 7 . 4 7 . 6 5 . 8

S w e d e n 6 . 1 4 . 4 4 . 3 2 . 5 3 . 5 3 . 1 5 . 8 5 . 8 7 . 2 5 . 7

I c e l a n d 1 . 8 2 . 0 2 . 6 2 . 5 3 . 1 2 . 8 3 . 0 4 . 7 4 . 9 3 . 2

G e r m a n y 7 . 8 5 . 7 4 . 4 5 . 5 6 . 1 4 . 8 2 . 8 4 . 8 4 . 8 1 . 7

M e x i c o

Unweighted Average :

OECD Total 8 . 8 8 . 7 7 . 5 7 . 6 8 . 0 8 . 0 8 . 0 8 . 9 9 . 8 9 . 4

OECD America 1 5 . 6 1 2 . 2 1 2 . 5 1 1 . 2 7 . 9 7 . 4 8 . 8 9 . 2 9 . 8 8 . 2

OECD Pacific 1 9 . 7 2 0 . 4 1 3 . 4 1 3 . 2 1 2 . 5 1 4 . 0 1 3 . 6 1 2 . 2 1 4 . 9 1 2 . 8

OECD Europe 6 . 2 6 . 4 5 . 7 5 . 9 7 . 0 6 . 8 7 . 0 8 . 3 8 . 9 8 . 9

EU 15 6 . 7 6 . 8 6 . 0 5 . 8 6 . 4 6 . 8 6 . 9 8 . 7 9 . 2 8 . 9

<표6> OECD 국가들의총세수대비법인세수부담률
(단위: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2 0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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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소득 증가는 매출액 증가와 함께 인건비, 이자비용, 특별손실등의 하락으로

인한수익성 개선에 기인한다. 외환위기이후매출액은연평균 10% 정도씩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매출액 대비 비율도 2 0 0 1년 1.7%, 2002년6 . 1 %에

달하였다. 영업손익은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낮아져1 3 ), 영업외손익은 저금리 기조,

이러한기업소득증가는매출액증가와함께인건비, 이자비용, 특별손실등의하락으로인한수

익성개선에기인한다. 외환위기이후매출액은연평균 10% 정도씩증가하였으며, 기업의세전

순이익이크게증가하여매출액대비비율도2 0 0 1년1.7%, 2002년6 . 1 %에달하였다.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기하평균 산술평균

법인세신고액(귀속연도기준)

총소득 329,687 387,773 857,807 793,128 896,402 

(증가율) -1.0% 17.6% 121.2% -7.5% 13.0% 28.4 28.7 

과세표준1 ) 295,293 326,592 615,853 641,912 735,579 

(증가율) -1.2% 10.6% 88.6% 4.2% 14.6% 25.6 23.4 

산출세액4 ) 74,861 85,523 166,402 172,789 197,334 

(증가율) -1.0% 14.2% 94.6% 3.8% 14.2% 27.4 25.2 

결정세액2 ) 3 ) 4 ) 62,948 70,444 139,569 143,862 167,803 

(증가율) -1.7% 10.2% 89.4% 2.4% 15.4% 25.4 23.2 

실효세율(귀속연도기준)

산출세액/과세표준 25.4 26.2 27.0 26.9 26.8 

산출세액/총소득 22.7 22.1 19.4 21.8 22.0 

결정세액/과세표준 21.3 21.6 22.7 22.4 22.8 

결정세액/총소득 19.1 18.2 16.3 18.1 18.7 

<표7> 법인세신고내역및 실효세율추이
(단위: 십억원)

주: 1) 과세표준= 총소득-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공제감면소득
2) 결정세액= 산출세액- 공제및감면세액
3) 결정세액(귀속연도기준)은납세시차( 1 2월 결산법인의경우다음해 3월말), 8월말중간예납및 매월원천징수등으로

인해납부세액과는상당한차이가남
4) 산출세액및결정세액은특별부가세제외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1 1 . 4 9 . 8 9 . 8 9 . 7 1 0 . 0 1 0 . 1

제조업매출액대비인건비비율
(단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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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부채비율급감, 환율하락으로인한외환차손및 외화환산손실축소등으로개선되었

다1 4 ). 특별손익도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급격히증가하였다.

4. 법인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

가. 세율인하효과의크기1 5 )

경제학자들은매우오래전부터법인세부담이기업들의투자결정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고 주장해왔으며 경제정책입안자들은때때로 이러한경제학자들의주장에 입각하여조세

정책을펴기도하였다. 

이러한믿음에도불구하고법인세율, 세액공제등 각종투자인센티브, 감가상각제도등 법

1 9 9 7년말 1 9 9 8년말 1 9 9 9년말 2 0 0 0년말 2 0 0 1년말 2 0 0 2년말

3 9 6 . 3 3 0 3 . 0 2 1 4 . 7 2 1 0 . 6 1 8 2 . 2 1 3 5 . 4

제조업매출액대비인건비비율
(단위: %)

14) 

15) 보다자세한내용은김진수·박형수·안종석( 2 0 0 3 )을참조하라.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매출액 875,156 918,798 1,036,694 1,041,653 1,227,920 

(증가율) 19.9 5.0 12.8 0.5 17.9 

영업손익( A ) 48,998 38,738 57,936 53,668 70,396 

(매출액대비비율) 5.6 4.2 5.6 5.2 5.7 

영업외손익( B ) -50,657 -49,226 -48,789 -43,319 -17,850 

(매출액대비비율) -5.8 -5.4 -4.7 -4.2 -1.5 

경상손익( C = A + B ) -1,862 -10,767 9,148 10,350 52,546 

(매출액대비비율) -0.2 -1.2 0.9 1.0 4.3 

특별손익( D ) -1,106 -9,184 -3,924 6,963 22,937 

(매출액대비비율) -0.1 -1.0 -0.4 0.7 1.9 

법인세전순이익( C + D ) -2,967 -19,951 5,224 17,313 75,483 

(매출액대비비율) -0.3 -2.2 0.5 1.7 6.1 

법인세비용 4,287 6,222 13,235 12,250 17,212 

(매출액대비비율) 0 . 5 0.7 1.3 1.2 1.4 

<표8> 기업손익관련통계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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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제를구성하고있는여러항목들이자본비용또는세후투자수익률을변화시켜기업투

자에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분석한1 9 8 0년대까지의많은연구결과들을보면통계적으

로 유의한효과를찾기가쉽지않았으며찾더라도그 크기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단기간에있어서의효과는더욱그러하였다. 그러나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법인세율인하

의 효과가 그리크지않고불확실하기는하지만 중장기적으로기업의 설비투자를증대시키

는것으로실증분석되었다. 

우선외국의 연구결과들을살펴보자. 캐나다재무성에서실시한 모의실험결과에 따르면

자본관련 세수를 G D P의 1% 정도 낮추고 재정지출을 그만큼 줄이면 국가에 따라 장기적

으로연 0 . 0 2 5 6∼0 . 0 4 6 6 % p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1 6 ). 그러나 법인

세수 감소분을 다른세목이나 자본관련 지출 축소로 보전할 경우에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진다.

한편, 대규모거시계량모형인E U의 Q U E S TⅡ모형에 의한모의실험 분석에서는법인세

수를 G D P의 1% 정도 낮추고 경상이전지출을그만큼 줄이면 국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연

0.034~0.088%p 정도경제성장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에는법인세수감

소분을다른세목이나자본관련지출축소로보전하면성장률제고효과가낮아졌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인실 등(2002) 및전영준( 2 0 0 3 )이 C G E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을 통해법인세율인하가투자및 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것으로실증분석하였다. 이인실등

( 2 0 0 2 )의 경우법인세수를20% 감소시키고가계에대한보조금삭감으로세수감소를보전

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연0.066%p 상승하였다. 그러나전영준( 2 0 0 3 )에서는 평균

세율을 2 5 . 7 %에서2 0 %로 하향조정하면장기적으로경제성장률이연 0 . 0 1 3 % p밖에상승

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 국내의두 연구결과가큰 차이를보였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이론모형을이용하지않고계량분석으로법인세율인하효과를추정

해 보았다. 앞에서계산한 한계유효세율을가지고 우리나라의장기설비투자식을추정해 본

결과두 가지한계유효세율의추정계수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했으며, 특히내부유보또는

주식발행으로투자재원을조달하는경우의탄성치가차입의경우보다매우크게나타났다.

16) 또한이러한이론모형에의한효과추정은현실경제를지나치게단순한모형을이용해분석하기때문에실제효과와는차이가
날수있으며이론모형에포함되는파라미터값을얼마로설정하느냐에따라추정효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문제도있다. 

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 법인세율인하의효과가그리크지않고불확실하기는하지만중장기적

으로기업의설비투자를증대시키는것으로실증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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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조업의설비투자재원조달추이

출처: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그런데 [그림5 ]에서보듯이 외환위기이후국내기업들의내부자금을통한투자재원조달

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는점을감안하면향후한계유효세율변화가설비투자에미치는영

향력이과거보다훨씬커질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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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내부자금을 통한투자재원조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계유효세율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 세율인하와설비투자

그간경기부진의원인이 소비감소와더불어 설비투자부진에도있는만큼중장기적성장

잠재력잠식을 방지한다는차원에서라도법인세제개편을통한투자촉진정책이필요한것

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1 9 9 9년 및 2 0 0 0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을

크게하회하거나비슷한 증가율을보이고 있으며1 7 ), 최근에도경기회복 조짐및 가동률 상

승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감소세로 2 0 0 3년 1 / 4∼3 / 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1.2% 감

소하였다.

금년에도경기가회복되어5% 이상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지만설비투자

의 대폭적인증가는기대하기힘들어외환위기를전후로하락한추세성장률이5% 수준에서

크게개선되지는못할것으로 보인다( [그림6] 참조). 따라서성장잠재력잠식방지를위한

설비투자촉진이그 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고하겠다.

그런데1절에서의분석은모두중장기적인관점에서법인세율인하가투자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킬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세정책에항상수반되기 마련인 정책수립 및 집행,

실제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시차(time lag)를감안할 때 단기적인경기부양에는적합하지

않다. 특히법인세율인하결정이기업의세부담감소로나타나기까지는1년이상의시차가

있어정책효과가발휘되는시점에경기상황이바뀐다면경기변동폭만더욱증폭시키는결과

를 초래할수 있다. 경기부양을위해서라면투자세액공제등 세제상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

는것이법인세율인하보다효과가클뿐만 아니라재정부담도작을것이다.

또한법인세율인하시감소하는조세수입을국채발행을통해조달한다면구축효과( c r o w d i n g -

out effect)로인해투자촉진효과를상당부분상쇄시킬수있음에유의해야할것이다.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경제성장률(%) 5 . 0 - 6 . 7 1 0 . 9 9 . 3 3 . 1 6 . 3

설비투자증가율( % ) - 8 . 7 - 3 8 . 8 3 6 . 3 3 5 . 3 - 9 . 6 6 .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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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최근의설비투자부진이국내기업들이투자에필요한유동성을충분히보유하

고 있음에도불구하고노사관계악화, 정부규제, 재벌의지배구조등의문제에기인하고있

는만큼 법인세율인하에선행또는 병행하여국내투자환경을개선시키는것이시급한실정

이다. 지난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서울소재2 9 5개 기업에대한‘법인세에대한기업인

식 조사’결과에서도법인세율이인하되더라도내부유보후 관망하겠다는기업이6 0 %나 되

는 것으로나타난사실은최근기업들의투자여건이얼마나악화되었는지보여주는한 사례

라 할 수 있다. 지금이 시점에서생산적노사관계정착, 제2금융권구조조정, ‘기업하기좋

은 나라’구현을위한구체적인action plan 및1 0대 차세대성장동력선정에따른후속조치

마련등이계속지연될경우투자부진등 국내기업활동위축으로인해향후우리경제의견

실한성장에걸림돌이될수 있다.

[그림 6] 경제성장률및 추세성장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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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설비투자부진이국내기업들이투자에필요한유동성을충분히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

고 노사관계악화, 정부규제, 재벌의지배구조등의문제에기인하고있는만큼법인세율인하에

선행또는병행하여국내투자환경을개선시키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당장투자확대 투자계획수립 내부유보후관망 투자계획없음

대기업 2 . 1 % 9 . 6 % 6 9 . 1 % 1 9 . 2 %

중소기업 0 . 5 % 1 1 . 9 % 5 5 . 7 % 3 1 . 9 %

전체 1 . 0 % 1 1 . 2 % 6 0 . 0 % 2 7 . 8 %

<표9> 법인세율을1∼2%p 인하할경우투자계획에대한기업의응답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5. 세수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세수에의영향

법인세율을2%p 인하할경우법인세 7.4%, 지방세0.5% 정도의정부세입이감소될 것

으로추정된다. 2003년도예산상의법인세세입규모는2 1 . 6조원인데단순히최고세율2 7 %

에 대해1 %에 해당하는세수규모는8 , 0 0 0억원이므로2%p 인하로인한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는약 1 . 6조원1 8 )으로법인세총세수의7 . 4 %에 달한다. 주민세는법인세의1 0 %를 부과

하고있으므로주민세세수감소규모는1 , 6 0 0억원으로2 0 0 3년도총 지방세수입3 3 . 4조원

의0.5% 정도일것이다. 

한편, 이러한법인세율인하가항구적이라면매년법인세수는7 . 4 %씩, 지방세수는0 . 5 %

씩 감소할것이다. 그런데본 연구에서는법인세율인하가조세수입에직접적으로미치는효

과만을계산하였으므로세율인하에 따라예상되는경제성장률제고를 통해간접적으로조

18) 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 2 0 0 2년)에따르면2 0 0 1년귀속분법인세신고분의과세표준(법인의소득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감면소득을차감한‘차감과세표준소득’기준임)은6 4조원이었으며저자의전망에따르면2 0 0 3년에는7 9 . 5조원에
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법인세율을2%p 인하한다면세수는약1 . 6조원줄어든다. 한편, 법인세율인하에따라세후이
익이증가한법인이배당을늘린다면배당소득세세수가늘어나겠지만우리나라의경우소득세산정시배당소득수입에대해
1 9 %의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으며배당률도매우낮아배당소득세세수증가가미미할것으로판단되어분석에서제외하였
다. 금년도예산상의배당소득세세수는7 , 4 4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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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이증가하거나, 부족한세입보전을위해국채를발행할경우야기될수 있는구축효과

등에의한성장률저하및 세수감소효과는고려하지못했으나이러한효과를감안하더라도

세수에미치는영향은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다.

나. 국가재정에의영향

우선법인세율인하가재정에미치는영향을계산하기위해서는비교의기준이되는재정

의 기준선 전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기재정전망

( 2 0 0 4년∼2 0 0 8년)을기준으로시뮬레이션하였다1 9 ). 본 연구에서는2 0 0 5년부터 법인세세

수가7 . 4 %씩 감소할경우중앙정부의재정수지나국가채무에미치는영향을시뮬레이션해

보았다2 0 ). 

시뮬레이션결과에의하면법인세율인하로2 0 0 5∼2 0 0 8년중연간1 . 8∼2 . 5조원, 총8 . 6

조원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면 통합재정수지는연간1 . 4∼2 . 2조원정도, 2005∼2 0 0 8년 기

간중누계로는 약 7 . 2조원정도악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을제외한 통합재

정수지가흑자로 반전되는연도가 2 0 0 7년에서 2 0 0 8년으로 연장되어 2 0 0 5∼2 0 0 6년 동안

에는3조원내외, 2007년에는2조원내외의적자를보일것으로추정되었으며이러한재정

적자는명목G D P의 0 . 2∼0.4% 정도로작지않은규모이다. 중앙정부채무도2 0 0 8년말기

준으로기준선전망보다약7 . 2조원(명목GDP 대비0.8%p) 상승할것이다.

8 . 6 1조원의 감세로 통합재정수지및 국가채무가 이보다 작은 7 . 1 6조원 악화되는 이유는

2 0 0 5∼2 0 0 8년 동안8 . 6 1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지면직접적으로재정수지가8 . 6 1조원만큼

악화되지만, 내국세감소로인한지방재정지원지출감소가국가채무증가로인한지급이자

증가를압도하여총지출및순융자가1 . 4 5조원감소하기때문이다.

19) 기준선전망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성명재등( 2 0 0 3 )을참조하라.
20) 지난해말법인세법개정으로기업의2 0 0 5년귀속소득부터2%p 인하된법인세율이적용되는데징수시차로인해법인세감

소효과는대부분 2 0 0 6년부터나타나게된다. 보다정확하게는2 0 0 5년귀속분법인세감소효과 1 . 8조원중 0 . 9조원만2 0 0 5
년중중간예납하는법인세의감소로나타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징수시차를무시하고2 0 0 5년중에1 . 8조원의법인
세수감소가모두시현된다고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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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전망과의차이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누 계

법인세수감소규모 0 . 0 - 1 . 8 1 - 2 . 0 6 - 2 . 2 7 - 2 . 4 7 - 8 . 6 1

총수입 0 . 0 - 1 . 8 - 2 . 1 - 2 . 3 - 2 . 5 - 8 . 6

총지출및순융자 0 . 0 - 0 . 5 - 0 . 4 - 0 . 3 - 0 . 2 - 1 . 5

통합재정수지 0 . 0 - 1 . 4 - 1 . 6 - 1 . 9 - 2 . 2 - 7 . 2

(국민연금기금제외) ( 0 . 0 ) ( - 1 . 4 ) ( - 1 . 6 ) ( - 1 . 9 ) ( - 2 . 2 ) ( - 7 . 2 )

통합재정수지/명목G D P ( % ) 0 . 0 - 0 . 2 - 0 . 2 - 0 . 2 - 0 . 2

(국민연금기금제외) ( 0 . 0 ) ( - 0 . 2 ) ( - 0 . 2 ) ( - 0 . 2 ) ( - 0 . 2 )

중앙정부국가채무 0 . 0 1 . 4 3 . 0 4 . 9 7 . 2

국가채무/명목G D P ( % ) 0 . 0 0 . 2 0 . 4 0 . 6 0 . 8

<표10> 법인세감소가통합재정수지에미치는영향
(단위: 조원, %)

주: 모든수치는기준선전망과법인세율인하시의수치의차이로계산됨.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줄어드는조세수입을국채발행을통해보전하고자하면구축효과

로 투자촉진효과의상당부분이상쇄되기때문에세입감소분을비효율적인조세감면이나낭

비성예산의 축소로 보전하여야한다. 정부와국회도 법인세율인하에 맞추어현재3 0여개

에 달하는중소기업대상세제감면을재검토하기로하였는데이러한정책은조세체계의전반

적인효율성을제고시킬수 있으며“넓은 세원, 낮은세율”로 대변되는중장기 세제개혁방

향에도부합한다. 

그러나조세지원의축소가정치논리로인해비효율적인조세감면항목이아니라성장잠재

력 확충또는기업경쟁력제고에필요한조세감면항목에집중될경우오히려조세체계의효

율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 특히비과세·감면을통한지원이근로자지원, 농어민지원, 저

축활성화지원, 중소기업지원등을위한것으로어느것 하나만만하게줄일수 없는현실임

을감안할때 결코쉬운일만은아니다. 

한편, 최근쟁점이 되고있는양도소득세, 재산세등 재산관련과세를 강화하여법인세수

감소의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거나, 재정지출측면에서도예비타당성분석및 사

후평가등을 통해낭비성예산을축소시켜나가는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다.

시뮬레이션결과에 의하면 법인세율 인하로 2 0 0 5∼2 0 0 8년중연간1 . 8∼2 . 5조원, 총 8 . 6조원

정도의세입이감소하면통합재정수지는연간1 . 4∼2 . 2조원정도, 2005∼2 0 0 8년 기간중누계

로는약 7 . 2조원정도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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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분배에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전체법인의0 . 0 5 %에 불과한1 4 7개 기업이총법인세액의5 5 . 1 %를 부담하고

있으므로법인세율인하시 표면적으로는대기업이받는혜택이 상대적으로큰 것으로 보인

다. 과세표준이1억원을초과하는1 4 %의 법인은9 6 . 7 %의 법인세를부담하고있다.

한편, 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과세표준1억원이하로 1 5 %의 세율을적용받고있으나 중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 2 %이

다. 따라서중소기업의경우에는법인세율을1 3 %로 인하하면각종조세감면정책의효과가

축소되므로최저한세율을동시에인하하여야만실질적인법인세부담이경감될수 있다. 지

난해말 법인세법개정시중소기업최저한세율도1 0 %로 2%p 인하되었다.

과세표준 세율 법인수 과세표준 총세액

결손 -
9 3 , 9 7 0

-
7 1 8

( 3 4 . 6 ) ( 0 . 4 )

1천만원이하 1 5
6 5 , 5 8 0 1 , 5 0 8 6 2 0

( 2 4 . 2 ) ( 0 . 2 ) ( 0 . 4 )

1천만원초과∼
1 5

7 5 , 1 2 2 2 9 , 6 7 4 4 , 3 2 0

1억원이하 ( 2 7 . 7 ) ( 4 . 0 ) ( 2 . 5 )

소계
1 4 0 , 7 0 2 3 1 , 1 8 2 4 , 9 4 0

( 5 1 . 9 ) ( 4 . 2 ) ( 2 . 9 )

1억원초과∼
2 7

3 1 , 3 3 7 8 3 , 8 7 6 1 6 , 0 2 4

1 0억원이하 ( 1 1 . 5 ) ( 1 1 . 4 ) ( 9 . 3 )

1 0억원초과∼
2 7

4 , 6 8 6 1 2 7 , 4 2 7 2 9 , 0 6 7

1 0 0억원이하 ( 1 . 7 ) ( 1 7 . 3 ) ( 1 6 . 9 )

1 0 0억원초과∼
2 7

5 1 1 1 0 7 , 5 0 6 2 6 , 5 5 6

5 0 0억원이하 ( 0 . 2 ) ( 1 4 . 6 ) ( 1 5 . 4 )

5 0 0억원초과 2 7
1 4 7 3 8 5 , 5 8 7 9 5 , 0 4 4

( 0 . 1 ) ( 5 2 . 4 ) ( 5 5 . 1 )

소계
3 6 , 6 8 1 7 0 4 , 3 9 6 1 6 6 , 6 9 1

( 1 3 . 5 ) ( 9 5 . 8 ) ( 9 6 . 7 )

합계
2 7 1 , 3 5 3 7 3 5 , 5 7 9 1 7 2 , 3 5 0

( 1 0 0 . 0 ) ( 1 0 0 . 0 ) ( 1 0 0 . 0 )

<표11> 과세표준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2 0 0 2년 귀속기준)
(단위: 개, 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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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법인세는인세(personal tax)가아니므로다른세금과마찬가지로매우다양한방

식으로주주, 종업원, 소비자등에게전가될수 있다. 특히국제간자본이동이자유로운경우

법인부문의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 국제간 이동이상대적으로어려운 근로자들이더 많이

부담하게된다2 1 ). 

따라서 법인세를 최종적으로누가얼마나 부담하는지를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법인세가소득재분배정책의수단이될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인세의 전가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대부분의납세자들은직접적으로감세혜택을보는대기업만유리해지는것으로판단하

여 조세의형평성이악화되었다고느낄수 있다. 또한법인세수감소를근로자, 농어민, 중소

기업등이주로혜택을보고있는비과세·감면축소를통해보전한다면형평성문제는더욱

심각해질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본소득에대한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기능을 보완하고자한다면 부동

산 실가과세, 종합소득세및 종합토지세의완벽한정착, 증권거래세의주식양도차익과세로

의확대, 자본이득과세의종합적인과세체계로의정립등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Ⅲ. 결론

이상의분석결과들을종합해보면우리나라의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제고및 외국인직접

투자촉진을위해법인세율을인하할필요성은확인된것으로보인다. 

우선, 법인세율이G-7 국가들에비해서는낮은편이지만아시아 경쟁국가에비해서는다

소 높다. 그러나다수국가들이최근법인세율을인하하고있다. 특히우리경제의미래를위

해 외국인직접투자를적극유치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국제조세경쟁측면에서도다른아시

아 국가들에비해유리한위치에있는것은아니다. 한편, 비록기업소득증가에주로기인하

21) 미CBO 연구보고서( 1 9 9 6 )에따르면폐쇄경제하에서는법인세를단기에는 법인이 사용하는 자본이, 중기에는경제전체의
자본이부담하지만개방경제에서는중장기적으로근로자가상당부분을부담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법인세는인세(personal tax)가아니므로다른세금과마찬가지로매우다양한방식으로주주, 종

업원, 소비자등에게전가될수 있다. 다만이러한법인세의전가현상이확연하게드러나지는않

기 때문에 법인세율이인하될 경우대부분의 납세자들은직접적으로감세혜택을보는대기업만

유리해지는것으로판단하여조세의형평성이악화되었다고느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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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계유효세율도

소폭상승하고있다. 또한한계유효세율변화가설비투자및 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력이점차커지고있으며, 최근경기침체와더불어설비투자부진등 기업활력저하로향후

성장잠재력이저하될우려가크다. 마지막으로법인세는여러가지측면에서비효율적인조

세인반면, 소득재분배측면에서도별다른역할을기대할수없다.

그러나 경기부양만을위해서라면투자세액공제등 세제상 투자인센티브강화가 법인세율

인하보다효과가클 뿐만아니라비용도적을것이다. 따라서법인세율인하정책은임시방편

이나정치적으로결정되어서는아니되며, 단계적·중장기적으로꾸준하게추진하되조세·

재정제도정비, 국내외기업들에대한투자환경개선등과함께종합적인정책으로추진되어

야한다. 

법인세수감소에 대비하여비과세·조세감면축소및 재정지출효율성 제고등 재정수지

악화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법인세율인하에 선행또는병행하여적극적인기

업들의 투자환경 조성 및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향후 경쟁국들의

조세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정책의 t i m i n g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자본소득에

대한과세체계정비·보완을통해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 보완하여법인세율인하에따

른 조세의 형평성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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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호주] 노동당, TCF품목관세인하계획수정촉구

□호주 제1 야당인노동당은2004. 1. 29 의원총회를개

최한 자리에서 T C F산업(섬유, 의류, 신발)에대한 정

부의보호대책수립이시급하다는결의안을채택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가 몰락해 가는 T C F

산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5년까지

5 %로 낮추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관세양허계획을

전면재수정하고, 정부의국산품 구매를획기적으로

확대하라는내용임

○또한, 연방정부산하기관및투자기업들에도소요물자

의해외아웃소싱을금지시키라는강경한조치를요구

하고있는데, 이에대해정부관계자는노동당의주장

은자발적인구조조정을거치고있는업계에혼란만가

중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비난하고있어주목

□노동당의 이러한 결의안은 금년에 실시될 총선과 관련

노동자표를 의식한것으로 풀이되는데, 현재집권당은

환율급등문제방임및미국과의 F T A추진등으로자국

제조업의어려움을거의방관하는느낌을주고있음

□지난 1월 1 2일 전경련과 유사한 호주 A I G ( A u s t r a l i a n

Industry Group)는8 0 0개 제조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는데, 응답자중2 0 %가호주달러

화 급등으로국제경쟁력위기에 처해 있으며, 생산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이전하는것을 검토할 때라고

응답해이번 노동당의결의안은제조업계로부터높은호

응을얻을것으로예상

□참고로, 호주T C F산업은자동차산업과더불어특별한

보호대상 산업(고관세 정책)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WTO 등 압력으로인해점진적인관세인하 일정 계획

을발표시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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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구분 2 0 0 5년이후 2 0 1 0년이후 2 0 1 5년이후 비 고

현행세율2 5 %인품목 17.5% 10% 5% 의류,일부직물

1 5 %인품목 10% 5% 5% 신발, 카펫류

1 0 %인품목 5% 5% 5% 린넨, 신발부품, 슬리핑백

< 호주의T C F품목수입관세율인하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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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인도] 대규모감세시행

□인도가 관세율을인하하고전자제품등에대한 소비세

를폐지하는등대대적감세에나서고있음

○인도 정부는9일“농산물을제외한최고관세율을현

행 2 5 %에서 2 0 %로 인하하고 수하물 형태로 반입

된 노트북P C에 부과해 온 모든세금을 면제하며모

든 수입제품에 적용해 온 4 %의 부가세도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하여 컴퓨터 휴대폰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대한관세를일제히낮춤

○특히 그동안 통관검색과정에서세관이 노트북P C에

높은세금을매기던관행을폐지한것은주목을끄는

조치

○인도 정부는 이 조치로 인도내 컴퓨터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정보기술( I T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

로기대

□국내소비를활성화하기위한세금감면도단행

○DVD 와VCD 등에대한소비세를완전히면제하고,

국내선항공요금에부과되던15 %의세금도폐지

○자스완트 싱 재무장관은회견에서“인도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위한조치”라고강조

□월스트리트저널은“이번조치로국내소비가활성화되고,

외국의대인도수출및투자도확대될것”이라고분석

[중국] 세제개편방향발표

□중국재정부의진런칭부장은 2 4일향후세제개혁의주

요 개편방향에대해발표하면서우선생산형 부가가치

세를소비형부가가치세로조정하겠다고밝힘

○진 부장은 사회투자 확대와 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증강, 내수 촉진과 경제의 자주적 성장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생산형 부가가치세를 소비형 부가가치

세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하며이에따른재정의일

시적수입감소는감당해야한다고강조

○진 부장은 이어 국내외 기업소득세를 통일하겠다고

밝힘. 현재내·외자기업소득세의명목상세율은서

로 같지만 실질적으론 외자기업이 내자기업보다 더

많은세수우대를받고있는실정

○진 부장은“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시

장 개방 심화로 내자기업의 세수부담이 외자기업보

다 높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하고 W T O의 요구사

항에도부합하지않는다”면서“현행기업소득세제를

개혁해 통일된 세수제도와 세수정책을 시행해야 한

다”고 언급하고이와함께 국내외경제및 대외무역

증대등제반여건을감안해수출환급세를개혁하겠

다고밝힘.

재정정책

[미국] 부시-민주예산안충돌

□오는 1 0월 시작하는 미국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부시 대통령과 민주당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

고있음

□조지W 부시대통령은1월2일(현지시간) 올해예산보

다4% 가량증액된내년예산안을의회에상정

○국방예산 7%, 안보예산 9 . 7 %를 증액하고, 노인의

료보장(메디케어)예산은향후 1 0년간 5 , 4 0 0억달러

를 증액하는것이 주요내용. 반면교육·의학연구

등 나머지예산은물가상승률보다훨씬낮은1% 미

만증액을요구

○부시 대통령은2003. 12. 31 주례라디오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필요한지원에 예산을집중 배정하겠다”며“아

울러납세자들에대한책임을지기위해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지금

의절반으로줄이겠다”고발표

○그는“군인봉급3.5% 인상등국방예산을7% 증액

했고, 국경·공항·항만안보분야예산은올 예산보

다9.7% 증가한3 0 5억달러를책정했다”면서“올해

부터 시작하는 노년층에 대한 처방약 세금 환급과

저소득층에대해 최고6 0 0달러의 약값보조를위한

예산도배정했다”고설명

○부시 대통령은“재정지출확대 없이는 경제가 돌아

갈 수 없다”며“소비자들의지갑을두툼하게함으로

써소비, 저축, 투자를활성화해야한다”고 예산증액

의필요성을강조

○그는 또“감세정책이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영구화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이르면올해부

터 종료되는각종한시적감세정책을영구화시켜줄

것도의회에요청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

론이고 공화당 일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의사가 나

타나는등논란이가중되고있음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 경선에 나서고 있는 하워드 딘

후보는“부시의 예산안은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을늘리고있다”며반대

○브래드 밀러 민주당 하원의원도“이번예산안은 경

기회복신호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자리를갖지 못

한 수백만근로자들에대해아무것도해주지못하고

있다”며“(예산적자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경제를침체시키고, 금리인상을부추켜후손들이빚

만잔뜩짊어지게될것”이라고비판

○예산소위 의장인 공화당 돈 니클스 상원의원 역시

“메디케어예산은 늘 예상보다 지출규모가 컸다”며

“메디케어예산증액에반대한다”고밝힘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와 관련“부시 대통령은 의회

가 늘 관심을 갖고있는퇴역군인의료보호, 의학연

구 등과 자신의 공약의 균형을 시키는 예산안을 편

성할필요가있다”고경고

□부시대통령과민주당간의이 같은힘겨루기는1 1월 대

선까지지속될것으로보임

[미국등] 외국의연기금은 어떻게

□미국등주요선진국의연기금들은주식등 위험자산에

자산의절반정도를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위험

을 극도로 기피하는국내연기금들과는크게차별화된

투자행태를보임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인 캘퍼스(CalPERS, 미국캘리포니아주공

무원연금기금)는지난 2 0 0 2년말 기준으로 전체 자

산 1 , 4 3 4억달러의 5 6 . 6 %인 8 1 2억달러를 국내외

주식에투자하고있음

○반면 채권투자금액은 4 1 0달러(운용자산 대비 비중

2 8 . 6 % )로주식투자의절반정도에불과. 그밖에부

동산도 1 3 3억달러( 9 . 3 %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등

투자대상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투자비중도 각 자

산별로균형을이루고있음

○최근에는캘퍼스의주식투자비중이더욱늘어 지난

해 1 0월 기준 전체 자산 1 , 5 3 8억달러 중 6 7 . 3 %인

1 , 0 3 5억달러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미국 투신

협회인I C I는밝힘

○뉴욕주 사학연금기금도 투자패턴이 캘퍼스와 거의

비슷함. 2002년6월말기준7 2 4억달러의자산을보

유하고 있는 뉴욕주 사학연금기금은국내외 주식에

4 4 6억달러를 투자해 총자산 대비 주식보유 비중이

6 1 . 6 %에 달함. 반면 채권에는 1 6 2억달러(투자 비

재정포럼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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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 2 . 4 % )를 투자했으며, 자산의10% 정도는부

동산을사들이는데사용

□이처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과 같은 실

물자산을대상으로다양하고균형 있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에서

도목격

○일본 연금자금운용기금은 지난 2 0 0 1년 3월말 기

준 총자산의3 7 % (일본내 주식24.18%, 해외주

식 1 2 . 8 1 % )인 9조 6 , 0 0 7억엔을 주식을 사들이는

데사용

○또 캐나다 퀘백주 연금기금인 Q P P는 총자산

1 , 1 6 5억달러의 3 7 %인 4 3 4억달러를 국내외 주식

에 투자한 반면, 채권투자규모는 3 8 9억달러로

3 3 . 4 %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부동산 투자규모는

1 5 5억달러로1 3 . 3 %임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학연금기금의 주식투자비중

은 더욱 높아 총자산의 6 0 %인 4 1 4억달러를주식

에투자하고, 채권에는불과1 1 %만을투자하는데

그침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의 이재순 평가팀장은“해외

연기금의 경우법적인 제한이없을뿐만아니라장기

평가가 보편화되어 있고, 위험관리기법도 발달되어

있는 등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

다”며“국내 연기금도 이같은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지적

[美 - 유럽] 재정적자“홍역”… 해법은“각각”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자 문제로 함께 홍역을 치르고

있으나해법은전혀딴판이어서관심이집중

○유럽연합( E U )은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 C )가

직접나서 재정적자규모를규정이상확대한국가

들에대한법적인제재를강구하고나선반면, 미국

은 고작 여론의 압력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정부로

부터외면당하고있는상황

○영국의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이에대해미국

은재정적자로여론의비난을받지만유럽은재정적

자로법의심판을받는다는데 차이가있다고지적

유럽“법의심판”- 美“우려”뿐

□한스 에이첼독일재무장관은지난 해 1 1월 유럽재무

장관회담에서일부 장관들을 규합, 당분간 E U의‘안

정·성장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따

르지않겠다며중앙정부에공식적인항명선언을함

○이에 대해페드로솔베스EC 통화재정담당집행위

원은회원국장관들이안정·성장협약을위반한프

랑스와 독일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로권의재무법규를위반한것이라며해당장관들

을유럽사법재판소에제소할방침이라고최근밝힘

□반면 미국은같은문제로논란을 빚고있으나공식적

인 차원의 대응은 없으며 민간단체와 국제사회의 우

려 표명만이 있음. 미국의 재정적자는조지 W. 부시

대통령이취임후 단행한 총 3번에 걸친세금인하조

치로 더욱심화되고있으며 이에대한국제사회의 논

란도커지고있음

○폴오닐 전 재무장관은퓰리처상수상언론인인 론

서스킨드가 최근 발간한‘충성의 대가’라는 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며

재임 시절재정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딕

체니부통령이이를전혀문제가되지 않는다며일

축했다고폭로. 특히오닐의비판에대해주목하고

있는 I M F는 책이발간되기 바로 전 주 미국의 재

정적자가미국은물론세계경제를위협할 수 있다

고경고한바있음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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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 F는 미국이 세금감면으로 국고가 줄어들고 있

는 반면국방과사회보장관련지출은증가 일로에

있어미 재정적자가향후1 0년간심화될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이는 금리상승을 유발, 해외투자감소

와생산성하락으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

유럽갈등의핵, ‘안정·성장협약’

□유럽의‘안정·성장협약’은 유럽통화동맹( E M U )에

서 유로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원

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G D P )의 3 %로 제한하

고, 이를어길경우 G D P의 0 . 5 %에 해당하는거액의

벌금을물릴수있도록규정한 것인바, 독일과프랑스

정부는지난2 0 0 2년부터협약을 위반해왔으며 올해

도 재정적자 상한선을 넘길 전망이어서 회원국들간

논란을빚고있음

○지난 해 1 1월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가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제재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이들 국가가

2 0 0 5년까지 예산삭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규정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 방침을

철회한다는결정이내려짐

○그러자 E C는이같은 결정을내린재무장관들을유

로권 재무법규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키

로 하는이례적인결정을내리는등초강수로 맞서

고있으며특히, 재무장관들이위반국가에대한제

재를철회하거나중단시킬권한은없다고강조

○하지만 E C가합법적인명분을갖고있다고는하지

만 정치적입지가아직 확고하지않아분쟁의 결과

를 쉽게예측하기는힘든상황임. 제재를주장했던

칼 하인츠 크라세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법적인

해결은반대한다는의사를밝혔으며유럽의회의장

과 유럽중앙은행( E C B )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E C도 이번사태로유로화의안정성이위협받고자칫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로화에 악영향을 끼

칠것이라우려하고있음

美 - 유럽, 결국같이가나

□전문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무장관들이‘안

정·성장협약’위반국가에대한제재를유보할수있

다는판결을내릴가능성이있는것으로 관측하고있

으나협약의개정없이협약 내용의이행을포기할수

없다는판결도동시에내릴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

○이럴경우EU 재무장관들에게는협약의준수여부

를 가리는‘심판’의 역할이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경기도중반칙을한선수들에대해호각을불

고 안불고는 심판마음이지만심판이경기의규정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E C가 제

한적인역할만을할수있게됨을의미

○E C는 회원국들에재정지출을줄이라는지시를 할

수 있지만, 재무장관들이이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셈이어서 통화정책이혼란

에빠질수있는위험이커지게됨

□다른한편으로사법재판소에서재무장관들에게E C의

처방을따르라고판결할가능성도있음. 하지만이역

시 유럽내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로서는‘안정·

성장협약’으로인한제약으로자국경제 문제를해결

하기어렵게되고규정변경도힘들다고판단할경우

아예 규정을 무시하고 보다 공공연하게 재판소의 결

정에 반기를 들게 될 가능성이 있음. 과거 프랑스가

영국산쇠고기수입을중단하라는E C의 결정을따르

지않은데서보듯이같은선례는종종있어옴

○그렇게 될 경우유럽의재정정책도미국과별반다

를게 없어지며E C와IMF 등외부에서아무리재

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표시하더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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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개

입할여지는전혀없게되는것임

[일본] 2 0 0 4년도 예산안, 3년 연속 긴축형 예산

편성

□일본정부는 일반세출4 7조6천억엔(전년대비0 . 1 %

증가), 일반세입 4 1조 7천억엔(전년 대비 0.1% 감

소)으로3년연속긴축형예산을편성

○세입면에서는 세수의 지속적감소로 국채발행이사

상 최고수준인 3 6조 5천억엔으로 증가(전년 대비

0 . 4 % )

○이에 따라장기채무잔액(지방정부포함)은7 1 9조

엔으로 2 0 0 4년도 G D P의 1 . 4배에 달하며 국채원

리금상환부담이세출의2 1 . 4 %로상승

○세출면에서는고령화진전에따라사회보장비가크

게 증가( 4 . 2 % )하였으나 공공투자 관련 지출( -

3 . 3 % )을포함한여타세출항목은크게축소

○과학기술자금 예산은 대폭 증액( 3 . 3 % )하였으나

세출전반적으로경제활성화를뒷받침하기에는역

부족인것으로평가

○중앙및지방정부의세금·재정개혁(삼위일체개혁* )

을 추진한다는원칙하에 일반세출중 지방교부금을

9 , 0 5 3억엔삭감(- 5.2%)하는한편특수법인및지방

자치단체등에대한재정투융자도12.5% 삭감

* 1조엔의보조금개혁, 지방교부금의개혁및세원의이

전 등을실행함으로써지방의권한과책임을대폭확

대하고 세입·세출면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자유도를

높임과동시에중앙과지방간의간소하고효율적인행

정·재정시스템의구축이목적

해│외│동│향



정책흐름
1. 2003년1 2월말 현재공적자금운용현황

2. 2004년예산통합재정수지분석

3. 2004년상반기 재정집행5 4 . 8 %

4. 2003년부동산시장안정대책추진실적및 금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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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2 0 0 3년1 2월말 현재공적자금운용현황

※이자료는2 0 0 4년1월2 8일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발표한「2 0 0 3년1 2월말현재공적자금운용현황」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2 0 0 3년1 2월말까지지원된공적자금은1 6 1 . 1조원임

○1 2월중지원금액은4개저축은행등에대한출연금3 6억원, 부실

채권매입대금정산금△7 8 2억원등△4 0 3억원임

○2 0 0 3년1∼1 2월까지2 . 1조원지원

□2 0 0 3년1 2월말까지회수한금액은6 2 . 9조원임

○1 2월중회수금액은신협등파산배당1조7 5 7억원, KAMCO의

부실채권회수4 , 1 3 6억원등1조6 , 2 0 8억원임

○2003. 1∼1 2월까지9 . 1조원회수

⇒2 0 0 3년1 2월말현재회수율은3 9 . 0 % (전월대비1.0%p 증가)

□2 0 0 3년도 공적자금상환계획에따른정부보증채만기도래액(원금

기준) 21.9조원중2 0 0 3 . 1 2월말까지만기도래상환액은2 1 . 9조원

으로당초계획대로상환완료

○예보는만기도래분9 . 7조원상환(계획9 . 7조원)

○자산관리공사는만기도래분1 2 . 2조원상환(계획1 2 . 2조원)

○재정이예보와자산관리공사에1 3 . 0조원출연(계획1 3 . 0조원)보도

채권발행 4 2 . 2 1 5 . 2 2 0 . 0 4 . 2 2 0 . 5 1 0 2 . 1

회수자금 3 . 9 1 . 7 6 . 3 4 . 8 1 7 . 2 3 3 . 9

공공자금 1 4 . 1 - - 6 . 3 0 . 3 2 0 . 7

기타자금 0 . 1 0 . 1 2 . 9 0 . 1 1 . 1 4 . 3

계 6 0 . 3 1 7 . 0 2 9 . 2 1 5 . 4 3 9 . 1 1 6 1 . 0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1. 공적자금지원현황

가. 재원별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2 0 0 3년 1 2월말현재공적자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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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 4 . 0 1 3 . 7 - 1 4 . 4 2 4 . 6 8 6 . 8

종금 2 . 7 0 . 2 1 7 . 2 - 1 . 5 2 1 . 6

증권·투신 7 . 7 - 0 . 0 1 - 8 . 5 1 6 . 2

보험 1 5 . 9 3 . 0 - 0 . 4 1 . 8 2 1 . 1

신협 - - 4 . 7 - - 4 . 7

저축은행 - 0 . 2 7 . 3 0 . 6 0 . 2 8 . 3

소계 2 6 . 3 3 . 4 2 9 . 2 1 . 0 1 2 . 1 7 1 . 9

해외금융기관등 - - - - 2 . 4 2 . 4

계 6 0 . 3 1 7 . 2 2 9 . 2 1 5 . 4 3 9 . 0 1 6 1 . 1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나. 금융권별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제

2

금

융

권

1 9 9 8년 3 8 . 8 - 1 5 . 7 1 . 1 5 5 . 6

1 9 9 9년 2 5 . 2 5 . 7 4 . 6 - 3 5 . 5

2 0 0 0년 8 . 9 2 0 . 0 0 . 8 7 . 4 3 7 . 1

2 0 0 1년 2 9 . 2 5 . 1 △0 . 2 △7 . 0 2 7 . 1

2 0 0 2년 - 1 . 9 - 1 . 8 3 . 7

1 / 4분기 - 0 . 4 - 0 . 9 1 . 3

2 / 4분기 - 0 . 3 △0 . 1 - 0 . 2

3 / 4분기 - 0 . 7 △0 . 3 0 . 1 0 . 5

4 / 4분기 - 0 . 2 △0 . 1 - 0 . 1

소계 - 1 . 6 △0 . 5 1 . 0 2 . 1

누계 1 0 2 . 1 3 4 . 3 2 0 . 4 4 . 3 1 6 1 . 0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라. 연도별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2

0

0

3

년

예금보호공사 4 7 . 6 1 7 . 2 2 9 . 2 9 . 1 - 1 0 3 . 1

자산관리공사 - - - - 3 9 . 0 3 9 . 0

정 부 1 1 . 8 - - 6 . 3 - 1 8 . 1

한 국 은 행 0 . 9 - - - - 0 . 9

계 6 0 . 3 1 7 . 2 2 9 . 2 1 5 . 4 3 9 . 0 1 6 1 . 0

기 관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다. 기관별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 합계를맞추기위한반올림조정으로항목에따라전월대비수치증감이0 . 1범위내차이있을수있음.



8 8 2 0 0 4년2월호

정 책 흐 름

1 9 9 8년 - - - - 2 . 4 - 2 . 4

1 9 9 9년 1 . 4 2 . 9 - 4 . 3 9 . 7 0 . 0 4 1 4 . 0

2 0 0 0년 1 . 0 2 . 9 2 . 2 6 . 1 8 . 9 0 . 0 0 5 1 5 . 0

2 0 0 1년 1 . 4 1 . 4 1 . 3 4 . 1 5 . 3 - 9 . 4

2 0 0 2년 1 . 2 0 . 9 0 . 5 2 . 6 3 . 8 6 . 6 1 3 . 0

1 / 4분기 0 . 3 1 . 0 0 . 1 1 . 4 0 . 7 0 . 1 2 . 2

2 / 4분기 - 0 . 7 0 . 2 0 . 9 0 . 4 0 . 9 2 . 2

3 / 4분기 0 . 9 0 . 6 0 . 1 1 . 6 0 . 6 - 2 . 2

4 / 4분기 - 1 . 7 - 1 . 7 0 . 7 0 . 1 2 . 5

소계 1 . 2 4 . 0 0 . 4 5 . 6 2 . 4 1 . 1 9 . 1

누계 6 . 2 1 2 . 1 4 . 4 2 2 . 7 3 2 . 5 7 . 7 6 2 . 9

연 도
예금보험공사

출자금회수 파산배당등 자산매각등주) 소계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나. 연도별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2

0

0

3

년

예금보험공사
출자금회수 파산 배당등 자산매각 등 - 소계

6 . 2 1 2 . 1 4 . 4 - 2 2 . 7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 발행 AMC, CRC, CRV 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회수 환매, 해제 소계

1 . 6 4 . 8 1 . 9 1 0 . 6 3 . 0 1 0 . 3 3 2 . 5

정부
출자금회수 후순위채권회수 - 소계

1 . 3 6 . 4 - 7 . 7

계 6 2 . 9

구 분 회수방법

2. 공적자금회수현황

가. 총괄표
( 1 9 9 7년1 1월∼2 0 0 3년1 2월말, 단위: 조원)

주) 대출금회수액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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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대지급 1

출 연 5 1

매입대금정산 △7 8 2
자산관리공사

외화환산평가 3 2 7

계 △4 0 3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금액

<참고> 12월중지원및 회수현황

가. 2003년1 2월중지원금액: △4 0 3억원
(단위: 억원)

예금보험공사
출자금회수 파산배당등 자산매각등 소계

△2 3 0 1 0 , 7 5 7 5 4 5 1 1 , 0 7 2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 발행 AMC, CRC, CRV 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회수 환매, 해제 소계

- 6 5 5 2 0 3 1 , 4 2 8 1 , 8 5 0 - 4 , 1 3 6

정부
출자금회수 후순위채권회수 소계

- 1 , 0 0 0 1 , 0 0 0

계 1 6 , 2 0 8

구 분 회수방법

나. 2003년1 2월중회수금액: 16,208억원
(단위: 억원)

○출연 1 6 5 , 6 0 5 1 6 1 , 9 4 7

- 원금상환 1 3 0 , 0 0 0 1 3 0 , 0 0 0

(예보채상환기금) ( 9 7 , 3 7 1 ) ( 9 7 , 3 7 1 )
공적자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3 2 , 6 2 9 ) ( 3 2 , 6 2 9 )
상환기금

- 이자상환 3 2 . 5 3 6 3 1 , 9 4 7

(예보채상환기금) ( 3 0 , 0 6 2 ) ( 2 9 , 5 1 9 )

(부실채권정리기금) ( 2 , 4 7 4 ) ( 2 , 4 2 8 )

예금보험기금
○채권원리금상환주) 1 5 7 , 0 3 4 1 5 1 , 4 5 3

채권상환기금
( 2 0 0 3년만기채권원금) ( 9 7 , 3 7 1 ) ( 9 7 , 3 7 1 )

(채권이자) ( 5 9 , 6 6 3 ) ( 5 4 , 0 8 2 )

부실채권
○채권원리금상환주) 1 3 3 , 0 7 2 1 3 2 , 0 6 1

정리기금
( 2 0 0 3년만기채권원금) ( 1 2 1 , 9 2 6 ) ( 1 2 1 , 9 2 6 )

(채권이자) ( 1 1 , 1 4 6 ) ( 1 0 , 1 3 5 )

구 분
출연및정부보증채권원리금상환

계획 실적

3. 2003년중공적자금상환현황
( 2 0 0 3년1월∼1 2월, 단위：억원)

주)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과회수자금등자체자금으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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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 2월 3 0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

획 기준의 2 0 0 4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

별회계+기금)는

○GDP 대비1.0% 수준의소폭흑자( 7 . 1조원)로2 0 0 3년

예산(추경 포함)상의 GDP 대비 0.3% 흑자( 1 . 9조원)

보다다소개선되었으나

○경기에미치는 효과가크지않은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2 2 . 5조원), 공적자금채무상환액( 1 2 . 0조원)을 제외한

실질적통합재정수지는GDP 대비△0 . 5 % (△3 . 5조원)

로소폭적자로나타났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와같은실질적 통합재정수지의소폭적자규모는

○연간 5 %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나, 아직

경기회복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적정한 수준이

라고판단됨

□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할 것

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집행률 계획:

54.8%)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면에서도최대한노력해 나갈계획임

정 책 흐 름

2 0 0 4년예산통합재정수지분석

※이자료는2 0 0 4년1월1 7일재정기획실중기재정과에서발표한「2 0 0 4년예산통합재정수지분석」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총수입 1 7 2 . 0 1 7 4 . 3 1 8 5 . 3

○총지출 1 6 5 . 3 1 7 2 . 3 1 7 8 . 2

□통합재정수지( A ) 6 . 6 1 . 9 7 . 1

(GDP 대비) ( 1 . 0 ) ( 0 . 3 ) ( 1 . 0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B ) 1 9 . 4 1 9 . 4 2 2 . 5

·공적자금상환(원금) ( C ) 1 3 . 0 1 3 . 0 1 2 . 0

□조정통합재정수지( A - B + C ) 0 . 2 △4 . 5 △3 . 5

(GDP 대비) ( 0 . 0 ) (△0 . 7 ) (△0 . 5 )

2 0 0 3년예산
2 0 0 4년예산

본예산 추경포함

< 2004년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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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재정기조의 적정성 판단시 제외함이 타당한 통합

재정항목

<사회보장성기금흑자>

①장래 급여지급 재원으로서현재의 실질적 가용 흑자로

볼수없고

②소득이전(민간 → 정부)에 따라 민간소비 감소를 초래

하는조세수입과달리 민간저축→ 연금가입전환 효과

등으로소비감소효과미미

<공적자금상환지원금* >

* 공적자금상환대책( 2 0 0 2 . 9 )상의 정부부담분으로서 2 0 0 3

∼2 0 0 6년간국채발행으로조달한재원으로정부보증채무

를상환( 2 0 0 3년1 3조원, 2004∼2 0 0 6년: 매년1 2조원)

①2 0 0 3∼2 0 0 6년간 일시적 적자요인으로나타나지만 정

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불과하여 실질적 재정부담

증가로보기어렵고

②채무상환이라는 금융성 거래로서소득이전(정부→ 민

간)에따른민간지출확대효과미미

【 참고2 】통합재정수지의개요

□통합재정수지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등을 포함한 정부

재정전체의수입과지출의차이로서

○당해 연도재정활동의건전성및경기대응효과등을판

단하기위한지표이며

○IMF 메뉴얼( G F S )에 따라 작성되어, 국제간국가재정

의공통비교가가능

□통합재정의범위( 2 0 0 4년기준)

○예산: 일반회계, 17개의기타특별회계, 5개기업특별회

계를포함

○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을제외한4 4개의기금

□통합재정수지의작성방법

○당해 연도의순수한재정활동을파악하기위해전체 수

입·지출 중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국채발행·상

환, 여유자금운용등의보전거래를제외

통합재정수지 △1 8 . 8 △1 3 . 1 6 . 5 7 . 2 2 2 . 7 6 . 6 1 . 9 7 . 1

(GDP 대비) (△4 . 2 ) (△2 . 7 ) ( 1 . 3 ) ( 1 . 3 ) ( 3 . 8 ) ( 1 . 0 ) ( 0 . 3 ) ( 1 . 0 )

사회보장기금·공적자금제외시 △2 4 . 8 △2 0 . 4 △6 . 0 △8 . 2 5 . 1 0 . 2 △4 . 5 △3 . 5

(GDP 대비) (△5 . 6 ) (△4 . 2 ) (△1 . 1 ) (△1 . 5 ) ( 0 . 9 ) ( 0 . 0 ) (△0 . 7 ) (△0 . 5 )

1 9 9 8년실적 1 9 9 9년실적 2 0 0 0년실적 2 0 0 1년실적 2 0 0 2년실적
2 0 0 3년

2 0 0 4년예산
본예산 추경

【참고 3】연도별 통합재정수지추이
(조원, %)



□ 정부는 1월 1 2일(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2 0 0 4년도 재정집행계획

을 확정하였음

□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지

속되고점진적인 내수회복으로경제여건은 작년보다개

선될전망

○그러나 상반기 특히, 1/4분기중에는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이 내수진

작에견인차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업비

1 5 9 . 1조원(예산·기금·공기업 포함)을 조기집행 대

상으로 선정

정 책 흐 름

2 0 0 4년상반기 재정집행5 4 . 8 %

※이자료는2 0 0 4년1월1 2일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에서발표한「2 0 0 4년상반기재정집행5 4 . 8 %」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수출 1 5 . 9 1 4 . 4 1 2 . 1 1 3 . 2

소비 1 . 2 2 . 3 4 . 1 3 . 2

투자 2 . 0 4 . 4 8 . 7 6 . 5

2004. 1/4분기 상반기 하반기 2004 연간

(단위: 전년동기대비, %)

* 자료: 한국은행의2 0 0 4년경제전망( 2 0 0 3 . 1 2 . 1 1 )

주: 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인건비, 기본사업비와내부거래( 6 6조원)를제외, 사업성기금1 8개, 투자기관등1 2개공기업기준

2004 계획 1 5 9 . 1 4 2 . 7 2 6 . 9 4 4 . 5 2 7 . 9 8 7 . 2 5 4 . 8

(2003 실적) ( 1 5 7 . 2 ) ( 3 9 . 3 ) ( 2 5 . 0 ) ( 4 4 . 0 ) ( 2 8 . 0 ) ( 8 3 . 3 ) ( 5 3 . 0 )

예 산 1 1 9 . 1 3 3 . 9 2 8 . 4 3 2 . 6 2 7 . 4 6 6 . 5 5 5 . 8

기 금 2 1 . 0 4 . 4 2 1 . 2 6 . 1 2 9 . 0 1 0 . 5 5 0 . 3

공기업 1 9 . 0 4 . 4 2 3 . 2 5 . 8 3 0 . 7 1 0 . 2 5 3 . 9

2004 예산
1 / 4분기 2 / 4분기 상반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조원, %)

9 2 2 0 0 4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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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에 5 4 . 8 % ( 2 0 0 3년 5 3 . 0 % )인 8 7 . 2조원을 집

행하고, 1/4분기에 2 6 . 9 % ( 2 0 0 3년 2 5 . 0 % )를 집행할

계획임

※상반기집행계획( 8 7 . 2조원)은전년실적대비3 . 9조원증가

□ 정부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연

초부터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른시일내에완료함

○세출예산집행지침은 개정후 1월 2 0일까지 부처통보,

총액계상예산사업에대한부처와의협의는1월말까지

완료하고

※총액계상예산사업: 9개부처, 29개사업4 . 2조원(예산

대비2 . 7 % )

○수시배정 규모를 축소하여 이로인한 집행지연을줄여

나갈방침임

※수시배정대상사업: 2003년1 0 . 7조원→2 0 0 4년7 . 6조원

○또한, 태풍‘매미’복구소요중지방비부담완화를위해

1 , 0 0 0억원을예비비로1월2 0일까지지원

□ 제도개선사항

○집행지연이우려되는사업1 8 2개를주요집행점검사업

으로선정하여월별집행실적을집중관리할계획이며

·지방비매칭이필요한보조금사업

·수요부족등으로집행에어려움이예상되는융자사업

·사전준비절차에장시간이소요되는R&D 사업등

○또한, 경기진작효과가큰S O C사업은동절기에용지보

상, 관계기관협의, 설계등을완료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독려할것임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설정한 1 / 4분기 및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

○1 / 4분기중에는1 5일 단위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

를 개최하고

○부처별로 자체 집행점검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장점

검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토록 하며, 집행실적

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계획임

□ 2 0 0 3년 태풍‘매미’의 공공시설 복구비( 3 . 7조원) 

○해당부처가우기전( 2 0 0 4년6월말)까지복구완료를목

표로 집행실적을점검하고그 결과를정기적으로재정

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보고하도록할것임



9 4 2 0 0 4년2월호

지난 한 해 총 5 , 3 3 8명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 , 3 9 5억원

추징, 금년에는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예방에주력

□ 국세청은지난한 해 정부의「주택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

로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종합세무대책을조기에마련

○모든 국세행정력을결집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전국적

으로확산되던투기분위기를진정시키는가시적인효과

를거양하였음

* 총 5 , 3 3 8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 , 3 9 5억원을

추징하고가격이급등한아파트등공동주택기준시가수

시고시 2 8 8개 분양현장 단속및 3만여개중개업소사업

자등록일제조사, 양도소득세조기조사체제구축등투기

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 총 5 , 3 3 8명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금3 , 3 9 5억원을 추징하고 투기심리를 조기차단

○「1 0·29 대책」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기혐의자·

중개업소·입시학원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

2 0 0 3년부동산시장안정대책
추진실적 및금년계획

※이자료는2 0 0 4년1월1 4일국세청에서발표한「2 0 0 3년부동산시장안정대책추진실적및금년계획」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계 2 , 2 2 4 1 , 9 7 7

강남권자금출처조사( 9.18) ( 4 4 8 ) 1 4 7 ( 1 1 4 ) (     )는11.3 보도에 포함

강남권분양권전매자조사( 1 1 . 2 7 ) 6 9 5 7 4 조사진행중

여타지역자체기획조사(계속) 5 6 0 1 , 3 3 4 -

기타투기관련재산제세조사(계속) 6 5 4 2 5 8 -

부동산중개업소조사( 1 1 . 1 3 ) 2 3 1 1 5 6 조사진행중

입 시 학 원 조 사( 1 2 . 1 0 ) 8 4 8 조사진행중

조 사 유 형 조사인원 추징세액 비 고

10.29 대책이후조사실적
(단위: 명, 억원)

* 추징세액은1 1월3일보도이후조사실적임

정 책 흐 름

2 0 0 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추진실적및 금년계획

2 0 0 3년도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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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실시

* 지난해 말까지 2 , 2 2 4명에 대한 조사로 탈루세금 1 , 9 7 7

억원추징, 일부조사진행중

○지난「5·23 대책」이후에도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

사및단속을실시

* 1 0월말까지총 3 , 1 1 4명에대한조사로 1 , 4 1 8억원을 추

징(11.3 보도) 

○또한 조사과정에서적발된 관련법규 위반자는 예외없

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조세포탈

범은검찰에 고발하는등 엄정조치하여 부동산투기에

대한국민적경각심을고취

*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 1 , 3 7 9명 적발 관계

기관 통보, 전국규모의 부동산 매매법인 등 3 9개 업체

검찰고발, 주택담보대출 한도비율 초과자 1 8 2명 적발

금감위에통보

□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 및 수시고시하여 투기지역 등

실가과세대상자의정상신고 검증자료로활용

○2 0 0 2년 정기고시 이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국

1 8 , 9 3 7단지5 , 1 6 2천세대를대상으로기준시가정기고

시( 4 . 3 0 )

* 직전2002. 4. 4 대비전국평균15.1% 상승

○2003. 4. 30 기준시가정기고시이후재건축등가격급등한

아파트1 , 5 3 6개단지9 2 9천세대를선별, 수시고시( 1 2 . 1 )

* 4.30 대비 23.3% 상향조정, 서울·경기지역이전체의

81.3% 점유

□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일제단속으로투기조장

세력에 의한분양현장등의과열분위기를 진정

○전국의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 등 과열분양현장2 8 8

개소에 연인원 총 8 , 2 5 6명을투입하여‘떴다방’등불

법행위자집중단속

* 동일대리인이3건이상청약자1 , 0 1 3명및점프통장을이

용한청약자9 0 3명등투기혐의자자료수집분석·활용

○수도권·충청권 등 투기지역 3 4 , 2 0 0개 중개업소를대

상으로 연인원 총 3 , 1 1 9명을 동원 사업자등록 일제조

사실시

* 미등록사업자2 3 , 6 7 0명적발및명의대여자 8 9명색출

□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체계 구축 등 투기방지

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

○정기선정 중심의 양도소득세 조사체계를 부동산 거래

일로부터3개월이후세무조사가가능한 수시조사체계

로전환

* 부동산거래상시조회시스템개발, 11.11 운영지침시달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거래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조정

및 금융재산일괄조회등 투기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

도마련됨

□ 기본방향

○금년에는 부동산투기상시감시시스템의구축·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하는 데

역점을두어

-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안정되도록지속적으로대처

□ 부동산투기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및 양도세수시 조사

체계정착

○등기자료등국세청내부자료를이용하여전산에의해투

기조짐을조기에파악할수있는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

2 0 0 4년도계획



* 국세정보시스템( T I M S )에 고도분석(Data Mining)을적용한

패턴분석등과학적인방법으로투기지역및투기자색출

○지난해도입된투기지역등 부동산양도자에대한조기

조사체계가정착될수 있도록지방청 및일선관서의조

사활성화를적극지원

□ 토지 등 거래자료를 조기 수집·분석하여 항시 조사착

수 준비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안정세 회복에 따라 투기열기가

토지·상가등으로전파되지않도록사전대비에만전

- 특히, 신행정수도이전거론지, 신도시개발예정지등

의부동산거래자료를조기 수집·분석하여투기재현

시즉시조사에착수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등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강구

○아파트가격이급등하는경우시세반영비율과가격변동

금액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기준시가를조정고시

○종전의 분양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점프통장등을 이용한투기행위에대한정보수집등 예

찰활동에주력

□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집행에 만전

○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시 및「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의

구축과연계하여양도소득세신고검증장치를마련하고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율인상, 금융재산일괄조회

허용등 투기방지를위해도입된 제도의원활한집행에

도최선을다할것임

9 6 2 0 0 4년2월호

정 책 흐 름

총 계
·3 , 3 9 5억원

5 , 3 3 8
·중개업법위반등1 , 3 7 9명적발 ·3 9개업체고발

소 계 4 , 2 1 3
·3 , 2 0 1억원 ·중개업법위반등1 3 4명적발

·3 3개업체고발

대전·충청권원정떴다방조사 5 . 1 2 1 2 ·2 3 9억원 ·9개업체고발

대전·충청권자금출처조사 5 . 2 1 6 0 0 ·3 6 4억원 ·1개업체고발

전문적부동산상습투기자 6 . 2 5 2 0 9 ·2 8 4억원 ·1개업체고발

강남권자금출처조사 9 . 1 8 4 4 8
·2 6 1억원 ·중개업법위반8명적발

·1개업체고발

강남권아파트분양권양도세조사 1 1 . 2 7 6 9 5 ·7 4억원 ·조사진행중

지방청자체기획조사 7 . 1 6 5 6 0 ·1 , 3 3 4억원 ·주택건설촉진법위반1 3명적발

부동산투기관련재산제세조사 5 . 1 2 1 , 6 8 9
·양도세·증여세등6 4 5억원 ·중개업법위반등1 1 3명적발

·2 1개업체고발

부동산중개업소·단속조사 5 . 2 3 8 1 0 ·탈루세금3 0억원 ·중개업법위반1 2 2명적발

부동산중개업소세무조사 1 1 . 1 3 2 3 1
·탈루세금1 5 6억원 ·중개업법위반2 9명적발

·6개업체고발

강남지역입시학원세무조사 1 2 . 1 0 8 4 ·탈루세금8억원 ·조사진행중

부동산중개업소사업자등록일제조사 6·1 1월 ( 3 4 , 2 0 0 ) ·미등록사업자2 3 , 6 7 0명적발 ·중개업법위반1 , 0 9 4명적발

분양현장떴다방단속 5∼1 2월 -
·떴다방혐의자7 2명적발

·다수분양신청자1 , 0 1 3명자료수집

조사유형 조사착수` 조사대상 주요조사실적

Ⅰ. 2003년부동산투기관련세무대책 추진실적(총괄)

부동산투기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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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투기관련세무조사 실적

◈ 정부의「5·2 3대책」이후 동원가능한 전 조사인력을

동원, 총 5 , 3 3 8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

금 3 , 3 9 5억원을 추징

* 조사실적은조사유형별연간추진실적임

가. 「5 . 2 3대책」이후추진실적

□ 추진배경

◇연초부터 대전·충청권에서촉발된투기열기가수도권

으로확산됨에 따라투기혐의자및 중개업소에대해대

대적인단속·조사에착수

□ 주요조사유형별조사실적

○대전·충청권자금출처조사………………( 6 0 3억원)

- 행정수도이전예정지로거론되는대전·충청권토지

등거래자 6 1 2명에대한조사로 6 0 3억원추징

○수도권전문투기자조사……………………( 2 8 4억원)

- 서울·수도권의아파트분양권및 토지양도자 등 상

습적 전문투기자 2 0 9명에 대한 양도세조사 등으로

2 8 4억원추징

○전국일선관서투기조사……………………( 6 4 5억원)

- 부동산거래를관할하는 전국 일선세무관서에서도투

기혐의자를조사대상자로선정, 세무조사를실시하여

6 4 5억원추징

○중개업소에대한일제단속·조사…………( 30억원)

- 서울·수도권및 충청권의투기조장중개업소8 1 0곳

에 대한일제단속·조사로3 0억원추징, 위법중개업

소 1 2 2개적발

나. 「9 . 5대책」이후추진실적

□ 추진배경

◇8월말이후서울강남지역재건축아파트를중심으로투

기열풍이재현될 조짐이 나타남에따라 강남권 자금출

처조사착수

□ 주요조사유형별 조사실적

○강남권자금출처조사………………………( 2 6 1억원)

- 아파트 투기열풍의 진원지인 강남소재 재건축·주상

복합 및 일부고가아파트취득자 4 4 8명에 대한조사

로 2 6 1억원추징

다. 「1 0 . 2 9대책」이후추진실적

□ 추진배경

◇강남 아파트 등 투기현상이전국적으로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투기혐의자는물론 중개업소·입시학원등에

대한대대적인조사착수

□ 주요조사유형별 조사실적

○부동산중개업소등일제조사(조사진행중) ……( 1 5 6억원)

- 호황을누리면서소득을 적게신고한혐의가 있는서

울·수도권의중개업소및분양대행사등2 3 1개업체

( 1 1 . 1 3∼1 2 . 2 4 )

- 분양권전매자조사(조사진행중) ………………( 7 4억원)

- 시세차익대비과소신고혐의가많은서울강남지역아

파트분양권전매자6 9 5명( 2 0 0 3 . 1 1 . 2 7∼2 0 0 4 . 1 . 9 )

○강남지역입시학원조사(조사진행중)…………( 8억원)

- 강남지역에서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호황을 누리

면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입시학원 등 8 4개 업체

( 2 0 0 3 . 1 2 . 1 0∼2 0 0 4 . 1 . 8 )



○지방청자체기획조사……………………( 1 , 3 3 4억원)

- 수도권상가신축·매매법인및각 지역별분양권전매

자등에대한지방청별자체조사진행중임

라. 세무조사결과조치사항

□ 배 경

◇세무조사결과탈루세액추징은물론 조사과정에서적발

된관련법규위반자는관계기관에예외없이통보하고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엄정조치

□ 관련법규위반자적발·관계기관통보………1 , 3 7 9명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7 2명) →지자체(자격정지·벌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2 0명)→지자체(벌금)

○주택건설촉진법위반( 7 5명)→건교부(분양권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1 8명)→지자체(과징금부과등)

※사업자등록일제조사시적발된1 , 0 9 4명은별도

□ 부정한 방법에 의한조세포탈범은검찰에 고발… 3 9명

○전국규모의부동산매매법인…………… 9개업체

○조세범처벌법위반전문투기자………… 4명

○부동산중개업법등위반자………………2 6명

□ 주택담보대출한도비율초과자적발·금감원통보…1 8 2명

○ 2 0 0 3년상반기조사결과적발인원…… 1 0 7명

○강남권자금출처조사결과……………7 5명

Ⅲ. 공동주택기준시가정기및 수시고시

◈부동산투기의 주요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기준

시가를 현시세에 근접하도록 하여 신고가액의 타당성

검증자료활용

□ 4. 30 정기고시

○2 0 0 2년기준시가정기고시(4.4) 이후가격상승분을반

영하고

- 2 0 0 2년 9월 수시고시한 아파트와 제외된 아파트간

세부담의형평성을고려하여정기고시

○고시대상및내용

- 전국1 8 , 9 3 7단지5 , 1 6 2천세대

- 직전2002. 4. 4. 대비전국평균15.1% 상승

□ 12.1 수시고시

○4. 30 정기고시이후재건축추진아파트를중심으로서

울·수도권등일부지역의아파트가격이급등하여

- 이들지역의기준시가를현시세에근접하도록수시고시

○고시대상및내용

- 서울·경기·인천지역및지방광역시와그외주택투

기지역 소재 총 1 , 5 3 6개 단지(8.2%), 929천 세대

( 1 8 . 0 % )를대상

- 4. 30 대비평균2 3 . 3 % (세대당4 7백만원) 대폭상향조

정서울·경기지역이전체고시대상세대수81.3% 점유

Ⅳ. 과열분양현장및 탈법중개업소일제단속

◈과열분양현장의‘떴다방’등에대한집중단속과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투기조장 세

력에의한과열분위기를진정

가. 분양현장의‘떴다방’등집중단속및정보수집활동강화

□ 단속대상및 방법

○5월부터1 2월말까지전국의분양현장2 8 8개소에연인

원총 4 , 0 0 4개반8 , 2 5 6명을집중투입

○노출 및 비노출로‘떴다방’등불법행위자를집중단속

하고부동산투기관련정보수집활동을강력히시행

9 8 2 0 0 4년2월호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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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실적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 차단 및 동일대리인 3건

이상을청약한투기혐의자1 , 0 1 3명의자료수집·분석

○파라솔·천막철거( 4 1건) 및떴다방혐의자( 7 2건) 누적

관리

○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실시( 1 0개 기관,

1 2 0명, 15회)

○주상복합아파트및 아파트의위장전입자등 1 3명 건교

부에당첨취소 통보 및 점프통장을이용한 투기혐의자

9 0 3명자료수집

나. 부동산중개업소사업자등록일제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

○상·하반기 2차례( 6월·1 1월)에 걸쳐 서울·수도권·

충청권 등 3 4 , 2 0 0개 중개업소를대상으로총 1 , 5 6 4개

반3 , 1 1 9명을투입

○지방자치단체의중개업소등록사항을발췌하여미등록

사업자및명의대여혐의자집중현장확인

□ 주요실적

○미등록사업자2 3 , 6 7 0명적발→사업자등록조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8 9명 등 1 , 0 9 4명 색출→지자

체통보

Ⅴ. 투기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확충

◈양도소득세 조기조사체계를구축하여성실신고검증기

능을 제고하는한편, 2004년부터새롭게시행되는제

도에대한준비에만전

□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조기조사체제구축

○정기선정조사중심의양도소득세조사체계를부동산거래

일부터3개월이후조사가가능한수시조사체계로전환

○이를 위해 실가과세대상 부동산 신고내용을 상시분석

할수있는「상시조회시스템」을개발·운영

- 11. 11 지방청및세무서에수시조사운영지침시달

□ 새로운 제도시행에따른지원대책강구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집행

될수있도록시스템구축등준비에만전

○「1 0·29 대책」으로도입된제도내용

◇주택거래신고제도입(2004. 3 시행예정)

- 투기지역내에서주택매매계약체결즉시거래당사자

는 시·군·구에주택매매계약내용신고

◇주택담보대출비율축소(2003. 11 기시행)

- 금융기관에서주택담보대출시적용하는 담보인정 비

율을현재시가의 5 0 %에서4 0 %로축소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일괄조회 허용(국회 1. 8

의결)

- 현재상속·증여세탈루혐의자에대해허용되는금융

재산 일괄조회를 앞으로는 부동산투기혐의자에게도

허용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대폭 강화

(2004. 1 시행)

- 특히, 1세대3주택자에대하여는양도차익의대부분을

세금으로흡수토록양도세율을60% 수준으로인상

- 향후15%p 범위내에서양도세탄력세율을적용하되,

투기지역내2주택이상에대하여우선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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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1. 연도별세목별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합 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직접세계 77,305 73,689 95,147 97,183 101,676 

소득세 49,673 47,988 51,692 48,643 55,512 

법인세 27,257 25,386 43,286 48,397 45,980 

상속·증여세 375 315 169 143 184 

간접세계 - 31,730 36,293 39,025 44,323 

부가가치세 - 21,165 26,408 28,120 30,267 

교통세 - 6,541 6,512 7,343 9,105 

특별소비세 - 1,891 936 1,593 2,013 

주세 - 311 338 317 328 

인지세 - 484 537 697 483 

증권거래세 - 1,134 1,388 833 2,127 

전화세 - 204 174 122 - 

주: 신고연도기준, 관세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구 분 감면방법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연도별감면방법별조세지출현황

(단위: 억원)

합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계 77,305 73,689 95,147 97,183 101,676 

소계 72,629 70,269 89,678 90,370 96,426 

비과세 22,153 21,204 22,921 17,714 14,887 

세액감면 12,294 14,211 15,176 16,031 18,263 

소득세·법인세 3,564 6,263 8,638 11,258 14,644 

직접세 직접감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8,730 7,948 6,538 4,773 3,619 

세액공제 6,044 6,532 16,265 18,022 18,239 

소득공제 12,240 12,282 16,322 23,741 31,550 

저율과세 12,252 10,495 9,691 3,529 2,729 

기타(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7,646 5,545 9,303 11,333 10,758 

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등 4,676 3,420 5,469 6,813 5,250 

계 - 31,730 36,293 39,025 44,323 

부가가치세영세율 - 12,318 14,935 13,479 13,618 

간접세 부가가치세면제 - 5,561 5,928 5,920 5,023 

특별소비세·교통세면제 - 8,429 7,392 8,512 10,665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면제 - 2,133 2,437 1,969 2,938 

기타 - 3,289 5,601 9,145 12,079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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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3. 연도별기능별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합 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1. 근로자·농어민등중산층지원 42,384 61,285 66,512 62,044 70,403 

저축지원 26,207 27,451 28,316 15,572 13,161 

근로자 12,058 12,960 16,288 23,964 33,638 

농어민 4,119 20,874 21,908 22,508 23,604 

2. 경제개발지원 18,578 25,713 41,629 45,898 48,204 

중소기업 2,860 4,901 8,257 12,671 18,407 

투자촉진 3,623 4,642 10,087 12,381 9,568 

연구및인력개발 3,703 4,278 9,792 9,111 9,527 

S O C·공공투자 5,409 5,177 4,814 4,347 3,066 

금융산업 2,312 1,684 2,744 3,813 3,103 

구조조정 - 3,001 4,386 1,812 1,161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671 2,030 1,549 1,763 3,372 

3. 사회개발지원 11,797 13,260 17,256 21,760 20,881 

교육및문화·체욕 6,288 3,026 3,169 5,949 3,797 

환경 - 1,525 2,004 2,359 3,143 

사회보장 5,509 8,176 11,649 12,932 13,535 

주택 - 533 434 520 406 

4. 국방 - 3,808 4,457 4,827 5,565 

5. 일반행정 - 1,089 1,282 1,320 648 

6. 기타 4,546 264 304 359 298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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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합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연도별세정지원(납세유예) 실적

(단위: 건, 백만원)

1 9 9 7 12,840 4,233,768 9,573 3,466,234 3,267 767,534 

1 9 9 8 58,358 7,475,467 50,789 6,278,363 7,569 1,197,104 

1 9 9 9 23,443 5,877,362 17,766 4,725,091 5,677 1,152,271 

2 0 0 0 27,343 5,866,718 15,166 4,484,856 12,177 1,381,862 

2 0 0 1 36,946 3,887,004 19,343 2,624,573 17,603 1 , 2 6 2 , 4 3 1

2 0 0 2 4 1 , 5 2 5 3 , 2 3 8 , 9 0 3 1 6 , 6 1 0 2 , 3 0 1 , 3 9 0 2 4 , 9 1 5 9 3 7 , 5 1 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처리대상건수 처 리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발생 계
과세활용 불 문 연도이월건수

건 수 추징세액

4. 연도별탈세제보자료처리실적

(단위: 건, 백만원)

1 9 9 7 1,163 236 927 999 555 68,657 444 164 

1 9 9 8 2,157 164 1,993 1,800 1,013 110,505 787 357 

1 9 9 9 4,212 357 3,855 3,286 1,661 139,131 1,625 926 

2 0 0 0 7,621 926 6,695 5,604 1,912 258,610 3,692 1,017 

2 0 0 1 8,069 1,017 7,052 7,028 2,357 277,872 4,671 1,041 

2 0 0 2 8,096 1,041 7,055 7,084 3,552 264,645 3,532 1,0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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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규제현실화해야

기업이 한 번에 5 0만원 이상 접

대비를 쓸 때 접대받는 이의 실명

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접대실

명제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과

투명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

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급격하고

획일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바람

에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소비수요가 접대실명

제로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백화점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고 특히

기업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하

는 상품권 특판은 30% 가까이 준

것만 봐도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품권 매출

감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뿐

접대실명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유통업계의 시각은

그 반대다. 

설 특수기간인 지난달 상품권 매

출이 지난해 말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도 상당부분 접대실

명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도 최근 대형 유통업

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접대비 규제 강화에 따른 법

인단체의 선물수요 감소를 꼽고

있다.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접대비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온갖 편

법을 동원하도록 만든다는 점도

큰 문제다. 

5 0만원 이상 접대비는 며칠에 걸

쳐 쪼개 내거나 같은 계열사에 있

는 여러 사람이 나눠 내주는 것이

가장 흔한수법이다. 

접대 상대방을 밝히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기업은 어차피 이런 저

런 편법으로 규제를 빠져나가게

마련이다. 

현행 접대비 규제는 그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기업

들이 불가피하게 편법을 쓰는 과

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기존의 접대문

화를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 중소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클 것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접대비

규제가정상적인기업활동이나소비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만큼현실에맞게규제의속도

를 조절하는게 바람직하다. 

당국은 접대비 실명제 도입 초기

에는 그 적용기준을 1 0 0만원 정도

로 정했다가 접대문화가 바뀌어감

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계의 건의

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접대 문화

를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려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쉽다. 

2 0 0 4년2월 1 1일자매일경제사설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 실린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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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주도로해야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국토균형발

전 시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균형발전을위한3대특별법이이

미 제정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조직도 정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이 균형발전 전략을 실

행하는일만남았다고볼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발전 시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어 온 게 현

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방으로 산업생산 기반과 인

구 등을 분산ㆍ배치하는 것은 시

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 의지도 이런맥락에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 진정 국

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하는 시책이 되기 위해

서는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적

지 않다. 

먼저 균형발전을 중앙정부가 주

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주도

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 대부분을 보장해 주고 지방은

수직적 관계하에서 중앙정부 의도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방식으 론

더 이상 균형발전을 보장하기 어

렵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재정을 대

폭 이양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구

노력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

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유효하

게 활용하고 균형발전 시책의 효

율성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나눠주기식 예산 배

분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

는` 식의 예산 운영이 돼야한다는

얘기다. 

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을 죽이

는 시책이 돼서도 곤란하다. 

수도권 중에서도 낙후지역에 대

해서는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해

줘야 함은 물론 규제 일변도의 수

도권 시책을 시정해 수도권과 지

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혁신 사업도 대학과 기업,

연구소간 밥그릇 챙기기식 파행

운영이 되지않도록 해야한다. 

고속철도 개통과 정보기술( I T )

발달로 지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있으므로 지역 단위 위

주로 짜여진 현행 클러스터 전략

도 재검토해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맞춰우리 지방과

외국 지방간 직접적인 연계ㆍ교류

가 활성화돼야 한다. 

예컨대 일본 서부지역과 한국의

동남부지역, 중국동부지역과 한국

서부지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지방이 중앙정부의존일변도

에서 탈피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에서일거양득이될 수 있다. 

2 0 0 4년1월 3 0일자매일경제사설

성장기반확충의지부족하다

재정경제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내수 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

시정책기조 유지와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강화같은 정책들이 크게

돋보인다. 

최근 몇몇 경제부처에서 총선을

의식한 듯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상황과 무

관하게 우리 경제의 문제와 처방

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만은 분명

하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는 달

리 아직 얼어붙어 있는 개인소비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당분간 저금

리기조를 지속하고 재정자금의 조

기집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다. 

또한내수 부진 못지않게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인력고

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라는 고육

책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공계 일자리를 확충하

기 위해 이공계 교수와 연구 인력

을 증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



1 0 6 2 0 0 4년2월호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시책들은

일부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일단 기대는 해보겠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결국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자리

를 확보하려면 성장추세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도 잠재성장률

(5~6%) 정도의 성장이 인구증가

추세가 멈춘다는 2 0 2 0년경까지는

이어져야 할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는 성

장 기반의 확충에 달려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정도에 좌우되

는 것임을 감안할 때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만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이지 특소세 경감이나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부 지원시책만으로는

얼어붙어 있는 기업 투자마인드를

녹이기엔 태부족인 것 같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올해처럼

기업투자가 경제회복에 절대 조건

이라고 여겨질 때는 기업들이 원

하는 개선과제를 제대로 반영했는

지 묻고 싶다. 

답은 간단하다. 

투자 확대에 필요한 요인 중 자

금조달을 제외하면 인력과 토지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 투자와 관련

한 행정규제가 없어질수록 좋 은

것이 아니겠는가. 올해는 물론 앞

날까지 걱정한다면 기업투자를 늘

려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만큼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대안은 없다고 보기에 올

경제운용의 역점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둬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2 0 0 4년1월 2 9일자매일경제사설

세제지원보다임금동결이우선

재정경제부가 2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중 특히 눈

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앞으로 3년간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법인세에서

경감해 주겠다는‘고용증대 특별

세액공제'가 그 핵심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

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먼저실효성이다.

경총이 요구한‘임시고용 세액

공제’제도에 화답하는 인상을 주

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다.

정부안대로면 3 0만명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 3천억원의 지원효과

가 생긴다.

기존 근로자 1인당 5 0만원씩 세

금을 감해주면 그 비용(약 1조7천

억원)을 고용창출에 쓰겠다는 경

총의 제안과는 이름만 비슷했지

시행 방법이나 지원규모가 크게

차이난다.

게다가 이번 업무계획에는 고용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임금인

상 억제나 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돼 있다.

발표된 내용 대부분 세제혜택

확대 등 인기 위주의 정책이란 점

에서‘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마

저 들 정도다.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고용창출을 위해선 대기업들

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분을 일자리 늘리기에 사용하

는 이른바‘워크셰어링'이 중요하

다고 본다.

경총은 종업원 3백명 이상 대기

업의 올 예상 임금인상률 1 1 %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6조 2천억원으로 3 0만명의 신규채

용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8 %인 청년실업률을 2 %대

로, 3.4%인 전체 실업률을 2 . 5 %

수준으로 감소시킬수 있는처방이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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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노사협상

에 앞서 정부가 먼저 공기업들에

‘선 임금동결'이란 잣대를 적용하

는‘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음 달

로 예정된 경제지도자회의에서도

‘노사분규'를 막을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생색내기 정책의 열거가 아니라,

정부가 강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

만이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

2 0 0 4년1월 2 8일자한국경제사설

고령화사회

환갑잔치는 고사하고 이제는 인

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고 하는 칠순잔치도 쑥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 0세를 훌쩍 넘어 이미 7 6 . 5세

( 2 0 0 1년)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80 고

개를 넘어 미수(米壽·8 8세)잔치

가 일반화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

다.

이같은 현상은 고령화 사회가 급

속히 진행되는 탓이다.

엊그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

은 자료를 보면 6 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지난 9 9년 전체 인구의 7 %

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

했는데, 오는 2 0 2 2년에는 1 4 %를

돌파해 고령사회가될 것으로 내다

봤다.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최

고 4배나 된다고 하니 세계 최고

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평균수명

연장 외에도 세계 유례 없는 낮은

출산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1 9 6 0년대엔 여성 한 명의 합계출

산율이 6명이었으나 7 0년대에는 4

명으로 줄었고, 2002년에는 1 . 1 7명

으로 격감했다고 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부부가 2 . 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급기야 정부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출산

장려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저출산율은 상대적으로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노동력 감소

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에서여간심각한일이아니다.

국력과 직결되고 있어서다.

노령인구가 필연적으로 복지관

련 지출을 수반하고 있음은 물론

이나 노인을 복지대상으로만 볼

일은 아닌것 같다.

그들나이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

들고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는 등

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를 창립한 앤드

루 회장은“고령자는 젊은층에 비

해 육체적·지적·정신적으로 독

특할 뿐"이라고 말한다.

생산성이 없는 돌봐야 할 존재만

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의 장기침체를 고령화와 연

관지어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는 분석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 구성이

피리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

하면서 여기에서 유발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긴 안목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

점이다.

2 0 0 4년1월 2 6일자한국경제천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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